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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 유도

¢ 본 지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ㆍ공사 등 설치, 

정산 관리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

2 국고보조사업 분류

회계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관리주체

환특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매립시설

소각시설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유역(지방)
환경청

농특회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유역(지방)
환경청

기후기금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 일반 공공선별시설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환경부
(생활하수과)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4

3 관련 법령 및 규정

 폐기물 분야 관련 주요 법령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하 ‘순환경제사회법’)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 (붙임1)

4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총사업비

¢ 사업신청은 시설용량별 표준공사비 (붙임 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되 지하화할 경우 지하화 타당성 검토

¢ 원인자부담금, 민자 금액 등 국고 미지원 대상 포함 여부 확인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예시)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보조율 30%일 경우,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한 15억원이 국고지원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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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고 지방비 등

 1) 소각시설

 2)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3) 일반 공공선별시설(현대화)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포함)

◦특별시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60

◦일반 시･군 

  (광역시설)

30

(50)

70

(50)

◦도서지역 50 50
매립시설은 

30%지원

 6) 공공 열분해시설

 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포함)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10)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11) 매립가스자원화시설

50 50

12)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70 잔여사업비
23억원/

개소까지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별도 지침에 따름(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민간투자비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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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 사 업 추 진 절 차 > 예산절차  < 세 부 내 용 >

Ⅰ
계획

① 사업 구상
 현재 운영현황 점검(반입-처리량 조사)
 인근지역 최적화 추진방안 등 검토

▽

② 순환경제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  순환경제사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③ 입지선정

사전예산협의
예산신청(매년)

교부(매분기)

수행상황보고

 폐촉법 대상사업에 한함(조례로 정한 규모 포함)
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

▽

④-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타당성조사)

④-B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제3항

▽

⑤ 예비타당성 조사(해당시)

⑥ 지방･중앙투자심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Ⅱ
설계

①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 시행

재원협의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고시

총사업비
조정

(준공 전년도 
2월말까지)

 폐촉법 대상사업에 한함
 폐촉법 제11조의3(설치계획 승인 등)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④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환경상조사 포함)

 폐촉법 대상사업에 한함
 폐촉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Ⅲ
공사

공사발주 및 계약,
시공･감리

 예산반영(사전예산협의 후 1년)
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Ⅳ
완료

시   설   검   사
 설치검사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사 용 개 시 신 고 정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국고보조금 정산: 준공 후 3개월 이내

▽

Ⅴ
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시 기술진단 실시 필수
(폐쇄 타당성 입증자료 제출)

  ※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부 협의 필수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사후관리 등)

음영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대상에 한함

※ 해당 절차도는 통상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를 표기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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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1-①. 사업구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주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ㆍ군ㆍ구)

 (시기) 순환경제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주요내용) 사업규모(시설용량) 산정, 표준공사비(붙임 2) 참고 총사업비 산정

 (사업구상시 고려사항) 주민친화형, 에너지 활용형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 사업구상 단계부터 인근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복합시설･편익시설의 종류 결정, 지하화 필요성 검토

¢ 폐자원에너지(소각여열, 바이오가스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와 공급 형태(스팀, 전기, 수소, 도시가스 등) 결정

(1)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복합기능)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외에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

체육시설(영화관, 쇼핑몰, 워터파크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복합시설 설치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② (주민의견 선(先) 반영) 시설구상 시부터 지역주민의견 적극 반영

   -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설 지하화 검토

   - 편익시설의 종류, 랜드마크 등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형 시설 설치 고려

 ③ (주민 건강 및 환경권 보호)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매립시설의 경우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도록 계획하여 악취, 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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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2)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① (소각여열 회수)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회수·활용(스팀, 온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망*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산업단지에 열원 공급, 지역난방 연계, 온실 등과 연계한 사업 등

 ②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 적용,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방안** 검토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수소 생산·저장시설, 수소충전소 등

1-②.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근거) 순환경제사회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주체) 순환경제 시행계획(시ㆍ도지사), 순환경제 집행계획(시ㆍ군ㆍ구)

(주기) 순환경제 시행계획(5년), 순환경제 집행계획(1년)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서식1) 참고

¢ 시설용량, 사업기간, 재원별 투자계획, 지역간 최적화 계획 명시 

 (변경수립･승인) “Ⅰ-④-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순환경제 시행계획･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완료한 이후 예산 신청할 것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칙

1. 시･도 권역 내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규모화 등

2. 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3.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4.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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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③. 입지선정 (해당사업에 한함)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주체)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ㆍ군ㆍ구)

폐기물처리시설 대상기준
매립시설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

소각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

그 밖의 시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주요내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 및 지역주민, 

인접지자체와 협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

¢ 입지선정 절차

< 입지선정 절차 > < 세 부 내 용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폐촉법 제9조제1항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 폐촉법 제9조제3항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조사계획 수립, 통보 및 공고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조사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지역주민 의견 제출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인접 지자체와 협의   폐촉법 제9조제7항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

입지선정 결정･고시    폐촉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필수사항) 입지결정 고시 또는 입지결정(변경) 고시 제출

¢ (입지결정(변경) 고시 전 단계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입지선정 절차 각 단계*의 완료결과와 향후계획 제출

    *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인접 지자체 협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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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④-A.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81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

(주체) 재정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ㆍ군ㆍ구)

   ※ 건설기술 진흥법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 검증을 위해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모든 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주요내용)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필수사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관련 증빙자료(서식1)

¢ 시설규모의 산정근거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근거 (지하화 필요성･타당성 검토)

¢ 주변 지역간의 최적화 추진결과

¢ 기존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 주민 의견수렴 및 입지선정, 용지보상, 민원해소 결과

¢ 잔재물의 연계처리, 최종생산물(퇴비, 에너지)의 수요처 확보

1-④-B.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적격성판단

 (근거)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제3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주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ㆍ군ㆍ구)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신청 전까지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

 (필수사항)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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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⑤.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업에 한함)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주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ㆍ군ㆍ구)

¢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전까지

(주요내용)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 분석

 (필수사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통보서

 예비타당성조사 

- (절차) ① 조사 요구서 제출 (서식 14,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기획재정부

② 대상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 →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 심의(분기별 1회, 수시개최) 

→ 선정결과 통보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조사기간: 9개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④ 조사 결과통보

              * 기획재정부 → 위원회 심의 → 환경부 통보 → 예산 정부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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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요구서 제출시 완료사항 (서식 14 참고)

- 상위 중장기계획(순환경제 시행계획, 도시계획 등)에 반영

- 사업 예정부지 입지선정 및 사업기획 완료

      * 민자사업은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 준비 완료

-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완료 

-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기획하지 않아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 (예타면제)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면제

 - (절차) 예비타당성 면제요구 신청(시･군･구) → 환경부

→ 기획재정부(위원회 심의) → 면제 여부 결정 통보 

1-⑥-1. 지방재정투자심사 (해당사업에 한함)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 (관련 고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주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 2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

¢ (자체심사) 시․군․구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시․도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의뢰심사) 추진 주체인 지자체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심사 의뢰

- (시․군․구 → 시․도 심사 의뢰)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시․군․구 → 중앙 심사 의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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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전까지

¢ (심사의뢰)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심사시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중앙(시․도) 투자심사 일정 (심사는 4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구분
의뢰

심사
시․도 중앙

제1차 1월 15일까지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제2차 4월 15일까지 4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제3차 7월 15일까지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1-⑥-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해당사업에 한함)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주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제외)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주요내용)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

¢ 투 자 심 사 를  받 기  위 한  사 전  절 차 로 서 , 시 급 성 ․필 요 성 ․경 제 성 ․재 원

조달능력 등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 

-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 → 추진여부 검토 → 약정 →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검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결과통보

¢ (신청시기) 정기 신청 및 수시신청(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안부와 협의 후 신청)

신청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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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1-⑥-3. 지방재정영향평가 (해당사업에 한함) (서식 13 및 붙임 10 참조)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주체)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지방 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전까지

 (주요내용) 지자체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면 

미리 해당지자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절차)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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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1 ] 사전예산협의

 업무 절차     ※ 반드시 예산신청 전까지 사전예산협의 완료

시ㆍ군 시ㆍ도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사전예산
협의요청 ☞ 신청내역

취합ㆍ신청 ☞ 신청내역
협의ㆍ검토

신청내역
협의ㆍ검토

☟
(자료보완)
예산신청 ☜ 검토결과통보 ☜ 검토결과통보 ☜ 검토결과통보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붙임7)

 대상: 신규사업(신설, 증설, 대보수 사업) 예산신청 전 제출 (사업기간 중 최초 1회)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제외)

 아래 사업절차 이후 예산편성 전년도 12월 말까지 요청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적격성판단 이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전까지 적격성판단 검토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을 포함한다

     ※ 당해연도 이전에 사전예산협의와 예산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으로 재신청할 경우 사전예산협의 재실시

 제출서류 및 요청방법

¢ (제출서류)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서식 1) 및 참고자료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2. 사전예산협의 검토사항 참조)

¢ (요청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등록(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국고

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환경부에서 문서통보 및 ‘예산관리시스템’에 ‘검토결과서’ 등록

¢ (조치사항)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서식2)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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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2 ] 예산안 신청

 업무 절차     ※ 매년 예산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엄수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신 청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07까지 → ↓

관할청별
취합 및 신청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15까지 → ↓
예산요구서

제 출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25까지 → ↓
예산요구서

제 출 ☞ 예산요구액
조 정

5.30까지 → ↓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제출

             (9.10까지)↓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대상: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기간 중 매년 3.07까지 제출)

¢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한 신규사업

¢ 이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설계ㆍ시공중인 계속사업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참조)

구 분 제출서류 양식 제출기관 기한

시ㆍ군ㆍ구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3] 시ㆍ도 3월 07일

시ㆍ도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3], [서식 4] 환경부 또는 환경청 3월 15일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은 환경부로 직접 제출

¢ (신청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안 신청’ 등록

(붙임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결과 통지

¢ e-나라도움 시스템 (e-호조 연계), 환경부 누리집 12월중 게시

- 환경부(www.me.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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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3 ] 예산 교부신청

 업무 절차  

시ㆍ군ㆍ구 시ㆍ도 환경청 또는 환경부 환경부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내역 검토,

관할청별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교부(변경) 결정
↓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 ☞

교부결과

통보

←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대상: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기간 중 분기별 제출)

¢ 예산안신청 제출 후 국회심의 확정 통보된 신규 및 계속사업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6)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6의 붙임서식)

¢ (신청방법) 문서신청 (전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제출, 1분기는 별도 지정)

- 시･군･구 취합 후 시･도→환경청(또는 환경부) 제출일 기준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V.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참조)

¢ (결과통지) 환경청 또는 환경부에서 교부결정통지서(서식7) 문서통보

-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에 교부

¢ (조치사항)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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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4 ] 수행상황보고

  업무 절차  

시ㆍ군ㆍ구 시ㆍ도 환경청 환경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 고

☞
보고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제출

☞
보고내역 검토 및 

수행명령
요구

검토결과 확인

↓

수행명령 요구
(사업수행 부진 시)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수행명령 요구 ☜ 수행명령 요구 ☜

 대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모든 국고보조사업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서식8)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점검표*

(서식8의 붙임서식)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수행상황보고서와 함께 제출 

- 매 분기말까지의 실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계획 대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제출방법) 문서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군･구 취합 후 시･도→환경청(또는 환경부) 제출일 기준

 검토결과 조치사항 (V.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참조)

¢ 보고서 제출지연, 집행률 저조한 경우 시정명령, 재정집행점검 실시

¢ 명령 위반시 현지확인 특별관리

¢ 부진사업 예산감액, 교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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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2-①. 기본 및 실시설계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73조,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7조부터 제23조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전까지

 (주요내용)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의 형식, 지반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 수행,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도서 작성

 (작성원칙) 기본계획의 시설용량, 사업내용 및 기간, 총사업비 이내 작성

¢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

- 실시설계 완료(공사발주 전) 재원협의 신청

- 폐촉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하여 

설계결과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단계에서 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사항에 한해 국고지원

 (정책방향)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4. 시설별 예산지원기준 참조)

(1) 주민 건강 및 환경권 보호

 ① (최적시설 설치) 처리시설 계획 시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② (방지시설 최적화) 최적가용기법 도입으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 최근 10년간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인구 증･감 추이 등을 바탕으로 

폐기물원단위발생량을 산정 후 적정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붙임3.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세부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및 관련 규정(붙임1) 참조

¢ 설계과정 중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하는 절차는 대상사업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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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과정 중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절차

 (1) 환경성조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조사대상

구 분 대상시설 대체가능한 서류*

폐기물시설촉진법 법 적용되는 전체 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성조사는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성조사서 제출

¢ 조사항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참고

 (2)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검토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조정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 발주청이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

 (3)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검토대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등

  *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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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하안전평가 검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안전평가 검토대상임. 아래 굴착심도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실시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 

- 지하안전평가: 20미터 이상 굴착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함

  (5)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구 분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7조의2 [별표2])

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른 
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3) 「순환경제사회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47조제2항)

‧ 매립시설: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

‧ 소각시설: 100톤/일 이상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00톤/일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59조,

시행령 제61조제2항)

사업계획면적이 아래 이상인 지역
 ‧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 농림지역: 7,500㎡ 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등

사업 승인 전

 (6) 건설기술심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계획･조사･설계용역 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의견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중복받지 

않아도 됨

  (7) 기타: 그 밖의 타법에 따라 이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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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5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업무 절차     ※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반드시 신청

시ㆍ군 시ㆍ도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신청 ☞

시･도비 확인, 
재원협의･

총사업비 조정 신청
☞ 신청내역

협의ㆍ검토
신청내역

협의ㆍ검토

☟
공사계약 의뢰 ☜ 검토결과통보 ☜ 검토결과통보 ☜

기획재정부 협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검토결과통보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붙임7)

 신청시기: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 의뢰 이전

¢ 세부사항은 본 지침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 3. 총사업비 관리절차 

아.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참조

¢ 예산 반영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용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에 변동이 발생된 경우 사전에 환경청→환경부(→기재부) 협의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예산반영년도 1월말까지 총사업비 신규 등록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기본계획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도서 1식) 등

- 법령에 의해 시행한 조사용역비, 법정경비 지출증빙자료 등 포함

¢ (신청방법) 문서신청,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서식 11) 및 참고자료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검토기준은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참조)

¢ (결과통지) 재원협의 의견 또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통보서 문서통보

¢ (조치사항) 통보된 총사업비, 시설용량으로 공사계약 의뢰

-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총사업비 감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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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승인 (해당시설에 한함)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2조

 (대상)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 시설

 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절차 > < 세 부 내 용 >

입지선정 결정･고시   폐촉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공고   폐촉법 제11조의3 제1,3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공고
  폐촉법 제11조의3, 제2,3항
  폐촉법 시행령 제12조

▽

시설 설치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에 한함)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 첨부)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6.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에 한함)

 8. 환경성 조사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해당시)

 ※ 위 항목 중 1,2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단,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시설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제외)



27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2-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업무 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대상) 폐촉법 적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대   상   시   설

설치

승인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6. 매립시설

설치

신고

1. 설치승인 대상 시설의 규모 미만인 시설

2.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

승인

대상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절차 > < 세 부 내 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 지자체 → 시･도 또는 환경청
▽

적정여부 검토(타 법률 저촉 여부 검토) 및 승인･수리   시･도 또는 환경청
▽

시설 설치(설치검사 등)
▽

사용개시 신고 및 수리   지자체 → 시･도 또는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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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승인･신고 수리권자

¢ 유역(지방)환경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 이상의 시･도 및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시･도가 설치하는 시설(단, 동일 시･도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설치

하는 시설은 제외)

¢ 시･도지사: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세부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참조

2-④.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등 (해당시설에 한함)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및 제26조

 (대상)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 시설

 절차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 > < 세 부 내 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 폐촉법 제11조의3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

환경상 영향조사   폐촉법 제17조제2항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 폐촉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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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3-①. 공사발주 등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사업추진방식, 공사계약, 시공, 공사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준수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

¢ 시설을 설치한 후 각각의 시설들이 설계에서 정한 성능으로 정상 가동되는지 

시운전을 통해 점검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예산절차 5 ] 총사업비 조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낙찰차액 감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구

 공사 착공 이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른 

물가변동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달청 사전검토를 받아 총사업비 조정 요구

 세부사항은 본 지침 ‘Ⅵ.총사업비 관리계획 / 3. 총사업비 관리절차 / 

아.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참조

4 완료 

4-①. 사용신고 및 검사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주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설치자

 (시기)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서류) 사용개시신고서 및 시설설치 검사결과서* 제출

¢ 설치검사 대상: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열분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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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6 ]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 절차     ※ 준공 3개월 이내 신청

시ㆍ군ㆍ구 시ㆍ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

☞
보고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제출

☞ 보고내역
검 토

↓

보조금액
확정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

(확정금액 초과 시)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초과금액 및 
이자액 

반납계획서 제출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 ☞
확정내역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결과 확인

 대상: 설치 준공된 국고보조사업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 3. 예산집행 및 

정산 절차 – 라. 실적(정산) 보고 및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서식9)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참고

¢ (제출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 교부, 

집행, 정산’에 정산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 등록 (붙임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국고보조금 정산 심사･확정서 문서통보

¢ (조치사항) 반납계획서 작성 및 반납고지서 발부 시 국고 환수

- 국고보조금 교부시점과 거치기간의 이자 반납

- 국고지원 제외 대상 반납액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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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5-①. 시설 운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주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관리대장 작성

¢ 운영자는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록하는 

‘시설운영관리 일지’ 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단, 개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원료 및 제품관리대장 등 관계 장부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유지관리 요령

¢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별･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반입폐기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별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안전관리계획에는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방재장비수급계획, 

긴급복구반 편성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5-②. 정기 검사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를 통보

하여야 함

¢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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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③. 기술진단･ 지원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④. 시설 운영 실적관리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의2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 평가할 수 있음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름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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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1 사전예산협의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예산투자 효율성, 준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도모 

 대  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 (신설･증설･대보수 사업)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제외)

 업무 절차

시ㆍ군 시ㆍ도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사전예산
협의요청 ☞ 신청내역

취합ㆍ신청 ☞ 신청내역
협의ㆍ검토

신청내역
협의ㆍ검토

☟
(자료보완)
예산신청 ☜ 검토결과통보 ☜ 검토결과통보 ☜ 검토결과통보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붙임7)

 요청 시기: 아래 사업절차 이후 상시 요청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산신청 전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

¢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적격성판단 이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전까지 적격성판단 검토보고서를 제출 가능한 사업을 포함한다.

    ※ 신 규 사 업 으 로  예 산 반 영 이  필 요 한  경 우 , 검 토 기 간 을  고 려 하 여  반 드 시 

예산신청 전까지는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당해연도 이전에 사전예산협의와 예산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ㆍ

확정단계에서 누락된 사업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으로 재신청할 경우 

사전예산협의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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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요청방법

¢ (제출서류)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서식 1) 및 참고자료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과 함께 제출 

¢ (요청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등록(붙임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환경부에서 문서통보 및 ‘예산관리시스템’에 ‘검토결과서’ 등록

¢ (조치사항)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서식2)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신청서 제출

2 사전예산협의 검토사항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여부

- 국고보조사업 분류 및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대체신설 포함), 

대보수 사업 여부

¢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등 반영 여부

-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상의 시설 설치계획 반영 여부와 계획을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검토

¢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상의 목표연도와 일치 여부

- 계획인구,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산정 여부 및 지역 여건변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정책방향 등 반영 여부

- 개발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하는 경우, 준공 이후 처리량 

또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추진현황, 폐기물 발생량 추세, 

유사 사례비교 등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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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역 내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이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군부대 물량비율에 따라 지방비 일부를 군부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비용 및 처리비용 등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납부

- 기존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추가 

설치사업은 처리량 증가사유, 향후 처리량 추이 등 현황분석 및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처리 등 다양한 처리방안 검토 후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음식물(음폐수),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페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방안을 최우선 검토

¢ 총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 시설용량별 표준공사비(붙임 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

      * 지하화 할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지하화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서식1) 제출

      * 단, 지하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표준공사비의 1.4배 이내에서 설계결과 재원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청 협의 후 환경부 승인사항에 한해 국고지원

-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국고 비지원대상 포함 여부

      ※ (예시)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보조율 30%일 경우,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한 15억원이 국고지원액

¢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여부

- 인접 행정구역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ㆍ광역화ㆍ연계처리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거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하여 권고한 사항 반영 여부

- 지자체 간 협의문서 또는 최적화 협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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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의 시급성

¢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대규모 개발계획 또는 기존 시설의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도래* 

등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부족 여부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 소각시설

가동개시일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용량 (용량과 관계없이) 50톤/일 이하 50톤/일 초과

사용연수 15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 소각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15년을 원칙으로 함
  ※ 도서지역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기술진단 결과서에 따름(41p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참고)

 (3) 사업추진의 사전 준비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조기추진 가능성

- 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행 여부, 민간투자사업은 공공

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완료 여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예타면제 절차 완료 여부

¢ 설치부지 결정 등 민원해소 

-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 완료 여부 

- 국회, 감사원, 언론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수립여부 

 (4) 예산투자의 효율성

¢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 처리 후에 발생하는 잔재물(불연물, 폐수 등)의 예상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직접, 위탁, 연계처리 등) 수립 여부

      ※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해양폐기물 선별시설의 재활용 

잔재물*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포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3)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별․파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시설용량에 포함하여 산정 (붙임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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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

-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계획에 반영된 경우

¢ 기존 시설의 활용성

- 기존 시설을 이용한 잔재물(불연물, 폐수 등) 처리방안 마련 여부(인근 

처리시설과 연계 또는 부지 내 시설과의 공동이용 등)

¢ 최종 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성물(소각여열, 매립가스 등)의 수요처 확보 또는 

활용방안의 적정성 여부

 (5) 정부정책 방향 이행도

¢ 탄소중립, 에너지활용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 직매립 제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친환경매립시설 (불연물, 소각재에 한하여 매립)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등의 재활용 잔재물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

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 불법폐기물 처리실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 결과 등급 우수시설 우선지원

¢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 및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

(CDM)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연계계획이 

있는 사업 우선 지원 (다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량 모니터링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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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신청 대상

 (필수) 최적화추진단과 사전예산협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심의

¢ 필수 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에 한해 사전예산협의 가능

(1) 사전 절차의 이행

 ① (기본계획ㆍ적격성판단 검토) 사업 추진방식별 사전절차 이행

  - 재정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 민자사업: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판단 검토

 ② (예비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절차 완료

 ③ (입지 결정) 폐촉법 대상시설은 입지의 결정‧고시 이행

 ④ (주민 의견 선(先)반영) 시설 구상부터 지역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

   -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설 지하화 검토

   - 편익시설의 종류, 랜드마크 등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형 시설 설치 고려

(2) 주민 건강 및 환경권 보호

 ① (최적시설 설치) 처리시설 계획시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② (방지시설 최적화) 최적가용기법 도입으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 매립시설의 경우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도록 계획하여 악취, 먼지 저감

(3)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① (소각여열 회수)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회수·활용(스팀, 온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망*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산업단지에 열원 공급, 지역난방 연계, 온실 등과 연계한 사업 등

 ②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 적용,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방안* 검토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수소 생산·저장시설, 수소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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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화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처리하는 경우

     ※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연결된 지역만 대상

- 기본협약 및 실시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보조율 상향

¢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 사업)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사용개시 후 해당연도가 경과한 시설의 기술진단결과서

가동개시일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용량 50톤/일 이하 50톤/일 초과 50톤/일 이하 50톤/일 초과

사용개시 후 10년 이상 11년 이상 11년 이상 14년 이상

   ※ 도서지역 소각시설: 모든 기술진단결과서

→ 위 인정기준의 최소 사용연한 이내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직매립금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30년까지 48톤/일 이하 

소각시설에 한하여 기술진단 대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폐쇄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경우 국고지원 검토

      *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시설 폐쇄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폐쇄 후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한 자문의견서가 포함되어야 함

- 미지원 대상(기술진단 여부 불문)

ㆍ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설비 교체 등

ㆍ시설별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도래* 이전에 보수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 소각시설

가동개시일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용량 (용량과 관계없이) 50톤/일 이하 50톤/일 초과

사용연수 15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 소각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15년을 원칙으로 함
  ※ 도서지역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기술진단 결과서 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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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준공 이후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추진현황, 폐기물 발생량 추세, 유사 사례 비교 등 시급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지원

- 조기착공을 위해 민원해소, 입지결정･고시 완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결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우선지원

¢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익 선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자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임대형(BTL)사업으로 민간재원을 통하여 

SOC투자를 확대할 경우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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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별 예산지원기준

1)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

- 매립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설치승인된 용량으로 단계별 

증설하는 경우

-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이 7년 내로 임박하여 증설이 필요한 경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공공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이 필요한 경우

-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친환경 매립시설 

신규･증설 우선 지원

- 매립시설의 상부를 시설물(지붕 또는 에어돔) 등 덮는 형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지원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설치승인 또는 신고 기관의 의견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목의 2)의 타),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고시)

 나)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및 조성사업

- 사용 종료 또는 사용종료가 7년 내로 임박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사용종료매립지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2013.4)」의 「붙임 1」 ‘매립지 

순환이용사업 타당성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

-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지역(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비 부담)

- 착공 전 당해지역에 선별폐기물에 대한 처리 여유가 있는 소각시설, 고형연료

제조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이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

- 주변지역 민원해소, 선별토사 등의 자원화, 해당 지자체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이용으로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비 절감 및 

여열회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지역 우선 지원(지자체 직접 처리시 

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방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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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 비위생매립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신고)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매립지가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지(공구별･ 단계별 종료 포함)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3.4.)」의 「붙임 1」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

- 착공 전 당해지역에 선별폐기물에 대한 처리 여유가 있는 소각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이 가능한 지역 또는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지역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비 부담)

- 주변지역 민원해소, 선별토사 등을 자원화, 해당 지자체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이용으로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비 절감 및 

여열회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우선지원(지자체 직접처리시 

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방비 부담)

- 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국고 미지원(단, 대상지의 소유권 변경사항 및 

매립시기를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국고지원 검토)

2) 폐기물자원회수시설 

 가) 소각시설

- 시설규모 100톤/일 이상(300일/년 기준)을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하나 

지역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급적 50톤/일 이상의 규모를 설치 지향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반입대상 폐기물이 증가된 경우, 최근 10년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추이에 따른 원단위 산정 후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적용하여 향후 폐기물 발생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붙임 3 참조)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외 반입대상 폐기물(재활용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대형폐기물, 하천 하구폐기물, 해양폐기물 선별 잔재물 등)이 증가된 

경우, 최근 10년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추이(통계자료, 내부결재자료 등) 

및 향후 예상발생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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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찌꺼기 건조물을 혼합소각하고자 할 경우, 건조 후 물량에 대하여 

소각시설 용량으로 산정

- 기준질 기준 최소 발열량 3,300kcal/kg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 및 

대기오염방지설비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소각여열(스팀, 전기 등)을 이용･공급･판매가 가능한 지역(산업단지 열원공급, 

지역난방·온실 연계, 열병합발전 등)을 우선 지원하되, 소각여열회수시설 

국고보조는 발전설비에 한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기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준수

 나)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음폐수 처리대책이 필요한 지역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음식물(음폐수),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해당 시설의 설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기존시설에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추가하려는 경우 포함)

- 시설규모 40톤/일 초과(300일/년 기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에 

따라 전처리 공정을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구 분 전처리 공정 계열 수

40톤/일 이하 1계열

 40톤/일 초과  ~ 150톤/일 이하 2계열

150톤/일 초과 ~ 300톤/일 이하 3계열

300톤/일 초과 ~ 400톤/일 이하 4계열

400톤/일 초과 5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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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가스, 열, 전기 등)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 생성된 가스를 포집·저장·이용할 수 있는 설비와 미활용 가스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소설비, 설비 부식이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탈황, 제습 등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발전기, 보일러 등 바이오가스 이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제조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

보고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4.6.28.)을 준수하여 안전설비 설치

- 악취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설비는 연중무휴 24시간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최종 배출되는 부산물(폐수, 고형물 등)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인접한 지역

- 바이오가스를 통해 수소생산, 고품질화, 저장설비를 설치하여 수소충전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는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

 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 지자체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매립가스 포집가능량 추정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발생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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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가스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지역, 매립폐기물이 

전처리되지 않고 기반입된 지역, 유기성폐기물(하수찌꺼기 등) 반입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매립가스 활용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당분간 지속적으로 매립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매립장 LFG 자원화 사업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매립지 보유 지자체

-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 -219호, 

2018.12)」,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매립가스 저장시설 등의 내진설계를 포함하여야 함

- 기설치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운영중인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노후설비 교체 및 포집정․이송관로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재활용시설 

 가) 생활자원회수센터

- 인접 자치구 또는 광역시 전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적 및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 공공선별시설

-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를 위하여 20톤/일 이상(260일/년 기준)의 선별시설을 

설치하거나,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과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을 대체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여건 및 시설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운영중인 시설이 화재,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설비의 고장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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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시설 지하화, 플라스틱 광학선별장치 설치, 보관시설 옥내화 등 「폐기물

관리법」및「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 설치,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무색PET병 

별도선별시설 설치 등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 협의

- 재활용가능자원 선별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탈취 

및 강제급기설비, 악취처리설비를 포함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PM10) 200㎍/㎥)

 (2)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 기존시설의 공공선별률 개선을 위해 기계적 처리설비(파쇄설비, 감용설비 등) 

또는 자동선별설비(플라스틱 광학선별기 등) 설치·교체 하는 사업

- 공공선별시설 내 투명페트병 별도 투입․선별․압축설비 설치하거나, 초분광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AI기반 선별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 종량제봉투, 선별 잔재물 등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주택, 거점수거시설* 등에서 분리 수거된 폐비닐 내 이물질을 제거하여 

선별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시설

-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물질재활용(MR), 화학적재활용(CR), 열적 재활용(TR)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지역에 한함(단, 물질재활용 및 화학적재활용 우선 지원)

- 시설 부지를 확보한 지역 중 소각·매립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

- 파쇄기, 타격식·디스크·풍력식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집진기, 방음장치, 

컨베이어 시설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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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을 보관하는 시설로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과 불연성(폐콘크리트 등 폐재류) 폐기물을 수선별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인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연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우선지원

 (5)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을 선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기계적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공공 열분해시설

- 공공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및 연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시설

4) 기타시설 

 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가미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 회수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주민수익 

향상을 위한 주변관광지, 문화유산 자원 등과 연계하는 사업

- ’22년까지 후보지 선정 공모(’23년 신규사업)이후 타당성조사 시행하였으나, 

’23년부터는 [서식 15] 사업계획서를 포함, 사전예산협의 및 예산신청 실시

- 기존 및 증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신규시설로서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에 대해 국고보조율 50% 적용)

     * [붙임 11] 사업 시설유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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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액: 30억원 이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은 신․증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 가능하며, 이 경우 서식 15 사업계획서에 시설의 종류, 

폐자원에너지 활용 계획 및 주민의견수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업무매뉴얼(’23.1)」 참고하여 사업 계획 및 추진

 나)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 도서 및 산간지역 등으로, 해당 읍・면 이하 지역단위 분산처리가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

- 2개 이상의 도서를 연계, 주기적으로 선박 수거하여 본섬에 거점(집적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최소 시설용량은 200kg/hr 이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해당 도서지역에서의 설치․운영비의 경제성 검토 시행 

(개별 도서별 수거‧선박운반, 거점수거‧소각 방식을 비교, 산출근거 자료 제시)

- 소각(도서지역에 한함), 매립, 재활용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선 지원

 다) 설치・운영 실태평가 정밀기술지원 시설의 개선사업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3호, ’24.1) 제17조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한 시설 중 ‘기술지원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설 개선산업*

     * 성능 향상, 시설 수명연장, 안전강화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한함

- 국고보조금액: 6억원 이내 (보조율은 시설별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 [서식 16] 설치·운영 실태평가 기술지원 시설의 개선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 요청서

 라) 그 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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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안 신청･편성절차

 목적

¢ 보조사업자의 연차별 사업비 요구액에 대하여 사업 기간과 진행정도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집행 달성

 대상: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기간 중 매년 3월 7일까지 제출)

¢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한 신규사업

¢ 이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설계ㆍ시공중인 계속사업

 업무 절차     ※ 매년 예산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엄수

시ㆍ군ㆍ구 시ㆍ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신 청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07까지 → ↓

관할청별
취합 및 신청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15까지 → ↓
예산요구서

제 출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25까지 → ↓
예산요구서

제 출 ☞ 예산요구액
조 정

5.30까지 → ↓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제출

             (9.10까지)↓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신청기한 및 서류

¢ 시ㆍ군ㆍ구 → 시ㆍ도: 3월 7일까지

¢ 시ㆍ도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3월 15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지 않은 보조사업은 환경부로 직접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3월 25일까지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보조사업자는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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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 양식 제출 기관 기한 부 수

시ㆍ군ㆍ구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3] 시ㆍ도 3월 07일 각 1부

시ㆍ도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4] 환 경 청 3월 15일 각 2부

환 경 청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4], [서식 5] 환 경 부 3월 25일 각 1부

¢ 환경청→환경부(서식5) 취합 신청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여건, 실 집행률, 완공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를 제출할 것

- ‘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방안’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진도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간 조정검토(안)을 제출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하여 환경부에 신청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를 첨부

¢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신청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실시설계 준공보고서 및 설계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원 인 자 부 담 금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부 담 금 )이  있 을  경 우 , 납 부 액  및 

예상납부액 기재, 지방재정 공시현황 및 납부대장 등 증빙자료 제출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문서제출과 병행하여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ㆍ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안 신청 

및 편성’ 메뉴의 ‘예산안 신청’을 등록(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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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환경부 누리집 게시

- www.me.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예산현황

- 기획재정부 조정(안) 9~10월 중, 국회 심의확정 12월 중

¢ (조치사항) 분기별 예산교부 신청 및 수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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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1 기본방향

 폐기물분야 보조금의 집행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

 예산집행목표: 상반기 실집행률 55%, 연말 실집행률 90% 이상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기초 지자체 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부진한 사업은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 조정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2 예산 교부

 예산 교부 절차

시ㆍ군ㆍ구 시ㆍ도
 유역(지방)

환경청 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내역 검토,
관할청별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교부(변경) 결정

↓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 ☞
교부결과

통보

←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가. 보조금 교부신청 (지자체→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신청기한 (보조금법 제16조)

¢ 시ㆍ군ㆍ구는 집행실적, 집행계획 등을 고려한 분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1분기는 별도 지정 일까지) 시ㆍ도를 거쳐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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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는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결과 총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단계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검토 및 조정하여 신청

 신청서류 (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6」)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서식 6」의 붙임서식)를 교부신청서에 첨부

나. 교부결정 및 통지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지자체)

 교부결정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및 사업여건 등

 교부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 보조금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교부결정의 통지 (보조금법 제19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서식 7」)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며,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교부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지자체)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제3항)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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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법 제21조 제2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9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의2, 시행령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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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금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법 제34조 제2항)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해 환경부(또는 환경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본 사항에 한해 재이월 가능)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년 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거나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은 지방비 편성 시, 계속비로 편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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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시ㆍ군ㆍ구 시ㆍ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

추진단

㉮
수
행
상
황
보
고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 고
☞

보고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제출
☞

보고내역 검토 
및 수행명령

조치요구

(필요시) 기술 지원

☞
검토결과 확인

↓
수행명령 요구

(사업수행 부진 시)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행명령 요구 ☜ 수행명령 요구 ☜

㉯
검
사
확
인

검사 및 확인
재정집행점검반

구성 및 운영
･보조금신청 및 교부결정 시･보조사업 수행명령, 취소명령, 
반환명령 및 정산보고 시 등

㉰
추

진

실

적

보
고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
☞

보고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제출
☞

보고내역
검 토

↓
보조금액

확정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
(확정금액 
초과 시)

(필요시) 기술 지원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초과금액 및 
이자액 

반납계획서 
제출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 ☞

확정내역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결과 확인

가. 수행상황 보고 (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보고대상 및 기한 (보조금법 제25조)

¢ 보고대상: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

     * 종료된 사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

¢ 작성기준: 매분기말까지의 실집행실적

¢ 보고기한: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보고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서식 8)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점검표*

(서식8의 붙임서식)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수행상황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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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수행명령 (보조금법 제26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사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기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조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통해 검토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검토 요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수행상황 검토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며, 보조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의 수행명령(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 명시)을 

환경부에 조치 요구(위임 보조사업)

¢ 환경부는 보조사업자가 수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다. 검사 및 확인

 검사･확인 방법 (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예산내역 검토 및 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

¢ 검사･확인 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 또는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 명령 및 정산보고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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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집행점검반」의 구성･운영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필요시 「재정집행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특별관리, 예산삭감 등 집행구조 개선 지속

¢ 점검반 구성: 환경부(환경청) 및 최적화추진단 업무담당 등

¢ 주요 점검내용 (재정집행점검표 「서식 10」 참조)

-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비(이월예산 포함) 집행률 확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또는 집행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 등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함

- 점검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나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재정집행상황 자체 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획재정부)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이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입력 철저 관리

라. 실적(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보고대상 및 기한 (보조금법 제27조)

¢ 보고대상: 보조사업 완료, 폐지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제출기한: 보조사업 완료, 폐지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

    ※ 환경부 및 기재부 재원협의 과정을 통해 승인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준공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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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식: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서식 9) 

¢ 제출방법: 문서제출,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ㆍ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 교부, 

집행, 정산’ 메뉴의 ‘정산 실적보고서’를 등록하고 ‘정산 심사ㆍ확정’ 확인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 증빙서류: 계약내역,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및 준공보고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또는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증빙자료),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보조금액의 확정 및 정산 (보조금법 제28조 및 제29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이내

(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요청

¢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

¢ 보조금의 정산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ㆍ

주민편익시설 설치비ㆍ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실시설계 및 환경부․기재부 재원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승인된 

주민편익시설은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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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 공사 착공이후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편익시설의 설치비용 중 국고는 

반환하고, 지방비에 한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폐촉법 제21조)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 

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붙임9) 참조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집행한 사업비 또는 납부받은 

지체상금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정산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원인자부담금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야 함

- 근거서류: 납부대장, 통장사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등 첨부

¢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인자부담금을 누락･축소

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패널티 부과

- 계속사업의 경우, 총 국고 10%p 삭감 및 당해연도 예산 미지급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예산협의 시 우선순위 미반영



66

<정산절차 및 기준>
 ○ 정산절차

 

보조사업 완료
(준공 및 승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접수

☞
국고교부내역

및
정산서류 검토

☞
자료보완 요청

(필요시)
☞

보조금액
확정 및 통보

 ○ 정산기준

구 분 국고정산 인정대상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공통

사항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분(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준공정산확인서: 준공금액과 계약금액 
불일치시 제출

○ 준공검수조서: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사조서 

좌측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

○ 토지보상비: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

보상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의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신주

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

(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구입비

(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 사무용품비, 홍보비, 보조금 확정 이전의 

출장여비 등

관급

자재

○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 ㆍ날인한 검수조서

※ ⑴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
⑵ 지출결의서 금액과 납입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대체

시설

부대비

○ 부대비용: 방한화, 안전화 등 안전용품비, 사업
관련 심의비용 등 공사이행을 위해 필수적 
소요되는 비용, 영수증·고지서 등 제출

민간

투자사업

○ 실시협약 및 준공 재무모델
○ 최종 실시협약서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계약서, 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세금계산서

※ 기타 사전예산협의, 재원협의, 총사업비 최종확정내역, 국고 확정 및 교부내역,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위수탁협약서 등 정산관련자료 
반드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향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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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1 기본방향

 예산 집행 실집행률 목표: 상반기 55%, 연간 90% 이상

 기관별(지자체, 환경청, 환경부) 집행률 제고 대책 추진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기초 지자체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부진한 사업은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 조정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2 사업단계별 집행률 제고 방안

가. 사전예산검토

 사업준비성이 결여되어 사업지연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예산검토 

단계부터 미반영하여 사업배제할 수 있음

¢ 입지선정 등 설치부지 확보 여부, 필요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지연 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철저 검토

나. 예산편성

 설계 중인 사업은 연내 공사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

¢ (신규사업) 설계비가 반영된 사업은 설계용역 조속 발주 및 계약

¢ (계속사업) 사업추진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을 확인

하여 당해연도 최소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 낙찰차액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등 이･불용액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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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고지원 세부기준

계속사업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 2026년 완공예정사업: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지원

  - 2027년 완공예정사업: 잔여보조금의 40% 이하

  - 2028년 완공예정사업: 잔여보조금의 20% 이하

  - 2029년 완공예정사업: 잔여보조금의 10% 이하

 ※ 지급기준은 준공시점, 사업진행률, 재정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규사업

○ 2026년 완공예정 사업은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 지원하되, 국고 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2년 이상 사업의 경우, 2026년에는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추진 공정상 공사착공이 가능한 경우 시설 공사비 

일부(총 국고보조금의 30%까지) 지원 가능

다. 예산집행관리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변경 절차 생략

 예산집행실적 주기적 점검 실시

¢ 매월, 분기별 및 수시로 집행점검

- 유역(지방)환경청은 집행상황 점검 후 환경부로 점검결과 보고

¢ 필요시, 현장확인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전년도 이월사업은 상반기 전액 실 집행을 목표로 특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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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부진사업 예산 감액지원 및 패널티 적용

구 분 국고의 건전한 집행구조 정착을 위한 부진사업별 감액기준

집행부진

사업

○ 계속사업으로서 ’24년말 기준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구 분 감 액 비 율

’24년 예산 실집행률 50% 미만
(’25.5월말기준 실집행률 30% 미만)

40%

’24년 예산 실집행률 30% 미만
(’25.5월말기준 실집행률 20% 미만)

50%

’24년 예산 실집행률 20% 미만
(’25.5월말기준 실집행률 10% 미만)

70% 이상

2년 연속(’23년∼’24년) 집행률 10% 미만 예산편성 제외

   ※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지자체

예산

패널티

○ 계속사업의 경우, 총 국고 10%p 감액 및 당해연도 예산 미반영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예산협의 시 우선순위 미반영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누락･축소한 지자체

  - 사업 완료 후 정산절차 또는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최하위

시설로 선정된 지자체

  - 주민지원사업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

라. 사업의 취소 및 국고 환수

 2년 연속 미착공한 계속사업은 사업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추진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기 교부된 국고는 이자 포함하여 환수조치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1. 개요

2. 총사업비 산정기준

3. 총사업비 관리절차

4. 총사업비 조정 신청절차

5. 조정원칙





75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1 개요

가. 목 적

 단위사업별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

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나. 대상사업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다. 기본방향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아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대상기준
매립시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제외한 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 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제외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름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

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 다음 연도 완공 예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시,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완공연도에는 총사업비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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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 산정 시 고려사항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을 반드시 준수

 (신규사업) 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산정한 뒤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관리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  * 공사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공사비 단가(붙임 2) 참조

** 시설부대경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 개정에 따른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예산검토, 예산신청 시 표준사업비에 

가산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재원협의·

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청 협의 및 환경부 승인사업에 한해 국고지원

 (계속사업) 기 협의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총사업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추진계획에 따른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예산 신청

-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확정된 총사업비(물가상승분 반영)를 기준으로 잔여사업비를 신청. 특히, 

다음연도 준공예정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산정

- 준공연도가 1년 이상 남은 계속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되도록 

차수계약 준공일정을 마련, 이월이 방지되도록 사업비를 산정하여 신청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및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공동시설 포함). 단,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 어  설 치 할  필 요 가  없 다 고  인 정 될  때 에 는  「폐 기 물 관 리 법  시 행 령 」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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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자부담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산정

     ※ (예시)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국고보조율 30%일 경우, 국고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한 15억원임

¢ 신규사업 신청 시 신청시점(예산반영 이전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보유금액(이자포함)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정산 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액(이자 포함)을 정산보고서에 기입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산정 (붙임9.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참고)

-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을 알 수 있는 관련서류(납부계획서, 납부대장, 

고지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원인자부담금을 누락･축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신규사업 예산

검토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는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보유분 

중 지자체별 반입비율 등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

- 다만, 시설 입지 및 운영지자체의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총사업비 산정방법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 공사비

¢ 각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ㆍ운영지침에 제시된 시설규모 산정방법 (붙임3 참조) 

및 공사비 산정식을 적용하여 공사비(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조경) 산정

¢ 총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ㆍ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78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 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 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

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포함

¢ 주민편익시설(「폐촉법」 시행령 제24조) 설치비는 ’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폐촉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20.12.10. 이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10% 이내

- ’20.12.10. 이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20% 이내로 별도 추가 지원 가능, 단,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승인된 사업 계획에 한해 지원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계획은 최초 예산 신청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주민협의체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에 한하여 국고 지원이 가능함. 또한 폐기물처리

시설 공사기간 내 설치 완료되어야 함.

 2) 보상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지매입 등에 따른 보상비를 

말하며,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토지 매입 또는 취득과 관련된 경비는 

간접 보상비에 해당하므로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3) 시설부대경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기획재정부의 요율변경 시 변경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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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선 보 간 법 >

y= y1
 -

(x-x 2 )(y 1-y 2)
(x 1-x 2)

x : 당해금액
x1: 큰금액
x2: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은 절삭

 (1) 설계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

¢ 설계수행시 수반되는 관련 조사비, 시험비, 검사비도 실시설계비에 포함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검토비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비(전략, 소규모 포함),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비, 지하안전평가비, 장외영향평가비, 통합환경허가 용역비 등

¢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2) 감리비

¢ 설계서대로 공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비용 등

¢ 책임감리 대상 현장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 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의거 

적정 안전관리기술인 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각 부처는) 기준요율 내에서 최대한 적정 안전관리기술인 우선투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별도 지원여부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협의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을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와 

사전에 협의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0조에 따라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시설부대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수료(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 제외),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여비,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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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부대경비 요율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재부)

< 시설별 시설부대경비 적용방법 >

시설 종류 감리 구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매립시설
비상주 감리

건설부문
건설부문

건설부문
전면 책임감리 단순한 공종

매립 외 처리시설
비상주 감리

산업플랜트부문
건설부문

건설부문
전면 책임감리 복잡한 공종

  1) 건설부문 요율
(단위: %)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2)

     5 천만원 까 지 3.35 6.42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19

2.69

2.53

2.36

6.09

5.11

4.78

4.46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17

1.97

1.88

1.80

4.07

3.71

3.54

3.41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71

1.61

1.57

1.50

3.24

3.06

3.01

2.90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5

1.39

1.37

1.32

2.79

2.70

2.64

2.58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한다.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81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2)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1

2.76

2.60

2.47

7.46

7.06

6.66

6.3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3

1.36

1.28

1.21

3.67

3.48

3.28

3.11

※ “산업플랜트”란 하수,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은 건설부문요율 적용)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 소각시설 용량 및 예산(안) 산정 (참고) (기계적 처리 + 소각) >

  ①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46톤/일

  ② 실제 설치시설 및 용량: 기계적 처리시설(불연물 등 제거시설) 62톤/일 

+ 소각시설 46톤/일

  ③ 예산(안) 산정(소각시설 용량산정 기준으로 산정): 

     60톤/일(46톤/일 × 365일 ÷ 300일<가동일>), 

     60톤/일 × 5.82억원/톤 = 349억원

     → 시설용량은 소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적 처리시설 등의 

용량은 제외하고 소각로의 설계용량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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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공 사 비
개 산  요 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억 원 까 지

   70 억 원 까 지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4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700 억 원 까 지

1,000 억 원 까 지

1,5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1.75

10.49

 9.66

 7.34

 6.24

 5.48

 4.96

 4.38

 3.93

 3.44

 3.11

 2.73

 2.32

13.10

11.65

10.73

 8.14

 6.92

 6.09

 5.52

 4.87

 4.36

 3.82

 3.45

 3.03

 2.57

14.44

12.81

11.80

 8.97

 7.62

 6.70

 6.07

 5.35

 4.79

 4.21

 3.79

 3.32

 2.82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25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24년 이전 발주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22. 5. 1 이전 계약된 계속사업은 전면책임감리사업장 중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를 자율조정 하되, 계약건당 조정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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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관리절차

사 업 구 상 ▪｢순환경제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후 추정 총사업비 산정 (붙임 2. 표준공사비 적용)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사전예산협의, 예산신청-편성, 총사업비 관리대상 
신규등록보고서 제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의거 예타면제 협의

기 본 설 계
▪설계 후 추정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청 협의 및 환경부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실 시 설 계
및

재 원 협 의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환경청 또는 환경부와 재원협의 
(실시설계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재원협의와 총사업비 변경을 
일원화하여 진행)

▪재원협의 의견 반영 후 총사업비변경 환경부 승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

발주 및 계약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변경 요구

시 공 
및 

준 공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 전 또는 착공 후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청
(또는 환경부)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

▪다음연도 완공되는 사업을 총사업비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완공 전년도까지 환경청(또는 
환경부)에 변경 요구
(완공 당해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불가)

▪완공 30일 이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완공 3개월 이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후 환경청(또는 환경부)

심사･확정

※ 총사업비 관리대상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

(지자체 신청 → 환경부(환경청) → 기획재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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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내용

사업단계 총사업비 관리 주요사항

기본계획

(제107조) 관리대상 사업은 매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 제출

(제31조) 일괄입찰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기본설계

(제18조)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 제출서류: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지침 제57조, 건축사업)

실시설계

(제21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

(제23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입찰․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 제출서류: 설계VE 결과,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제57조, 건축사업),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제22조),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공사 발주 

및 계약

(제25조) 기재부에서 승인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제26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시공

(제27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 조정 가능 사유(제64조):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법령 제․개정 및 연약

지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 다음연도 완공예정 사업은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요구

준공 (110조) 사업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사례 (’19~’24)

순번 위반내용
위반
조항

위반현황(건) 총계
(건)’19 ’20 ’21 ’22 ’23 ’24

1 공사계약 후 협의없이 설계변경 27조 1 - - - - - 1

2 낙찰자 임의 선정* 32조 - - 1 - - - 1

3 낙찰차액 지연 감액 26조 1 5 6 5 - - 17

4 사업기간 연장 등 요구의무 위반** 28조 1 3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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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 임의선정)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낙찰자 선정 이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완료 전에 낙찰자 선정

** (사업기간 연장 등 요구의무 위반)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연장 요청

나.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은 시･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수립기간이 아닌 경우 변경) 시 

반영되어야 함

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표준공사비(붙임 2)에 따른 추정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순번 위반내용
위반
조항

위반현황(건) 총계
(건)’19 ’20 ’21 ’22 ’23 ’24

5 설계과정에서의 필수사항 누락 17조 1 - - - - - 1

6 실시설계 완료 후 기재부 미협의 23조 - 1 - 1 3 - 5

7 실시설계 후 공사비 초과 발주 25조 - 1 - 1 3 - 5

8 자율조정 미통보 104조 2 - - - - - 2

9 자율조정 통보기한 미준수 104조 8 4 - - - - 12

10 총사업비 협의 없이 설계변경 19조 1 - - - - - 1

11 협의없이 감리계약 증액 변경 27조 - 1 - - - 1 2

12 협의조정사항임에도 자율조정 실시 23조 등 - 1 - - - - 1

13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미등록 107조 - - - - 3 - 3

14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 유발
114조 - - - -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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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의 경우, 공종별 공사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공종 

공사비 비율’ 적용

< 소각시설 표준공종 공사비 비율 >

계 기계 건축/조경 전기 토목

100% 49% 31% 14% 6%

출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표준사업비 개정 등에 관한 연구(2022.10.) 등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주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제21조의 예타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 (서식 14)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면제

-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제3항)

- (절차) 시･군･구 → 환경부(해당 과) →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위원회 심의) → 면제 여부 결정 통보 

- (제출서류) ① 예타면제 요구서,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③ 기존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④ 순환경제 시행계획 반영내역

마. 신규등록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 최초 편성년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총사업비 관리지침 붙임9)를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추경사업은 추경 확정 후 10일 이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된 경우 조정요구･조정승인 절차 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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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본설계

 기본설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

¢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전기･조경･배수공사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이후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최소화하여야 함 

     ※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한국감정원에 표본기준가격 조사 의뢰 실시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설계 검토 및 제5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서 승인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필요 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

    *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 등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등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설계 검토 및 제22조에 따른 단가 적정성 검토 시행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아.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이하 재원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

(지방)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재원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재원협의 요청 시 기본계획보고서, 기본 및 실서설계 도서 

등을 유역(지방) 환경청(또는 환경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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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협의 신청시기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은 RFP고시 이전, ‘민간제안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후(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재원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사업내용·규모·기간·총사업비의 

변동사항과 그 사유, 국고지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원협의 의견 또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통보서를 작성 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청장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최적화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최적화추진단은 기술검토 의뢰서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보완기간 제외)에 재원협의 기술검토 의견 또는 총사업비 조정 기술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함

<최적화추진단 기술검토 요청 대상사업>

① 실시설계 결과 국고보조 대상 항목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규모(시설용량)가 사전예산검토 결과서(또는 기 승인사항)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③ 기본계획의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④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사업 중 신ㆍ증설사업*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제외)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원협의는 환경청 자체 검토 대상

<환경부 또는 환경청 자체 검토 대상사업>

①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② 실시설계 결과 재원협의 완료 사업으로서 공사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재원협의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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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주 및 계약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확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낙찰차액) 

발생 시 30일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또는 환경부)에게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4)를 제출하여 총사업비 변경요구(자율조정)를 

하여야 함(시설부대경비 포함하여 감액)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차. 시공 및 준공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요청･협의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필수

¢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2월 말까지 환경청장(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 완공년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물가상승분 금액으로 공사비 정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완공될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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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조정 신청절차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 시 신청

¢ (위임사업) 총사업비 관리 비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로 조정 결과 통보

- (대상사업) 시･군･구 → 시･도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비대상사업) 시･군･구 → 시･도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그 외 사업)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제출서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그 밖의 참고자료 등

- (기획재정부 검토 대상)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서식 11)

- (환경부 자율조정 대상)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서식 12)

5 조정원칙

가. 기본 조정원칙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불가피한 사유: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의 발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총사업비 자율조정] 낙찰차액 감액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고, 자율조정항목 중 일부는 한도액이 

있어야만 조정 가능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2의 붙임3 참고)

자율조정 한도액 외 자율조정 자율조정 한도액 내 자율조정

· 물가변동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반납

· 관급자재비 변경(사급자재 전환 제외)

· 법정경비 반영하는 설계변경

·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 일괄입찰사업, 대안입찰사업은 관련규정에 의거 제외(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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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보상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나, 국고보조금 미지원)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
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등 해당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 후 기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집행한 후 정산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 간 

감정가격이 1.1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공사비

¢ 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비: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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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보고서 상의 공사비로 

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 확인 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착공 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 제･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말함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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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관계규정(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단,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지 않아야 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Ⅶ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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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Ⅶ 관련 서식

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예산협의 요청서

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

서식  3. 국고보조금 신청서(시ㆍ군ㆍ구 작성)

서식  4. 예산신청 총괄현황(시ㆍ도 작성)

서식  5.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서식  8.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서식  9.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 10.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서식 1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서식 12.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 14.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서식 1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서식 16. 설치·운영 실태평가 기술지원 시설의 개선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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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처리시설별로 작성)

1. 예산신청 일반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처리지역 1)

(최적화 권역)
처리대상
폐기물량

처리시설 종류 시설용량
(톤/일, ㎥)

처리시설설치
예정지    2)

총사업비 
(백만원) ①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3) ② 민간자본

(백만원) ③

국고지원금
(백만원)

④=(①-②)×⑤ 국고 보조율
(%) ⑤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⑤

예정사업기간 4) yyyy.mm ~ yyyy.mm 착공예정연도

* 1) “처리지역”은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자체 명을 기재하고,
“(최적화 권역)”은 2014년 12월에 확정된 폐기물처리권역의 지자체명을 모두 기재한다.

* 2)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는 시설 설치 지역의 주소를 기재한다.
* 3)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 4) “예정사업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시작한 년도 및 월부터 시설

설치가 종료되어 가동개시를 시작하는 년도 및 월을 기재한다.

2. 권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단위: 톤/일)

구 분 발생량
처리량

계 재활용 소각 매립 연료화 기타 2)

계
분리배출
종량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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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형폐기물, 재활용잔재물 등 지자체에서 매년 보고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자료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의 량을 기재하되 발생원별로 작성
- 재활용 잔재물은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및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등
에서 발생된 잔재물량의 (위탁)처리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
- 수해폐기물 등은 태풍, 장마 등 수해로 인해 하천 하구로 이송된 폐기물을 포함

* 2)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예: (민간위탁)〕

□ 음식물류 등
(단위: 톤/일)

구 분 발생량

처리량

계
자체처리 위탁처리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1)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1)

계

음식물류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 하수슬러지를 음식물 등과 혼합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처리방법(소각 등)은 별도 기재
* 1)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예: (해양투기)〕

나. 처리권역 내 공공처리시설 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용량

(톤/일,
천㎥/일)

최초
가동연도

수거지역
(처리권역)

처리량
(톤/일,
천㎥/일)

국고지원
여부

운영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음
식
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퇴비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전용보일러

소각시설

기
타
1)

재활용
잔재물
대형
폐기물
수해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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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매립시설

매립지명
(매립

단계별)

사용
기간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현황 운영
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조성
면적

매립
면적

매립율
조성
용량

매립
용량

매립율
전년도

매립용량
잔여 예상
매립기간

계(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 순환형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굴착 및 조성계획,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매립시설 현황 정비 조성

사용
기간

면적
(㎡)

용량
(㎥)

면적
(㎡)

굴착량
(㎥)

잔여량
(㎥)

면적
(㎡)

용량
(㎥)

사용가능 
예상기간

* 굴착된 폐기물 처리계획 제시(예: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 비위생 매립시설 현황

시설명
(또는 소재지)

매립용량
(톤/일,
천㎥/일)

매립기간
(매립시작년도)

정비계획 사업착수
계획년도안정화 굴착 순환형

* 굴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
(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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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설구분
최초

가동연도

처리량
(톤/일,
천㎥/일)

시설용량
(톤/일,
천㎥/일)

처리지역
(또는 수거지역)

슬러지 처리

처리량
(톤/일)

처리방법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관할구역 내 민간처리시설 현황(지자체별로 작성한다)

구 분
업소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천㎥/일)

처리량
(톤/일,
천㎥/일)

가동연도 수거지역 비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방법

기재

음
식
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수요처 및 

공급조건 기재

퇴비화 〃

소각시설

매립시설

* 선별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영업을 하는 기업 포함
* 음식물, 소각 등은 처리업,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현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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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필요성 자체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적
정
성

「순환경제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 여부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서 승인여부)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산정근거 제시)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는

그 내역(사업기간, 착공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기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산정근거 제시)

최적화 반영 여부

(지자체간 협의 문서 또는 협약서 등)

시
급
성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준
비
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타면제 결정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민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재정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여부

민원해소 여부

(국회, 감사원, 언론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 해소)

입지결정 절차 이행상황

도시, 군 계획 시설결정

토지매수 여부

효
율
성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소각시설의 경우, 바닥재, 비산재, 폐수 등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계획)

기존시설 연계(또는 활용) 가능성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잔재물(바닥재, 비산재, 폐수 등)의 

기존시설을 이용한 처리방안)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소각여열, 매립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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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1.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 승인 결과

○ 「순환경제사회법」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대체신설 포함), 증설, 대보수 사업 국고지원

○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시행계획ㆍ집행계획 변경 후 신청

    ⇒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 반영 부분 내용 및 환경부 승인결과 첨부

(예시)

(환경부 → 시･도) 순환경제시행계획 승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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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예시)

순환경제시행계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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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처리현황 및 필요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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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투자계획에는 시ㆍ군ㆍ구의 시설별 사업기간, 시설용량, 재원별 투자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재원: 국고보조금, 지방비(시ㆍ도비, 시ㆍ군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등

(예시)

 

시･군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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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시설용량,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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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적정성 】2.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결과

⇒ 최적화 기본･실시협약서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율 상향 적용
⇒ 단독시설 설치하는 경우도 권역 내 지자체간 조사 실시, 공문 첨부

(예시)

최적화 협약서 (기본 및 실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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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적화 실무협의회 추진 경과 (협의요청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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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예시)

최적화 실무협의회 추진 경과 (협의결과 회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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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3. 시설규모의 적정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용량 산정부분 첨부
(인구,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변동계수, 통계 등)

               (예시)

<시설규모 산정 요약>

No. 구분 내용 비고

1 계획인구 1,213,716 인 2025년기준,(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 발생원단위 0.491 kg/인.일 과거 5년 또는 10년간 폐기물발생량을 
고려하여 원단위 산정

3 발생량 595.93 톤/일 ①　×　②

4 재활용잔재물 25 톤/일 　

5 가동일수 300 일/년 　소각시설 기준 가동일수 (300일)

6 기존시설 250 톤/일 가동일수 300일 기준

7 시설용량 500 톤/일 (③ + ④) × 365 ÷ 300 - 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용량 산정부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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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목표연도 인구예측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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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최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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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예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기간, 착공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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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4. 총 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의 산정

⇒ 표준단가 적용여부 및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영여부

(증빙서류 있을 시 첨부(해당부분 발췌))

<총 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 요약>

구분 내용 비고

1 표준단가 3.81 억원/톤 시설용량 200톤/일 초과

2 시설용량 300 톤/일 시설규모의 적정성 중 

3 총 사업비 1,143 억원 ①　×　②

4 원인자부담금 452 억원 신규사업 신청시(예산반영 이전년도) 보유액(이자 포함)

5 국고보조율 30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재정･민자)

6 총 국고보조금 207.3 억원 (③ - ④) × ⑤

표준단가를 적용한 총 사업비, 총 국고보조금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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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원인자부담금은 「폐촉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규사업 신청 시, 신청시점(예산반영 이전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보유금액을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근거서류(납부대장,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누락ㆍ

축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검토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1) 납부 대장(예시)

(2) 통장 사본(예시)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근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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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해당되거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하화 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재원협의)하여야 함

※ 지하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표준단가의 1.4배 이내에서 공사비 산정하여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영화관, 수영장 등 여가ㆍ체육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지하화 시설 및 복합시설 등 포함 여부 (설치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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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적정성 】5. 폐기물 성상분석의 적정성 여부

⇒ 반입 폐기물의 계절별 성상 분석 결과,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측 결과

       (예시)

폐기물 성상분석 결과 (계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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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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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시급성 】1.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 기존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 기존시설 대보수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

진단 결과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진단 결과 “폐쇄 후 신설” 판정인 경우에 한해 기존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며,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이전에 폐쇄하고 시설 설치시 국고지원 대상 아님
※도서지역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기술진단 결과서에 따름(41p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참고)

○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시)

기술진단보고서(표지) 기술진단결과 (폐쇄･신설 또는 대보수 등)

기술진단결과 (폐쇄･신설 또는 대보수 등) 기술진단결과 (폐쇄･신설 또는 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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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등 (국고 지급기준연수 도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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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준비성 】1.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사전예산협의 및 예산신청 이전 절차의 이행결과 제시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보고서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적격성판단 결과보고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면제사업 선정통보서

 (예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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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성 】2. 민원해소 여부
  ⇒ 입지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및 주변지역 협의결과 제시
○ (도시・군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고시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 (폐촉법 대상사업) 입지결정(변경)고시 및 입지선정 추진사항
○ (토지매수 및 보상) 등기부등본 및 보상합의서 등

 (예시)

민원해소 여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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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예시)

민원해소 여부 (폐촉법 시설 지자체 조례 및 입지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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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1.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처리계획 제시
○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폐수 처리계획 

          (예시)

잔재물 처리계획 제시 (기본계획, 타 시설과의 협의결과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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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효율성 】2. 기존시설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 다음의 폐기물을 기존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협의결과 제시
○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잔재물 반입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처리 잔재물 반입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반입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반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중 유입부하량 검토 결과 수록
 - 유입 처리시설과의 협의문서 제출

          (예시)

기존시설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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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 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처리권역
(최적화 지자체 명)

처리대상
폐기물량

처리시설 종류 시설용량
(톤/일, ㎥)

처리예정지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민간자본
(백만원)

국고지원금
(백만원)

국고 보조율
(%)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예정사업기간 착공예정연도

2.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적
정
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순환경제시행계획․집행계획｣ 반영 및 
최적화 반영 여부(광역화 추진노력)

시설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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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시
급
성

처리용량부족 등 시급성 여부

정부 시책 상 필요여부

준
비
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설치부지 결정 등 민원해소

효
율
성

처리 후 예상 잔재물량 및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기존시설 연계(또는 활용) 가능성

최종생성물(소각여열, 매립가스 등)
활용방안(계획)의 적정성

종 합 의 견

. .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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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시･군･구 작성서식

국 고 보 조 금  신 청 서

시ㆍ군ㆍ구명

Ⅰ. 예산신청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별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   계

ㅇ생활자원회수센터

-(단위사업장명)

-(단위사업장명)

ㅇ매립시설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ㅇ소각시설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ㅇ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ㅇ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ㅇ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25년 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등 기재

작성자: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FAX: )

확인자: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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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위사업별 예산설명자료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단위사업명 (신규 , 계속 )

〔작성참고〕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회계 - △△계정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증 감
(B-A)요구 검토안

(B) %

ㅇ 사업명

〔작성참고〕사업코드: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25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하고 ’26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작성참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시설종류1)

사업기간 ‘yy∼'yy (ex: ('25) ‘yy∼'yy → ('28)‘yy∼'zz)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 민간자본: 백만원( %), 기타: 백만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위치(면적)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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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참고〕1) ‘Ⅰ.예산신청 총괄표’의 시설종류를 기재(ex>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및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이용방법에 따른 시설종류

(발전시설, 열공급시설 등)까지 기재

2) 단위: 톤/일(매립시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의 경우 천㎥ ⇒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을

제외한 순수 매립부지면적 기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대상매립지의 평균매립고(m)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선별ㆍ처리량(톤/일)까지 기재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4) 매립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 등을 포함

5) 소각시설 신설 및 대보수의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표준단가 적용

6)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있을 경우, 납부액 

및 예상납부액을 기재하고 지방재정 공시현황 및 납부대장 등 

증빙자료 제출

2. ’26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작성참고〕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며, ´26년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지원: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① 총사업비: 표준단가(---백만원) × 용량(톤/일, ㎥)

② ’26년도 사업비: 총사업비 × ---%(당해년도 요구 비율)

(계속사업일 경우 기 투자액, 요구액, 잔액 명시)

* ’25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26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25 예산 ’26 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25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ㅇㅇ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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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필요성

○

〔작성참고〕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

<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
비

'24
까지
예산

'24
결산

'25
예산

'26예산 소요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산출근거 '26년 '27년 '28년 '29년 
이후

합 계

세

부

내

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탁수수료

∘시설부대비

재

원

별

∘국고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 택지개발부담금

∘기타

- 민자

- 기타재원

주 1. 세부내역에 기본계획, 기본ㆍ실시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국고지원 대상항목에 한하여 신규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2. 산출근거에 물량, 단가 등을 기재(기타 상세한 참고ㆍ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6. 총사업비 변경요구”로 신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25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용역 준공내역서, 실시설계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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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재정 소요전망(’26~’30)

□ 사업운영 기본방향

〔작성참고〕 중기 기간 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5까지

2026
2027
2028
2029
2030

〔작성참고〕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작성참고〕 관련법령, 시책 등의 구체적인 조문내용 등을 기재

○ 추진경위

〔작성참고〕 ´25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하며,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억원)

사업명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

ㅇ

〔작성참고〕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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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

〔작성참고〕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기재

(단위: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2년
( ) ( ) ( ) ( ) ( ) ( ) ( )

’23년
( ) ( ) ( ) ( ) ( ) ( ) ( )

’24년
( ) ( ) ( ) ( ) ( ) ( ) ( )

* 동 결산내역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이후 '25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
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정확히 작성)

〔작성참고〕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며,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한 후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연도별 이ㆍ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24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25년도 예산집행 전망

-

〔작성참고〕 1. 부진사유의 경우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작성하며, 사전

준비 부족,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

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

요인을 들어 설명

2. 예산집행 전망은 '24년도 발생한 이월액과 '2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작성참고〕 1.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

결과 시기,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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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하되, 구체적인 지적ㆍ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작성참고〕 내용은 간략히 요약 정리

(5) 사업추진절차

○

〔작성참고〕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6) 향후 추진일정

○

〔작성참고〕 1. 이후 일정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주요공정별로 기재

2. 신규 매립지의 경우 단계별(1ㆍ2ㆍ3단계 등) 조성계획(규모등)까지 기재

(7) 총사업비 관리

(단위: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6예산안 요구 yyyy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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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3
까지

'2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25 '26 '27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ㅇ 지 방 비

ㅇ 원인자부담금

ㅇ 민간자본

ㅇ 기타

〔작성참고〕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5. '25년도 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계속사업만 작성)

○

〔작성참고〕 동 항목은 ´26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24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24년까지 집행상황

'25예산계약일
(착공일)

완공
(예정)일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ㆍ타당성조사

ㆍ기본계획

ㆍ기본설계

ㆍ실시설계

ㆍ기타부대비

ㆍ시설공사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 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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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25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25예산액

(E)
전년

이월액(D)
예산현액
(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ㆍ타당성조사

ㆍ기본계획

ㆍ기본설계

ㆍ실시설계

ㆍ기타부대비

ㆍ시설공사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ㆍ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추진시기 및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도출되도록검토ㆍ수정(단년도 사업은 작성제외)

6.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 사전예산검토결과서 “보완”사항 반영결과 첨부

〔작성참고〕 보완 요청사항의 추진결과, 변경사항 등 해당부분을 캡처하여 

예산신청서에 반영하고, 원본 보고서 등은 시스템 및 문서 첨부

①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작성참고〕 1. 시･도 ｢순환경제시행계획ㆍ집행계획｣에 반영여부, 설치시기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여부, 총사업비(총국고보조금 포함)의 적정성 여부 등

〔작성참고〕 2. 순환경제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시행ㆍ

집행계획 수립 연ㆍ월 및 반영내용을, 시행ㆍ집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경우 시행ㆍ집행계획 변경 추진일정(용역, 승인신청 

등)을 기재

〔작성참고〕 3.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신청 전 사업 진척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사항을 기재

〔작성참고〕 4. 인접지역 간 집적화ㆍ광역화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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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

-

〔작성참고〕 1.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정부시책사업 해당 여부 등

2.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근거를 들어 기술

③ 예산투자의 효율성 여부

-

〔작성참고〕 기존 시설과의 연계처리 여부, 최종생성물의 활용방안 및 수요처 확보,

잔재물의 처리계획 등

④ 예산투자의 형평성 여부

-

〔작성참고〕 각 시설별 국고지원기준 충족 여부, 지역편중 정도 고려 여부 등

⑤ 사전 진행상황의 준비성 여부

-

〔작성참고〕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 진행상 문제 여부 등 

(민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 등 추진계획)

7. 참고자료

○ 대상지현황

〔작성참고〕 현재 계획 대상지의 대체시설 현황 및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분리배출유형(3~5종), 수거주기, 수거방법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현재까지 매립량, 매립기간, 현재부지용도,

인근민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과 이격거리,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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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 소각시설 용량, 소각시설 가동율, 여열발생량(Gcal/년) 등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매립시설 일반현황(면적, 매립용량, 잔여용량 등),

가스발생량(㎥/분), 가스포집량(㎥/분) 등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작성참고〕 1.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률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기술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기타사항

〔작성참고〕 기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요인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각종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및 수요량 확보계획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정비 후 토지이용계획 등

- 소각시설: 여열회수율, 회수 후 여열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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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시･도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시 ㆍ도 명 (관 할  환 경 청명 )

■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24년까지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소관합계

□ 소각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매립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1
4
2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24년까지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순환형매립지 조성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1
4
3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24년까지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비위생매립지 정비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또는 B군

  - 단위사업장명



1
4
4 [서식 5] ⇒ 유역(지방)환경청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유 역 (지 방 )환경 청 명

■ 예산신청 조정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
국고

국고
비율
(%)

신규/
계속

’24년까지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소관합계

□ 소각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매립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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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
비

총
국
고

국고
비율
(%)

신규/
계속

’24년까지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순환형매립지 조성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1
4
6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
국
고

국고
비율
(%)

신규/
계속

’24년까지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 비위생매립지 정비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시ㆍ군ㆍ구 합계)
 ￮ 시ㆍ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또는 B군

  - 단위사업장명

〔작성방법〕 유역(지방) 환경청 검토의견 란에는 단위사업별 지자체 국고신청액에 대한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계속사업의 경우: ’26년도 완공사업으로서 ’25년도 국고지원액 중 사업진도 저조(집행률 60%)로 ’25년도 대비 20% 감액지원 등
     신규사업의 경우: 순환경제 시행계획 미승인, 사업구상 단계로서 추진일정상 ’25년도 중 공사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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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보조사업자)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시ㆍ도비 시ㆍ군비

보조금신청액
(천원)

사업추진계획 붙임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OOO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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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의 붙임서식]

사 업 추 진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위    치:

○ 사업규모:

2. 사업 추진현황

○

○ 2025년 현재 사업진도:

〔작성참고〕 1.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2. 마지막의 현재 사업진도는 교부를 신청하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ex>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투자실적 및 계획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실적 ´24년도 사업비 향후 투자계획

계

국 고

지방비

소계

시ㆍ도비

시ㆍ군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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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비 구분

'25년 예산현액

주요 집행내역 추진일정
(연/월)계 전년

이월액 '25예산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기본계획비, 기본ㆍ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 연차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A)
전년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계

´22년

´23년

´24년

4. 지방비 확보여부

○

〔작성참고〕 1. “확보” 또는 “미확보”로 구분

2. 확보 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 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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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보조사업자: OOOO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2. 예산과목: OOO(분야)-OOO(부문)-OOO(프로그램)-OOO(단위사업)-OOO(세부사업)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세부
사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장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합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151 

Ⅶ. 관련 서식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고양식: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 제8호, 제9호>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연락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152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ㆍ

주민편익시설 설치비ㆍ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불가

사. 실시설계 및 환경부․기재부 재원협의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은 총사업비

조정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정

아.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차.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각 시설별 설치ㆍ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20○○년 ○월 ○일

OO유역(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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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HP E-mail
000(시,도)
000(시,군)
환경정책과

과  장 0 0 0 000-000-0000 00000@korea.kr
담  당 0 0 0 000-000-0000 00000@korea.kr

담당자 0 0 0 000-000-0000 00000@korea.kr

1. 사업개요

 m 위    치: 000도 00시 000 000 0000번지 일원

 m 사업기간: 0000.00~0000.00(00년 00월)

 m 사업유형: 재정사업, 민자사업(BTO)

 m 사업규모 등: 000(톤/일), 부지면적(  ㎡),  수혜주민(   명) 등

 m 총사업비: 00,000백만원

    - 국고( 00%): 00,000 백만원

    - 지방비(   %): 00,000 백만원

    - 민간자본(   %): 00,000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00,000 백만원

    - 기타(   %): 00,000 백만원

 m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연도별)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계(B) 2023까지 2024 2025 계(C) 2026 2027 2028

계

국
고

소  계

보조금

지
방
비

소  계

시ㆍ도비

시ㆍ군비

민간자본

원인자부담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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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현황

 m 사업진도(공정률): 00000 설계단계 (   %)

 m 그간 추진실적(예)

    - '00. 00. 00.: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0000 컨소시엄)

    - '00. 00. 00.: 민간투자사업 예산지원 가능여부 환경부 사전 협의

    - '00. 00. 00.: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검토의뢰(PIMAC) 

    - '00. 00. 00.: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본협약 체결(0000↔0000)

    -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 통보

                      (환경부 최적화추진단→0000)

    - '00. 00. 00.: PIMAC 민간제안서 검토의견 접수

    - '00. 00. 00.: 제3자공고(안) PIMAC 검토의뢰

    - '00. 00. 00.: 제3자공고(안) 검토결과 접수

    - '00. 00. 00.: 

 m '25년도 월별 추진계획

연 도 분 기 월 추 진 내 역 공정율(%)

’25년

1분기
1 월
2 월 제3자공고
3 월 사전자격심사

2분기
4 월
5 월 제3자 제안 평가
6 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의

3분기
7 월 협상
8 월 민투 심의 및 실시협약
9 월 실시설계

4분기
10월  
11월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12월 착공 10%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00 00 00,000 00,000 0000.00.00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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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예산집행 현황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위수탁사업은 전문기관이 

실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m 예산현황 및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예산액
(a)

이월
액
(b)

예산
현액
(a+b)

월별집행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고

지방비

민자

원인자

기타

 < 분기말 예산집행 예정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  )/4분기 집행현황 

'24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
(D/C)

합계

ㅇ국고

 - 보조금

ㅇ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민간자본

ㅇ원인자부담금

ㅇ기타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m (조치계획)

5. 건의사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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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만 작성

 총 사 업 비  관 리 대 상 사 업  점 검 표

□ 사업명 : 

□ 현재 사업단계 :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계약, 시공, 준공 등

□ 다음 분기 사업계획 변경 검토 예정 사항 및 개요 :

○ (예정 사항) 총사업비 변경(00백만원)

○ (개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00백만원 증액 예정

 - 지침 제23조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예정(‘24.2월)

□ 점검사항 및 결과

사업

단계
점검사항(총사업비 관리지침 참고)

점검 결과 

이상 유무

다음 분기 

조치 예정사항

기본
계획

(제107조) 관리대상 사업은 매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 제출

(제31조) 일괄입찰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등 협의

기본
설계

(제18조)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총사업비 등 협의

- 제출서류 :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설계

적정성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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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필요 대상)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사유서 및 위반사항 확인가능한 자료 별첨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실시
설계

(제21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

(제23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입찰‧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등 협의

- 제출서류 :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설계VE 결과(제21조),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제22조) 등

공사 
발주
및 
계약

(제25조) 기재부가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제26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 환경부에서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하므로,

지자체에서는 계약체결 즉시 총사업비 조정요청 필요

시공

(제27조)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 등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 조정 가능 사유(제64조) :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법령 제‧
개정 및 연약지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제28조)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은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요구

준공 (제110조) 사업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그 외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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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국고보조사업 실적 (정산 )보고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

총사업비(백만원)

국 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타

2022~2025

(2024.4.28.)
100톤/일

2. 예산집행실적 및 정산

○ 연도별 재원별 예산교부내역

(단위: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ㆍ도비 시ㆍ군비

계

2022

2023

2024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세부내역

(단위: 원)

합계

총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조사ㆍ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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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집 행 일 집 행 내 역 집 행 금 액 채   주 비   고

공 사 비 2022-01-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22-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22-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22-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22-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23-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23-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23-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23-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전기(주)

2023-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전기(주)

2024-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전기(주)

소  계 4,030,000,000

설 계 비 2022-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3-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 리 비 2022-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3-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4-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22-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

2022-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23-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

2023-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

2023-07-30 감독관 출장비(업부협의) 500,000 이○○

2023-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24-02-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

소  계 4,000,000

집 행 내 역  총 계 4,958,000,000 -

4.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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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1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2 총사업비 승인 문서

3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6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7 도급공사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8 폐기물처리용역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9 설계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10 감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11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12 관급자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13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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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6. 복합사업의 사업비 분계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식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특이사항

공사비 준공내역의 금액

시설별 비율 A'=A/(A+B) B'=B/(A+B)

시설별 공사비(D) DA=A+A'×C DB=B+B'×C

시설별 설계비(E) EA=E×A' EB=E×B'

시설별 감리비(F) FA=F×A' FB=F×B'

시설별 용역비(G) GA=G×A' GB=G×B'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A/(A+B)
50억/60억=83.3%

B'=B/(A+B)
10억/60억=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A=A+A'×C

50억+20억×83.3%
=66.67억

DB=B+B'×C

10억+20억×16.7%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A=E×A'
2억×83.3%=1.67억

EB=E×B'
2억×16.7%=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A=F×A'
4억×83.3%=3.33억

FB=F×B'
4억×16.7%=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 총사업비 80억인 경우 소각 또는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소각시설(A, 50억)
생활자원회수센터(B, 10억)로 구분하고, 도로, 건축물 등 공동 사용시설(C, 20억)은 공통시설로 

분리하여 소각(A)와 생활자원회수센터(B) 만으로 비율을 산정(83.3%: 16.7%)
※ 1.공동시설의 금액을 시설별 비율(A', B')에 따라 분리하여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산출

2.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총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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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정산 원칙 및 유의사항

○ 보조금의 정산 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ㆍ

주민편익시설 설치비ㆍ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실시설계 및 환경부․기재부 재원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승인된

주민편익시설은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사 착공이후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편익시설의 설치비용 중 

국고는 반환하고, 지방비에 한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폐촉법 제21조)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

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붙임9) 참조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집행한 사업비 또는 납부받은

지체상금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야하며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 2.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 산정 시 고려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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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서식 10]

국 고 보 조 사 업  재 정 집 행 점 검 표

유역(지방)환경청명

(20 년  월말 기준)

□ 재정집행점검반 운영실적

일 시 점검대상시설 점검 및 조치내용

□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

(20 년  월말 기준, 백만원)

세부사업별

환경부 보조사업자

당해년도
예산

교부액
(A)

전년
이월액(B)

예산현액
(A+B=C)

집행액
(D)

D/C
(%)

소 관  합 계

ㅇ생활자원회수센터

ㅇ매립시설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ㅇ소각시설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ㅇ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ㅇ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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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작성참조〕 계획대비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구체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을 제시

□ 단위사업장별 세부집행내역

(20 년  월말 기준, 백만원)

세부사업명 시･군 사업
규모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
진도
(공정
율)

'24년
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구분

전년
이월
액(B)

예산
현액

(A+B=C)

집행액(D)
D/C
(%)계

(D)
전년
이월액

´25
예산

-(단위사업장명)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자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자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자

기타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사업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24.3월), ”실시설계 중(20%)“, ”공사
계약(´24.1월)”, “공사 중(공정율 60%)”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의 경우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으로 산정기입

□ 재정집행점검반 구성현황

점 검 반 장

점  검  반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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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서식 11]

사업명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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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분야코드 부문코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정보화 건축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총공정률 %)

ㆍ낙찰자 선정방법
ㆍ낙찰률 등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착수)년∼(완료)년 (착수)년∼(완료)년 (착수)년∼(완료)년



167 

Ⅶ. 관련 서식

Ⅱ. 사업 세부설명

담

당

자

기관(실ㆍ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실ㆍ국)명 

입력

실(국)장

○○○과장

서기관/사무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ㆍ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ㆍ리까지 기입(시종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종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년 ∼ 년
(  년)

* 총연장(km), 교량과 터널의 개소 및 연장(m) 등
* 부지면적(평), 건축연면적(평), 건물 층수 및 동수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ㆍ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추진경위

ㆍ 최초 사업 시작연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ㆍ 건축ㆍ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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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ㆍ 정액지원 조건 여부

ㆍ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지 원 비 율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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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 구분1

○ 미계약분 계

- 구분1

합    계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표시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감리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시설부대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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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4까지 2025년

2024년
요구

2025년
이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1. 공사비

소계

주 공사비

법정경비

2. 보상비

소계

직접

간접

무상사용분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4. 예비비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차입

○ 민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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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yy.mm)

1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2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N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yyyy.mm)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10%인지 기입

1차
(yyyy.mm)

ㆍ관련코드: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2차
(yyyy.mm)

ㆍ관련코드: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N차
(yyyy.mm)

ㆍ관련코드: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세부 반영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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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변경 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 공사비 ㆍ증감내역

○ 보상비 ㆍ증감내역

○ 시설부대경비 ㆍ증감내역

○ 예비비 ㆍ증감내역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총사업비>

(물가ㆍ지가 제외시)
-

○ 물가상승분 - ㆍ산출근거

○ 지가상승분 - ㆍ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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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 공사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3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설계비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감리비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4. 예비비 현행 변경 ㆍ변경사유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ㆍ변경사유

ㆍ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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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도면, 조직도 또는 별첨 문서 등을 별도 파일로 작성할 경우는 해당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계



[서식 12]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사업명 :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2021.  . 

○ ○ ○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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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 ○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자율조정전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지역

사업규모
ㅇ 

ㅇ 

2. 총사업비 변경내용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A) 변경(B) 증 감(B-A) 비 고

<총사업비> 자율조정금액

ㅇ 공사비

ㅇ 보상비

ㅇ 시설부대경비

ㅇ 예비비

<자율조정 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공종별
(내역사업)

자율

조정일

조정액
(순증)

공사비

증감분

보상비

증감분

시설부대경비

증감분

계 21,375 14,158 4,917 2,300

* (A)-①-01 노반 1공구(공사비) 2008.01.01 14,158

* (A)-②-01 2공구 (보상비) 2008.03.01 4,917

* (A)-③-01 노반 1공구 (감리비) 2008.04.05 2,300

* 관련코드-자율조정 세부항목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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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조정한도액 내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B)

잔여한도액

(C)

7,094 - 7,094

금회

자율조정한도액 집행실적
집행일

집행액

(D)
세부 반영사유

<집행액 합계> - 77

* (B)-①-01 문화재 시발굴비 ’08.4.10 70 ㆍ 2공구 노반 문화재 시발굴비

* (B)-②-02 안전시설보강 ’08.4.10 7 ㆍ 2공구 철로접근 경계울타리 보강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ㆍ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ㆍ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ㆍ

조정 

자율조정한도액

 기집행액

(B+D)

잔여한도액

(C-D)

77 7,017

※ 작성요령

­ 자율조정세부항목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 형태로 기입

­ 집행일은 연월일을 점( . )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율조정시 감액되는 항목의 경우 자율조정 집행한도 잔액 산정시 제외(자율조정

한도액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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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차액 자율조정

(단위 : 백만원)

공종별1」

(내역사업)
현행

최초계약

변경
계약일

예산상 
사업비
(A)2」

계약액
 (B)3」

낙찰차액
(B-A)

계

<금회계약분>

ㅇ

ㅇ

<기계약분>

ㅇ 

ㅇ 

<미계약분>

ㅇ

ㅇ 

1」 계약단위별(공종 또는 내역사업)로 세분화하여 작성

2」 공사발주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실시설계 금액(턴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상 금액)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예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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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총사업비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예비비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계약일 계약액

자율조정 한도액(순증)

설정 한도액

(C)
비  고

공종

소계 - -

* 계약공종

* 계약공종

조정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C)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C)

※ 자율조정한도액은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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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세입･세출및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안)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대상

기관

중앙관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

업

개

요

회계 계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근거  [  ]법정       [  ]비법정 사업성격  [  ]자본       [  ]경상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지원대상

지원기준

총사업비

소

요

재

원

① 기간별

   소요재원

구분 Y Y+1 Y+2 Y+3 Y+4

계(A)

국비(B)

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 기타

국고보조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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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2쪽)

재

정

소

요

② 용도별 

   재원

구분 세부내역

국비

지방비

③ 사후

   소요

   예상액

구분 Y Y+1 Y+2

계
국비

지방비

인건비
국비

지방비

시설

운영비

국비

지방비

…
국비

지방비

재

정

영

향

평

가

④ 평가항목

지방비부담 

필요성

지방자치

단체의 수
사업기간

사무구분

사업성격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지방재정부담 

규모

지방재정부담 

변화율

사업 수혜자 및 기대효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

수렴기간 수렴방식

수렴결과

⑤ 평가결과

작 성 방 법

 소요재원
  ① 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재정소요
  ② 용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의 세부내역 

사업비를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예시: 인건비( ), 건축비( ), 부지매입비( )
  ③ 사후 소요 예상액: 사업 완료에 따라 사후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재정영향평가
  ④ 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작성합니다.
    - 지방비부담 필요성: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수(광역, 기초), 사업기간,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유를 사무구분, 

사업성격을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사무구분) ○○○법 제○조상 국가사무, 국가·지방 공동사무, 지방사무

(사업성격) 국정과제, 시책사업, 파급범위 등을 고려한 지방비부담 필요성 작성
    -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 법령, 유사사업 보조율 등 산정 근거 작성
    -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지방재정 부담 총액(억원 단위)과 사업기간 동안의 변화율 작성
      ◦ 예시: Y년 ○○억원 ⟶ Y+4년 ○○억원(변화율 ○%)      
    - 사업 수혜자 및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수혜자, 기대효과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 의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찬ㆍ반 의견) 결과를 작성, 의견수렴 방식은 설명회, 

공청회, 공문 등
 평가결과
  ⑤ 평가결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필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작성합니다.



1
8
2

(3쪽 중 3쪽)

기간별 소요재원 규모

구분

Y … Y+4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기타
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기타
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기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작 성 방 법

 1.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합니다.

 2.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3.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재원 규모를 조정하였다면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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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시설 설치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붙임]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환경부문(폐기물처리시설)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등)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 추 진
주체

주관부처 환경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ㆍ
기관 지자체 ㆍ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⑥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ㅇ 측정 산식:
ㅇ 측정 방법:
※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연계하여 기술
※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관계법령ㆍ상위계획ㆍ공약ㆍ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관계기관(각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ㆍ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갈등･이견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예정부지,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등
ㅇ 사업물량: 연면적, 시설용량, 매립용량 등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융자ㆍ보조ㆍ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국고, 지방비, 민자, 원인자부담금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근거)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00%, (환경개선특별회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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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현재 폐기물 발생량 및 여건변화, 현재 운영시설의 운영평가 및
진단결과, 노후도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ㆍ분석
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ex. (건축사업)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운영

ㅇ 운영방안:
※ 운영내용, 운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방안,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

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ㅇ 조사기간:
ㅇ 용역결과: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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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ㆍ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용도별 총사업비 구분과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발생시키는경우에도가능한구체적으로기여하고자하는사회적가치의효과를구체적으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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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ㅇ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등

⑤ 사업특화항목 ㅇ 사업별 정책목적･특성에 맞게 사업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고유의 정책효과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기재,

명확하게 수도권 유형인 경우 아래 “② 지역낙후도, ③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작성할 필요 없음

(지역 구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제3항 참고)

ㅇ 사업지 기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목적, 사업규모･내용(연장, 정

거장, 분기점 등), 총사업비(구간별 금액, 재원분담 주체 등)를

수도권･비수도권 유형과 관련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②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③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ㅇ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의 지역

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

④ 지역경제
파급효과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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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10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별표 2 해당 여부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BTO, BTO 투자위험분담형(위험분담형 또는 손익공유형) 구분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 사용료의 인상 방법(예: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부문별 평균 공공요금 인상률 등)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ㅇ 위험 분담수준
- 총민간사업비(투자비) 중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수준

□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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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의 붙임] 요청자료
(환경부문 사업)

※ 환경부문 사업: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음식물류 포함)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포함함.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운영비 산정시 적용 근거자료(단가자료, 견적서(약품단가 포함), 법적 근거자료, 인건비 등)
3. 관련 상위계획 및 본 사업관련 용역 수행 보고서, 사전용역 수행자료 별도 요약본 첨부

- (필요시) 전산자료 제출

4. 사업계획 관련 위치도

5. 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 및 개발계획 리스트

6. 최근 10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

- 성별, 연령별, 주소(읍, 면, 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7. 장래 개발계획 현황

- 현재 추진 중인 장래 개발계획 중 현 시점에서의 추진 단계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해 준공

연도, 개발계획 규모(면적, 인구, 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유입률 자료 제출

8. 용지보상비 산정 관련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ᆞ용도지역ᆞ이용상황

- 본 시설의 점용면적을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로 구분하여 제출

9. 민원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건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자료

10. (해당 사업) 최근 운영 현황

- 사업계획 관련 운영현황(일별 운영자료)

- 최근 10년간 처리 현황 및 처리시설별 반입량, 처리량(하수처리, 매립, 소각, 재활용 등)

- 최근 5년간 처리시설별 가동일수 현황

11. (해당 사업) 대수선비(대보수) 포함 사업의 경우, 준공연도별 공사비를 양식에 맞춰 작성

- 공종별 공사비 미확보시 전체 공사비로 제시

- 준공 공사비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설계 내역서 제시

구분(ex) 준공년도 준공 공사비(백만원) 준공 낙찰률

1처리장 0000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계

2처리장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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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20 . .

※ 유의사항

- 작성분량: A4, 40페이지 이내(간략하게 작성)

- 작성요령: 붙임의 사업계획서양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사진 등 포함) 양식을 변경 또는 조정 가능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 작성․제출

- 글씨체: 본문 휴먼명조 14～15 point, 참고: 중고딕 13point, 줄간격 170

○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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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1. 대상지역현황
주   소

마을인구 명 마을가구수 가구

2. 사업유형
⃞ 매립시설형     ⃞ 소각시설형  ⃞ 유기성폐자원처리시설형 

⃞ 재활용시설형   ⃞ 혼합형      ⃞ 기타

3.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 개요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대상 폐자원 시설명 규모(톤/일) 생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원 시설명 규모(kW 등) 생산에너지

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주민출자 기타

계

기본사업

기존 정부
예산사업

5. 사업기간 ’00.0월 ~ 00.0월 (0년간)

6. 지자체 담당자

부  서 내선전화
①
②
③

직  위
① 과장

휴대폰
①

② 팀장 ②
③ 담당 ③

성  명
①

E-mail
①

② ②
③ ③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인)

첨부서류

1. 요약 및 본문(양식)

2. 주민동의서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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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 요청(요약)

□ 대상지역 개요 및 특성

￮ 위치:

대상지역 사진

￮ 면적:
￮ 인구:
￮ 현황:
￮ 특징:

□ 주요 사업내용 및 주민수익 모델

구 분 주요 사업 소요예산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개요]
￮ 
￮ 
[주민수익모델]
￮ 
￮

oo억원
(국비 oo,
지방비oo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요]
￮
￮
[주민수익모델]
￮ 
￮ 

주민
편의시설

￮ 
￮ 

기타
관광
사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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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

○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재원확보
계 국고 지방비 융자금 기타

계

o

o

□ 사업추진체계 및 주민참여 방안

○

○

□ 주민수익 창출 및 수익금 활용 

○

○

□ 사업추진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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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 요청(본문)

1. 지역개요 및 특성

￮ 위치: (oo마을)

<대상지역 사진1>

￮ 면적1): 천㎡

￮ 환경기초시설현황 2)

- 가축분뇨처리시설 120톤/일 (운영중)

- 하수처리시설 10,000㎥/일 (설계 중, ’00년 증설)

-

￮ 악취 민원 등 주민 영향

- 000시설 인근 주민 00세대 최근 3년간 00회 민원제기

-

￮ 인구3): ○○명 (○○가구)

￮ 현황: 대상 부지, 시설의 현재 현황을 기재

￮ 특성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대상부지, 계획사업의
특성을 기재

☞ 인근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기재 <대상지역 사진2>

1) 면적: 대상시설을 포함한 마을면적을 기재

2) 환경기초시설현황: 사업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기피, 혐오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기재

3) 인구: 신청일 현재 대상마을의 인구와 가구수를 기재

4) 특성: 대상시설․마을사진 등 추가 세부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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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총괄 : ○○형

※ 붙임1의 사업추진 유형 예시에 따라 주요유형을 기재

(매립시설형, 소각시설형,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형, 재활용시설형, 혼합형 등)

구 분 사업내용 소요예산(억원)
(국고/지방비/민자/기타) 재원확보방안

1)

폐자원
에너지화

가축분뇨ㆍ음식물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00톤/일)

200
(국고30, 지방비70,
민자80, 주민부담20)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예산

(환경부) 활용
신ㆍ재생
에너지2) 태양광 발전시설(340kW) 10

(융자금9, 주민부담1)
산업부 융자금

활용
주민편익
시설 마을회관 개량 2

(국고1, 지방비1) 기본사업비

문화관광 산책로 조성 및 조경공사 7

1) 재원 확보방안은 기본사업비[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와 기존 정부 예산사업비,
기타(융자금, 주민기금, 민간투자 등)로 구분 기재
- 기존 정부 예산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명과 지원사업 예산명을 간략히 기재

2)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우선 활용
 

3. 사업별 세부내역

가. 폐자원에너지화 

※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에 대하여 작성(단위 세부사업별 또는 통합)하되, 세부

자료의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

□ 사업 필요성(목적)

※ 에너지화 대상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 에너지화 필요성, 생산 에너지

(전기, 가스, 열, 스팀 등)의 활용 가능성, 사업지역 주변 여건 등을 토대로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을 기재

□ 사업내용

※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규모/ 주요시설/

처리공정, 시설설치 및 운영주체 등)을 기재

※ 대상 폐자원 확보방안(수거․운반포함), 에너지화 방안, 에너지(전기, 가스,

열, 스팀 등) 활용 및 부산물 처리방안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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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화의 사업규모(시설규모 등) 산정, 산출 근거를 기재

- 대상 폐자원 발생․처리실태, 안정적인 폐자원 확보 가능성, 에너지 생산

가능성, 생산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고려하여 규모 선정

※ 에너지화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운영조직 등)을 기재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

※ 재원분담방안(국고, 지방비 등)과 재원 확보방안(기본사업비, 기존 정부예산

사업비, 기타)을 세부적으로 기재("사업개요"의 비고 참조)

※ 소요예산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기재

□ 사업효과 

※ 단위사업의시설설치비용, 운영비용, 생산에너지판매비용등경제성을분석하여 기재

※ 주민 직․간접 이익 창출, 일자리 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재

나. 신ㆍ재생에너지

□

다. 주민편의시설 

□

라. 문화․관광시설 등

□

※ “나. 신․재생에너지”부터 “라. 문화․관광시설 등” 항목은 “가. 폐자원에너지화”

작성 요령과 같이 사업 필요성(목적)/ 사업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효과 순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또는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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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주체, 역할 등)를 기재

-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가 되도록 계획하되 지자체 이외에 주민,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

* 주민 수익창출 사업에 주민,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협동조합 등을 구성,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강구

※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협의체” 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위원회” 구성(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재

- 지자체는 기술지원, 자문 등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 지역 주민, 지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향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기재

5. 주민 수익창출 및 수익금 활용방안

※ 주민수익창출 사업에 주민참여시 연간 예상되는 주민이익을 산출하여 기재

* 직접 이익: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 출자(주주로 참여)하여 직접이익 창출 시 이익

* 간접 이익: 사업 시행에 따라 주민이 얻는 간접적 혜택

※ 발생 수익금의 참여 주체별 배분방안과 활용방안을 기재

6. 사업 추진일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일정을 표로 제시하되 단위사업별 추진일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ㆍ허가, 공사, 시운전, 준공 등)

7.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으로인하여예상되는경제적, 사회적효과를총괄적으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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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과의 부합성, 대상사업지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 참여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1. 사업대상지역 마을 현황 

o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 1/5,000～1/25,000 축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

o 사업대상지역의 마을 현황 및 특징

※ 대상마을의 지리적 특성, 인구, 마을공동체 현황, 농산물․축산업 현황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관된 특이사항 등을 기재

2. 기피․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 현황

※ 기피․혐오시설 현황과 이로 인한 악취 등 주민 영향, 민원 현황을 기재

※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중인 경우 환경기초시설 운영․추진현황을 기재

3. 사업대상부지 현황

※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사업대상 부지 현황, 부지확보의 용이성, 인허가 등

제도적 제약 여부 기재

4. 지역주민 참여 및 호응도

o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기금 조성여부

※ 협의체명, 구성내역, 구성일시, 역할 및 임무 등 기재

※ 주민기금 조성액,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투자여부 등 기재

o 주민 반대민원 발생 가능성, 주민 참여․호응도

5. 문화․관광시설 계획 시 주변 관광자원 현황 및 연계 가능성

6.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소 방안

7. 기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 설명자료

※ 폐자원발생 및 처리실태, 폐자원 확보방안, 에너지화 방안, 에너지(전기, 가스,

열, 스팀 등) 활용 및 부산물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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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선택항목

 기초자료 검토

 ①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복수 선택 가능)

시설종류 시설용량 운영여부 (또는 진행단계)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00톤/일)

(00,000㎥)

(00톤/일)

(00톤/일)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② 시설입지에 따른 민원발생 유무 □ 발생 (연간    회) □ 미발생

 ③ (폐촉법) 주민편익시설 설치 대상 여부 □ 대상 □ 미대상

 ④ 대상마을 가구수 / 주민수 □ 세대수 □ 주민수

 ⑤ 주민 연령대
□ 50대 이하:     명

□ 60 ~ 70대:     명

□ 50 ~ 60대:     명

□ 70대 이상:     명

 ⑥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성 □ 높음 □ 중간 □ 낮음

 ⑦ 기존 지자체 계획과 부합 여부 □ 부합 □ 부합하지 않음

 사업추진의 용이성 검토

 ① 시설설치 예정 부지 소유자 □ 지자체 □ 개인

 ② 재원확보 방식 □ 재정 □ 민간자본

 ③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인지도 □ 대다수 인지 □ 소수 인지 □ 미인지

 ④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여부 □ 대다수 동의 □ 소수 동의 □ 미동의

 ⑤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 구성 완료
□ 미 구성

 (구성 예정시기 기재)

 ⑥ 법적ㆍ제도적 제약 여부 검토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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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선택항목

 지역주민의 사업선호도 조사

 ① 주민 사업설명회 실시 여부 □ 3회 이상 □ 1~2회 □ 미실시

 ② 주민 사업선호도 조사 □ 조사 □ 조사하지 않음

 ③ 주민 의견수렴 여부 □ 의견수렴 □ 의견 수렴하지 않음

 운영ㆍ관리방안 검토

 ① 시설 운영계획 검토 여부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② 시설 운영 주체

□ 주민협의체

□ 협동조합

□ 민간업체

□ 마을기업

□ 특수법인

□ 기타

 ③ 주민 참여방안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④ 사업의 수익성 □ 높음 □ 중간 □ 낮음

 ⑤ 수익 배분방안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⑥ 사업의 지속성 □ 높음 □ 중간 □ 낮음

 ⑦ 지자체 지원 계획
   (복수 선택 가능)

□ 관련 조례 제정

□ 민간자본 투자 유도

□ 운영 참여

□ 운영비 지원

□ 기술 지원

□ 기타 (행정력 지원)

 ⑧ 교육ㆍ홍보 방안 검토 여부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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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서]

구분 검토항목 검토사항 평가

지역 
부합성

기피 혐오시설 
활용

 ‧ 환경기초시설 등 기피․혐오시설 활용 여부
 ‧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영향

에너지 
생산 활용

 ‧ 에너지(전기, 가스, 열 등) 생산 가능성
 ‧ 폐자원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 

및 수집 운반의 용이성
 ‧ 생산된 에너지의 활용(판매‧이용) 가능성

수익 창출 및
 배분ㆍ활용

 ‧ 수익 편익 창출 가능성
 ‧ 마을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 직‧간접 수익의 참여주체 간 배분 및 활용방안

주민 참여 및
 수용성

 ‧ 주민협의체 및 주민협동조합 결성(계획) 여부
 ‧ 주민동의 여부 및 참여도, 민원해소 노력

계획 
타당성

사업 타당성  ‧ 사업내용, 시설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적용 공법 ‧ 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자문단 구성 등 사업 지원체계 구축(계획) 여부

추진 
용이성

조기 추진 
가능성

 ‧ 부지확보의 용이성
 ‧ 인허가 등 제도적 제약 여부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과의 연계로 사업 

조기 추진 가능성

재원확보  ‧ 재원 확보방안(계획)의 적정성(설치ㆍ운영비 포함)
 ‧ 지방비 확보, 주민 등 민간자금 조달 가능성

기대 
효과 사업효과  ‧ 사업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긍정적 기대효과

보완사항

   (예시) 1. 주민협의체 결성 이후 주민동의서 첨부
         2. 부지 소유주 확인을 위한 근거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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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서식 16] 설치·운영 실태평가 기술지원 시설의 개선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기술지원 시설 개선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20 . .

※ 유의사항

- 작성분량: A4, 40페이지 이내(간략하게 작성)

- 작성요령: 붙임의 사업계획서양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사진 등 포함) 양식을 변경 또는 조정 가능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 작성․제출

- 글씨체: 본문 휴먼명조 14～15 point, 참고: 중고딕 13point, 줄간격 170

○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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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기술지원 시설 개선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1. 기존시설 및 금회 개선사업 일반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핸드폰)

기존대상시설 기존대상시설의 
종류

기존대상시설
시설용량
(톤/일, ㎥)

기존대상시설 
가동개시일

기존대상시설
총사업비 

(백만원)
①

기존대상시설
사업방식
(재정/민자)

기존대상시설원
인자부담금

(백만원)
②

기존대상시설
민간자본

(백만원)
③

기존대상시설
국고지원금

(백만원)
④=(①-②)×⑤

기존대상시설국고 
보조율

(%)
⑤

기존대상시설
지방비
(백만원)

기존대상시설
기타

(백만원)

금회 개선사업
주요 내용

금회 개선사업
총사업비 

(백만원)
⑥

금회 개선사업
국고지원금

(백만원)
⑦=⑥×⑧

금회 개선사업
국고 보조율

(%)
⑧

금회 개선사업
지방비
(백만원)

금회 개선사업
기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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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2. 금회 개선 대상 시설 현황

￮ 위 치:

대상시설 사진

￮ 처리 용량:

￮ 개동개시일:
￮ 총 사업비(백만원):

￮ 국고지원금(백만원):
￮ 지 방 비(백만원):

￮ 기 타 비(백만원):

3. 개선 사업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사업 소요예산

성능향상

[기술지원 주요내용]
￮ 
[개선사업 주요 내용]
￮ 

oo억원
(국비 oo,
지방비oo등)

수명연장

[기술지원 주요내용]
￮ 
[개선사업 주요 내용]
￮ 

안전강화

[기술지원 주요내용]
￮ 
[개선사업 주요 내용]
￮ 

작업
환경개선

[기술지원 주요내용]
￮ 
[개선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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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

○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재원확보
계 국고 지방비 융자금 기타

계

o

o

5. 개선사업 개요 

○ 사업 필요성(목적)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을 토대로 금회 개선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을 기재

○ 사업내용

※ 개선사업별로 사업내용(주요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개선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

※ 재원분담방안(국고, 지방비 등)과 재원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 추진일정

※ 개선사업 추진일정을 표로 제시하되 개선사업별 추진일정

○ 기대효과

※ 개선사업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시설 개선 효과 기재



205 

Ⅶ. 관련 서식

6. 사업필요성 자체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적
정
성

기술지원 결과보고서1)

적정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산정근거 제시)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산정근거 제시)

시
급
성

금회 개선 사업의 시급성 여부

준
비
성

시설 개선 내용의 구체성 여부

효
율
성

금회 개선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성능 향상, 수명연장,

안전 강화, 작업환경개선 근거 제시)

 1)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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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

구
분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

(예시)

적
정
성

1
설치·운영 실태평가  
기술지원 실시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미실시 　

2 총사업비 산정 
총사업비 산정 근거 제시 ○

산출 부적정, 근거 부족

3 국고보조금 산정
국고보조금 산정 근거 제시 ○

산출 부적정, 근거 부족

시
급
성

4 개선 사업의 시급성
개선 사업의 필요성 제시 ○

근거 부족 및 미제시

준
비
성

5 시설개선 내용의 구체성
개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근거 부족 및 미제시

기
타 6

직전년도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등급

직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등급

직전년도 폐기물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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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붙  임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공사비 단가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절차

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ㆍ운영체계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붙임  9.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이자산정 방법

붙임 10. 지방재정영향평가

붙임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유형 및 운영방법

붙임 1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붙임 13. (업무처리지침)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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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구분 관 련 규 정

공통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18.9.)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환경부, 2016.6.)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환경부, 2016.6.)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5.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 고시)

소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12.10.)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용량 변경 지침(환경부, 2008.12.)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하수슬러지 혼합소각 지침(환경부, 2007.4.)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환경부, 2021.3.)

매립시설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3.4.)
‧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4.)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 고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환경부 고시)
‧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8.)
‧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 고시)

음식물류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02.3.)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 2015.12.)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 2015.12.)

친환경
에너지타운

‧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환경부, 2023.1.)

기타

‧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환경부, 2009.12.)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 고시)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환경부, 2024.7.)

※ 그 외 관련 규정도 지자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시설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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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공사비 단가(2022.12. 물가반영)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공사비 단가 비 고

소각
시설

신규

30톤/일 이하 6.24억원/톤 - 기계적 처리 + 소각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 30톤/일 초과시설에는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비 포함, 30톤/일 이하시설에서 
소각여열회수시설 필요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도서지역은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할증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타지자체로 운반 처리하는 지자체는 
압축시설 설치비용(10톤 기준 5천만원,
최대 2억, 국비기준) 추가지원

- 2계열(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5.90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5.23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4.98억원/톤

200톤/일 초과 4.57억원/톤

대보수

30톤/일 이하 4.43억원/톤

- 30톤/일 초과시설에는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비 포함, 30톤/일 이하시설에서 
소각여열회수시설 필요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4.35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3.79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3.51억원/톤

200톤/일 초과 3.32억원/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음식물

150톤/일 이하 4.14억원/톤

- 폐수처리(생물학적 처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수미처리시 
실시설계후 재원협의 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3.88억원/톤

400톤/일 초과 3.67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2.58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32억원/톤

400톤/일 초과 2.18억원/톤

통
합

음
식
물

150톤/일 이하 3.62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3.40억원/톤

400톤/일 초과 3.13억원/톤

음
폐
수

150톤/일 이하 2.34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11억원/톤

400톤/일 초과 1.92억원/톤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해양폐기물선별시설
(억원/톤)

시 설 규 모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 자동선별시설: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
(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10톤/일 이하 5.97 5.95 4.23

10톤/일 초과~20톤/일 이하 4.63 4.18 -

20톤/일 초과~30톤/일 이하 3.60 3.30 -

30톤/일 초과~40톤/일 이하 3.45 2.69 -

4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3.31 2.39 -

50톤/일 초과~60톤/일 이하 3.23 2.10 -

60톤/일 초과~70톤/일 이하 2.98 1.95 -

70톤/일 초과~80톤/일 이하 2.94 1.80 -

80톤/일 초과~90톤/일 이하 2.92 1.71 -

90톤/일 초과 2.90 1.64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2.49억원/톤 - 보관 및 기계적 또는 수선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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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공공열분해시설

10톤/일 이하 9.61억원/톤

10톤/일 초과 ~ 20톤/일 이하 8.40억원/톤

20톤/일 초과 7.72억원/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10톤/일 이하 4.46억원/톤

10톤/일 초과 ~ 20톤/일 이하 3.14억원/톤

20톤/일 초과 ~ 30톤/일 이하 2.47억원/톤

30톤/일 초과 ~ 40톤/일 이하 2.02억원/톤

4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1.79억원/톤

50톤/일 초과 ~ 60톤/일 이하 1.58억원/톤

60톤/일 초과 ~ 70톤/일 이하 1.46억원/톤

70톤/일 초과 ~ 80톤/일 이하 1.35억원/톤

80톤/일 초과 ~ 90톤/일 이하 1.28억원/톤

90톤/일 초과 1.23억원/톤

매립
시설

신규

100천m3 이하 141.83천원/m3

-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토공사 중 발파암
공사량(㎥)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공사비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음

100천m3 초과~ 150천m3 이하 127.88천원/m3

150천m3 초과~ 200천m3 이하 96.41천원/m3

200천m3 초과~ 250천m3 이하 83.24천원/m3

250천m3 초과~ 300천m3 이하 75.41천원/m3

300천m3 초과~ 350천m3 이하 70.15천원/m3

350천m3 초과~ 400천m3 이하 64.84천원/m3

400천m3 초과~ 500천m3 이하 61.08천원/m3

500천m3 초과~ 600천m3 이하 57.22천원/m3

600천m3 초과~ 800천m3 이하 54.84천원/m3

800천m3 초과~ 1,000천m3 이하 48.08천원/m3

1,000천m3 초과~ 2,000천m3 이하 41.65천원/m3

2,000천m3 초과 35.02천원/m3

증설
수평 증설 신규조성 사업비 적용 - 수평·수직증설 시에도 기존 매립지 기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산정수직 증설(계단식 확장) 19.50천원/m3

매립지
정비

안정화
차수공 적용 644.68천원/m3

- 차수시설의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차수공 적용’선정차수공 제외 241.46천원/m3

굴착, 선별 
후 이적

10천m3이하 79.39천원/m3

10천㎥~ 100천m3이하 67.46천원/m3

100천㎥~ 400천m3이하 58.43천원/m3

400천m3초과 55.41천원/m3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400천m3미만 61.11천원/m3

- 정비 및 조성비용은 실제 공사하는 
면적만 지원

400천m3이상 54.32천원/m3

조성 모든 시설 35.73천원/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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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발전시설
(가스터빈)

0.3MWh 이하 45.64억원/MWh

0.3MWh 초과 ~ 0.7MWh 이하 39.81억원/MWh

0.7MWh 초과 ~ 1.0MWh 이하 34.90억원/MWh

1.0MWh 초과 31.41억원/MWh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소각시설
(회분식)

3.0톤/일 이하 10.55억원/톤 - 시설당 23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시설용량 산정 시, 예열 및 냉각시간을
제외한 5hr/일 적용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8.75억원/톤

차단형
매립시설

0.2천m3 이하 1,954.50천원/m3

- 지붕 설치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256천원/m2 추가적용

- 시설당 23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2천m3 초과 ~ 0.6천m3 이하 1,068.75천원/m3

0.6천m3 초과 ~ 2.0천m3 이하 468.98천원/m3

2.0천m3 초과 ~ 5.0천m3 이하 416.06천원/m3

관리형
매립시설

2천m3 이하 633.09천원/m3

- 시설당 23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2천m3 초과 ~ 10천m3 이하 534.22천원/m3

주1) 표준공사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주2)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공사비가 하위구간의 최대공사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해당 하위구간의 최대공사비 적용

주3) 지하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표준공사비의 1.4배 이내에서 공사비를 산정하여 협의하여야 함

주4) 설계시 검토된 해당 공종 및 공정 공사비 내에서 공법선정 필요

주5)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 및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무색PET병 별도선별시설의

경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 가능

주6) 각처리시설(소각시설외) 대보수표준공사비단가는시설규모별신설표준공사비단가의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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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아래의 시설규모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여건(시설의 위치, 지반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가능성 있음.

구 분 산 정  방 법

계획목표

설정단계

￭ STEP 1 : 처리구역 및 대상폐기물 설정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처리대상 폐기물 설정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외 반입대상 폐기물 반영
- 재활용 잔재물(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및 찌꺼기,
대형폐기물, 수해폐기물, 하천 하구쓰레기, 하수찌꺼기 건조물 등
※ 군부대 발생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포함여부 검토

￭ STEP 2 : 계획 목표연도 설정(시설완공연도 기준)
• 기존시설의 노후도,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표연도 설정

발생량

예측단계

￭ STEP 3 : 목표연도 인구수 예측
• 해당지역의 목표연도 계획인구 예측

(국가개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한 인구증가 등 고려)

￭ STEP 4 : 목표연도 폐기물발생량 예측
• 목표연도 계획인구, 최근 5년 또는 10년간 폐기물발생량을

고려한 폐기물원단위 등을 근거로 폐기물발생량 예측

시설규모

산정단계

￭ STEP 5 :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
• 계획시설의 폐기물발생량(예측), 가동일수, 변동계수,

기존시설 등을 반영하여 용량 산정

주1) 위의 단계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 이후 재원협의, 기존처리시설, 순환경제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처리용량을 가감 조정함

주2) 반입대상 폐기물은 지자체 처리여건에 따라 반입폐기물량,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주3) 재활용 잔재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3)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별․파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시설용량에 포함하여 산정

주4) 변동계수*는 월별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및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변동계수는 종량제봉투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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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모 산정결과(예시)

지자체명 ○○도 ○○시 시설종류 ○○시설

처리대상 폐기물 종량제봉투 시설규모 65톤/일

□ 시설규모 산정 기초자료(예시)

구분 단위 용량 비고

목표연도 계획인구 A 인 100,000 시설준공연도 기준
개발계획(고시) 반영가능

예측발생원단위 B ㎏/인·일 0.35 과거 5년 또는 10년 종량제봉투 
발생량 고려하여 예측

대상
폐기물

종량제봉투 C 톤/일 35 A×B÷1,000

종량제봉투
(변동계수 적용)

C’ 톤/일 39 C×K

재활용잔재물 D 톤/일 10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음식물협잡물 E 톤/일 5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대형폐기물 F 톤/일 5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수해폐기물 G 톤/일 5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하천하구쓰레기 H 톤/일 5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하수찌꺼기건조물 I 톤/일 8 건조설비는 생활하수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예산 신청

소계 O 톤/일 77 C’+D+E+F+G+H+I

가동일수 J 일 300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300일

변동계수 K - 1.12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변동계수 산정, 1.3미만 적용

발생량 산정 L 톤/일 94 O×365÷J

기존
시설

소각시설 1 M 톤/일 15 인허가 서류 제시

소각시설 2 N 톤/일 15 인허가 서류 제시

소계 O‘ 톤/일 30 M+N

시설규모 산정 P 톤/일 64 L-O’

시설규모 적용 Q 톤/일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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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1.1 목적 및 수행 범위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산 관리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방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보조사업자와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절차 시행으로 정산 및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 도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국고보조사업에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붙임1｣ 참고

1.2 수행 절차

□ 기관별 정산보고 및 검토 절차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
추진단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

☞

보고내역
검 토

↓

보조금액
확정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
(확정금액 초과 시)

(필요시)

기술 지원폐기물처리시설 예산관리시스템
http://www.recycling-info.or.k

r/opeweb

･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초과금액･이자 반납 조치
(초과금액 발생시)

☜ ☞

확정내역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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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ㆍ군ㆍ구 지자체(보조사업 실적보고)

  ○ 보고대상: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 제출기한: 준공 및 폐지승인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자는 제출서식(실적(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정산검토 필요자료 등) 제출 

및 폐기물처리시설 예산관리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입력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 정산 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변경 시 페널티 부과

※ 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공열분해 시설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1.2.2 유역(지방)환경청(실적･정산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액 확정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발생이자 등)를 주관하며,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가능

1.2.3 최적화 추진단(기술검토)

  ○ 최적화 추진단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술검토 요청을 받을 시 기술검토 

후 검토의견 제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최 적 화 추 진 단

  

 1. 도급공사비
 2. 폐기물처리비

 3. 관급자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시설부대비

 7. 용지보상비

 8. 이자 등 

❍  에 대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 검토 항목

 - 계약(변경)관련 서류

 - 설계변경 관련 문서 및 조건

 -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조치계획 및 결과 포함)

  ○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사업 신․증설 사업에 한해 최척화 추진단에 필요시 

기술검토 요청

최 적 화  추 진 단 환 경 부  또 는  유 역 (지 방 )환 경 청

· 국고보조사업 중 신․증설사업

(15년 이상 사용에 따른 대체 신설 포함)

· 최적화 추진단 검토요청 사업 외

설비 설치·교체·보수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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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2.1 정산 범위

2.1.1 사업단계별 정산 범위

사업구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사업완료

2.2 정산 기준

2.2.1 집행내역별 정산인정 대상  

  ○ 공사비, 관급 자재비, 폐기물처리비,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장비구입비, 공사과정에서 

시행한 측량비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각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이내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준공까지의 금액만 인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비용

  ○ 공공기관 대행사업인 경우의 위탁수수료

  ○ 설치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 시설관련 심의위원, 암판정위원, 기술평가위원 등의 출장비, 수당 및 제경비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2.2.2 집행내역별 정산 제외 대상

  ○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비(사전예산협의, 재원협의 시 지원제외 비용)

  ○ 장비구입비(공정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국고보조금 정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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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보상)비: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직접보상비와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간접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기촉탁수수료 등)

  ○ 목적에 맞지 않는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 매립지 정비사업(굴착･선별 후 이적)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용(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지자체 직접 처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불인정(다만, 선별토사 재사용을 위한 운반비용은 인정)

  ○ 목적외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비, 사업대상부지 외 진입도로, 주민친화시설

(정자, 파고라 등)

  ○ 관련규정, 지침 등에 의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항목 등

(주민지원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 원인자부담금: ｢폐촉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 당해 사업비로 충당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불인정(사업타당성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매입세액불공제액, 건설이자 등)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20년 12월 10일 기점으로 폐촉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 받은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하되 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정산 제외

    - (’20.12.10. 이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의 10% 이내)는 총사업비를 초과 할 수 없음

    - (’20.12.10. 이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20% 이내로 별도 지원가능. 단,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환경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가능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된 사업에 한해 지원)

  ○ 국고보조사업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

(반환된 지체상금은 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정산)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편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등 관련법이나 

지침에서 규정하는 시설 설치기준 외에 환경부와 협의 없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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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산 인정대상 정산 불인정대상

공사비

○ 시설공사 선금, 기성금, 준공금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물가변동 포함)

○ 관급자재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재부) 제61조(공사비의 정의) 

제②항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 중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등 조사

용역비,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부담금(토지관련 

제외), 안전점검비, 법정보험료, 기타 법정경비 

※ 시설부대경비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외

○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비

○ 장비 구입비(공정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지체상금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

○ 매립지 정비사업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보상비

○ 직접보상비:토지비, 이주대책비ㆍ정착금 등

○ 간접보상비:분할측량비, 감정평가비, 권리이전비, 

지장물 이설 및 보상업무 부대경비 등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

시

설

부

대

경

비

설

계

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보상비(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 입지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설계안전성(DFS) 검토 및 설계VE 

○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허가 비용

○ 환경영향평가비(전략, 소규모 포함)

○ 설계비 요율 초과분

감

리

비

○ 책임ㆍ시공ㆍ검측 감리비

○ 위탁대행 수수료

○ 소방, 정보통신 등 별도 발주 감리비

○ 감리비 요율 초과분

시

설

부

대

비

○ 원가계산 검토 수수료

○ 설치 검사수수료

(한전 사용전 검사 수수료, PSM비용 등 포함)

○ 목적에 맞는 감독관의 국내 여비

○ 감독관의 안전 용품비

○ 사업관련 심의 비용

○ 조달 수수료 등 공사 관련 수수료

○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료

○ 공공요금

○ 해외 출장비, 사무 용품비

○ 민원관련 비용(변호사 비용 등)

○ 착공 및 준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운영에 관련된 공고료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 (신주 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부담금 (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건설이자 등 

○ 시설부대비 요율 초과분

○ 폐기물 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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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국고정산 인정대상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공통

사항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 총사업비 승인문서
○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재원협의 검토결과서
○ 지출결의서: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
분(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준공정산확인서: 준공금액과 계약금액 불일치시 제출
○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 준공검수조서: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사조서

좌측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
○ 토지보상비: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

비용, 이주대책 등의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

(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 등))

○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구입비(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 사무 용품비, 홍보비, 보조금 확정 

이전의 출장여비 등

관급

자재

○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수조서

  ※ 계약서, 물품검수조서 대체 인정 자료
    ①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
    ② 지출결의서 금액과 납입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대체

시설

부대비
○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민간

투자

사업

○ 실시협약 및 준공 재무모델
○ 최종 실시협약서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지출항목에 

대한 계약서, 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세금계산서

※ 기타 사전예산협의, 재원협의, 총사업비 최종확정내역, 국고 확정 및 교부내역,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위수탁협약서 등 정산관련자료 반드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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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제출서류

 ①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서식 9], 제출서류 목록표

 ② 지출결의서(지출일 표기, 지출담당자 서명･날인) 또는 재정집행시스템 전산자료 

(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원본대조필 표기) 

 ③ 계약서

공통사항

◦ 2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

-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부대비를 분계하여 제출
 ; 분계한 근거 제출

◦ 2개 이상의 용역을
통합하여 진행

- 정산대상과 비대상 용역으로 분계하여 제출
 ; 분계한 근거 제출, 모두 정산 대상 또는 정산제외 일 경우 

근거자료는 미제출

사업계획

◦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신청

- 사업계획서
 ; 사업규모, 소재지, 시설연계・광역 처리 여부
 ; 사업비요구액(세부내역), 국고보조율(%)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결과통보서
 ; 사업개요 및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국고보조금 신청・반영

◦ 국고 신청
- 국고보조금신청서(필요시)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확인(사업계획서 참조)

◦ 국고 교부 반영
및 확정

- 국고 교부통지서(발신처: 환경부 혹은 해당 시ㆍ도)
 ; 확정ㆍ교부된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확정액, 교부액 비교)

총사업비 변경･조정 (변경ㆍ조정 승인 내역이 있을 경우) 

◦ 총사업비
변경･조정 신청

- 총사업비 변경(승인)･조정 신청서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조정신청내역 확인
 ; 변경(승인)･조정사유 확인
-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 물가변동 추정치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 총사업비
변경･조정 확정

- 총사업비 변경(승인)･조정 확정통지서
 ; 확정･반영된 총사업비･국고, 조정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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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탁대행, 설계, 감리

◦ 사업위탁대행

- 위탁협약서

 ; 지자체-대행사업자(공단 등 공공기관) 간 위탁체결 내용

 ; 위탁기간, 대행사업비 지급액 및 산정 기준 등

- 대행사업비(위탁수수료)

 ; 대행사업비 산정내역 포함된 위탁 관련 공문 등

  (대행사업비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 증빙 관련 서류 등)

- 사업비지급(계좌)

 ; 지자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

 ; 위탁대행사업, 공사, 설계, 감리 등 계약액 지급내역

◦ 설계

- 설계계약서

 ; 설계대상 소재지, 규모 등

 ; 최종계약금액, 결의서 지급금액과 일치 여부

-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준공내역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 감리

- 감리계약서

 ; 지자체-감리업체 간 계약내용(감리기간, 금액 등)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준공검수조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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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 공사계약

- 공사계약서

 ; 준공일, 준공기간 기본내용, 계약금액 등 확인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계약변경 - 당초계약에서 최종계약까지 변경내용･금액 확인

 * 시공사의 착공계, 준공계, 준공보고서 등 참고활용, 정산금액에 

결의서 및 계약서를 대체 불가

◦ 시설준공

(사업완료)

-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 준공기간, 준공규모, 계약변경 세부내역 등 확인

(당초 사업계획내용과 비교, 변경내역 사유 등)

- 준공검수조서/준공감독조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준공사진

 ; 준공 전･후 사진비교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 관급자재

- 계약서

 ; 지출결의서 금액과 동일한 조달청 납입고지서 및 계약서

- 물품검수조서

 ; 담당자(감리자, 담당공무원) 반드시 날인 

 ; 자재수량, 규격, 단가 표시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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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대비 등)

◦ 시설설치검사

(매립, 소각 등)

- 설치검사서(검사결과서)

 ; 중간검사, 최종검사 실시여부

 ; 세부항목 검사결과 적합(합격)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멸균분쇄시설 등)

- 설치검사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 처리시설별 수수료 

및 세부내역

◦ 용역운영

- 용역계약서

 ; 용역내용, 용역기간, 완료일 등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계약변경 - 당초계약에서 최종계약까지 변경내용･금액 확인

  * 준공(용역)보고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수조서, 준공감독조서, 지출결의서 

등 반드시 제출

◦ 담당공무원 등

출장여비

- 지출결의서/여비지급명세서 등

 ;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확인(출장목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여러 출장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여비지급명세서 등) 

별도로 제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사업비 정산 및 잔액

◦ 사업비정산

- 사업비 정산서 

 ;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제출, 당초 예상액과 비교 확인

 ; 징수결의서, 관련공문, 통장거래내역 증빙자료 활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 적용

◦ 사업비잔액

(이자 등)

- 집행실적보고서

- 사업비계좌내역

 ; 사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입출 내역 확인(이자, 법인세),

예금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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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① 사업구상 

및 계획 ⇨⇨⇨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③ 기본 및 

실시설계 ⇨⇨⇨ ④ 시설공사 ⇨⇨⇨ ⑤ 사업완료 ⇨⇨⇨ ⑥ 완료 후

 ○ 사업단계별 정산에 필요한 서류(자료)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3.1 사업구상 및 계획 단계

  ○ 해당사업의 개요: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방식, 총사업비 등 

   - 턴키방식, 대안입찰 방식, 기술제안 방식, 기타공사, 민간투자사업 등

  ○ 총사업비 국고: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연도별)

   - 환경부(시ㆍ도)에서 송부된 문서로서 국고교부액, 보조율(%), 시설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 자료

  ○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문서

   - 민간투자사업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인 경우 물가변동 관련 자료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결과통지서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납부금액(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 정산 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발생이자 포함) 등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재산정

   -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납부계획서, 납부대장, 고지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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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단계

2.3.2.1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보고서

2.3.2.2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관련 용역

  ○ 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시설물의 배치계획(안)을 작성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적합한 공법(처리방법) 선정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보고서

2.3.3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2.3.3.1 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사업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배치계획 및 적용기술에 대한 검토 등

  ○ 주요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 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

   - 기본설계비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방식, 대안입찰방식, 민간투자사업 

등의 설계보상비

   - 시설부대경비의 요율(80p)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준공내역서

2.3.3.2 실시설계

  ○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인 기본설계와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할 경우(예 :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요율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요율 이내로 집행

   - 시설부대경비의 요율(80p)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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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기타용역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용역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폐기물처리용역

   - 해당 사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전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설결정 등의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 대상임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통합환경허가 용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

에 대한 허가 등의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 대상임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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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설 공사 단계

2.3.4.1 시설공사

  ○ 시설별 검토사항

구    분 주요검토사항 비고

공    통

- 공사계약변경 내역의 타당성
- 사업부지 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정산에서 제외
  (환경부 협의사항(재원협의 등),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정산 인정)
- 사업내용(신설, 대보수, 증설) 및 시설용량(설치단가 등), 처리방법

소각시설
매립시설

- 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범위 이내

주1)
그 외 시설

- 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범위 이내 
(폐촉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

비위생매립지정비 - 조경공사 실시 여부(사용종료 매립지 조경공사는 제외) 주2)

생활자원회수센터 - 구입 장비가 공정의 일부인지 여부

주1) 폐촉법 개정(’20.12.10.)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범위는 ‘2.2.2 집행내역별 정산제외 대상’ 참조(p.215)

주2) 조경공사는 주민편익시설 공사와는 별도 공사내역으로 관리(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참조)하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정산제외 대상. 

   - 제출서류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제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첨부), 준공보고서(참고자료), 준공내역서

   ⦁준공검수 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정산 합의서, 준공사진(시설 전체 사진 1매)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

   ⦁설계변경관련 서류는 승인문서 및 감리․감독자의 설계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설계변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양식을 참조하여 
별도 양식으로 제출

※ 설계변경 현황 작성양식 예

항 목 계약(변경)일자
계약금액 (원)

주요 변경사항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최초 계약 2019-03-01 (변경사유 및 물량 간략 기재)

1차 설계변경 2020-06-01 구내배관 D 300 10m → 15m

2차 설계변경 2020-11-15 사토량 480톤 → 257톤

⋮ 준공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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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관급자재

  ○ 제출서류: 자재별 계약서, 검수조서, 지출결의서, 납입고지서(계약금액과 지출결의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제출)

2.3.4.3 장비 구입비

  ○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 아님.(단, 공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보험료, 등록비 등은 불인정

   - 제출서류 : 계약서, 지출결의서

      ※ 공정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 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또는 선별시설의 공종 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등 

2.3.4.4 (책임)감리용역

  ○ 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으로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률, 준공도 검토 등을 수행

   - 시설부대경비의 요율(80p)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임.

   - 제출서류: 최종계약서, 준공 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최종 감리보고서

2.3.4.5 공공기관 대행

  ○ 공공기관에서 사업 대행할 경우 ‘감리비(위탁사업비)’로 분류하고 위탁대행기관의 

위탁수수료율(%)에 따라 집행

   - 대행사업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최종 위ㆍ수탁 협약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지출결의서

2.3.4.6 시설부대비

  ○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써 공사감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출장비

    ⦁사업추진과 관련된 감독원, 공무원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출장이어야 함

    ⦁국내여비를 정산대상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정산에서 제외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국고 확정 전 집행된 여비는 정산에서 제외

    ⦁출장여비 만을 인정대상으로 하며 오찬비용 등의 업무추진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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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지출결의서(출장목적 확인가능 해야 함), 출장목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여러 출장 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는 증빙 서류(여비지급

명세서 등)를 별도로 제출 

   - 설계 등의 사업관련 심의 비용

    ⦁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등

   - 감독관의 체재비 및 피복비

    ⦁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 조달청 계약 수수료, 공공요금 등

    ⦁ 제출서류: 지출결의서, 고지서 등

※ 사무용품 구입비(컴퓨터 등 집기류 포함), 착공식 및 준공식 관련비용, 운영 준비에 관련된 비용,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대비용 등은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

2.3.5 사업완료

2.3.5.1 사업완료

  ○ 시설설치검사

   -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 감량화, 혐기성분해, 

부숙토 생산 등)은 사업완료 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검사 수수료는 붙임 1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제출서류: 설치검사 결과서, 지출결의서

2.3.5.2 사업비 집행내역

  ○ 사업비 예산편성 및 관리

   - 지자체가 다수의 사업이 동일기간 동시 추진되었을 때 일부 혹은 전체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위탁대행인 경우 대행기관의 편성내역 확인

   - 낙찰차액을 예산내역(대상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제외

   - 제출서류: 세입세출예산서(사업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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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사업완료 후(사업취소 포함)

2.3.6.1 사업비･이자 

  ○ 연도별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취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결정이 취소 또는 정산결과 국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비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고 이때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사업비계좌 내역(전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제2항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 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국고보조금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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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 방법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지자체)와 심사･확정(환경청 또는 환경부)의 작성방법은 아래의 
작성법(예시)을 참고

※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방비,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3.1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지자체 작성)

국 고  보 조 사 업  실 적 (정 산 )보 고 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

총사업비(백만원)

국 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2021~2023
(2023.4.28.) 1,500 3,500

※ 확정된 총사업비 중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민간자본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
타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5,000,000,000 1,500,000,000 30.0 3,500,000,000 1,750,000,000 1,750,000,000

2020 1,565,000,000 500,000,000 30.0 1,065,000,000 532,500,000 532,500,000

2021 1,565,000,000 500,000,000 30.0 1,065,000,000 532,500,000 532,500,000

2022 1,870,000,000 500,000,000 30.0 1,370,000,000 685,000,000 685,000,000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합계

총 공사비

보상비설계비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조사･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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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지출내역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단위 : 원)

구 분 집 행 일 집 행 내 역 집 행 금 액 채   주 비   고

공 사 비 2021-01-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21-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21-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21-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21-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22-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22-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22-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22-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전기(주)

2022-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전기(주)

2023-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전기(주)

소  계 4,330,000,000

설 계 비 2019-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0-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 리 비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2-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21-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

2021-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22-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

2022-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

2022-07-30 감독관 출장비(업무협의) 500,000 이○○

2022-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23-02-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

소  계 4,000,000

집 행 내 역  총 계 4,958,000,000 -

5.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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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1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2 총사업비 승인 문서

3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6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7 도급공사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8 폐기물처리용역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9 설계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10 감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11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12 관급자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13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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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사업의 사업비 분계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식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특이사항

공사비 준공내역의 금액

시설별 비율 A'=A/(A+B) B'=B/(A+B)

시설별 공사비(D) DA=A+A'×C DB=B+B'×C

시설별 설계비(E) EA=E×A' EB=E×B'

시설별 감리비(F) FA=F×A' FB=F×B'

시설별 용역비(G) GA=G×A' GB=G×B'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A/(A+B)
50억/60억=83.3%

B'=B/(A+B)
10억/60억=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A=A+A'×C

50억+20억×83.3%
=66.67억

DB=B+B'×C

10억+20억×16.7%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A=E×A'
2억×83.3%=1.67억

EB=E×B'
2억×16.7%=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A=F×A'
4억×83.3%=3.33억

FB=F×B'
4억×16.7%=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 총사업비 80억인 경우 소각 또는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소각시설(A, 50억)
생활자원회수센터(B, 10억)로 구분하고, 도로, 건축물 등 공동 사용시설(C, 20억)은 공통시설로 

분리하여 소각(A)와 생활자원회수센터(B) 만으로 비율을 산정(83.3% : 16.7%)
※ 1.공동시설의 금액을 시설별 비율(A', B')에 따라 분리하여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산출

2.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총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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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최적화 추진단 작성)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

1. 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사업규모

추정 총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
자본

2021~2023
(2023.4.28.) 5,000 1,500 3,500

2.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단위 : 원 )

년도 계 국 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계 5,000,000,000 1,500,000,000 3,500,000,000 0 0 0

2020 1,565,000,000 500,000,000 1,065,000,000 0 0 0

2021 1,565,000,000 500,000,000 1,065,000,000 0 0 0

2022 1,870,000,000 500,000,000 1,370,000,000 0 0 0

3. 항목별 지출내역                                            ( 단위 : 원 )

구분 합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출액 4,958,000,000 4,330,000,000 174,000,000 450,000,000 4,000,000

4. 사업지출내역 검토                                         ( 단위 : 원 )

구   분
정산금액 지출내역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지 출 액 총계
(A) 4,958,000,000 1,187,400,000 2,770,600,000 1,000,000,000

정 산 액 소계
(B) 4,958,000,000 1,187,400,000 2,770,600,000 1,000,000,000

정산제외액 소계
(C)=(A)-(B) 0 0 0 0

◦시설부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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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산검토 결과

( 단위 : 원 )

구   분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
국고반납액
Ⓕ=Ⓓ+Ⓔ당초Ⓐ 재산정Ⓐ 계Ⓑ=Ⓒ+Ⓓ 정산액Ⓒ 정산제외액Ⓓ

총 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4,958,000,000 4,958,000,000 0 -

국
고

소 계(b) 1,500,000,000 1,200,000,000 1,187,400,000 1,187,400,000 0 312,600,000 312,600,000

보조율(%) 30% 30% 30% 30%

지
방
비

소 계(c) 3,500,000,000 2,800,000,000 2,770,600,000 2,770,600,000 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가 사업비Ⓐ 보다 클 경우 미지출액Ⓔ는 0

※ 원인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국고지원대상)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한 후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고, 지방비 등 재산정

6. 검토의견

m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정사업비는 5,000백만원이고 이 중 

지출금액은 4,958백만원, 미지출금액은 312백만원임.

- 국고반납액은 미지출금액 312,600,000원 임

덧붙임: 1. ‘○○시(군・구) ○○시설 ○○사업’ 지출내역 1부.

2. ‘○○시(군・구) ○○시설 ○○사업’ 정산 증빙서류 1부(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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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일 지 출 내 역 지 출 금 액 채   주 비 고

공 사 비 2021-01-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21-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21-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21-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21-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22-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22-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22-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22-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전기(주)

2022-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전기(주)

2023-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전기(주)

소  계 4,330,000,000

설 계 비 2019-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0-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 리 비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2-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21-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

2021-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22-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

2022-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

2022-07-30 감독관 출장비(업무협의) 500,000 이○○

2022-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23-02-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

소  계 4,000,000

지 출 내 역  총 계 4,958,000,000 -

※ 세부지출내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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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액, 정산액에 따른 국고반납액 산출 예시(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① 추정사업비Ⓐ′가 지출액Ⓑ 보다 작고, 정산액Ⓒ 보다 큰 경우

구   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

국고반납액
Ⓕ=Ⓓ+Ⓔ당초Ⓐ 재산정Ⓐ′ 계Ⓑ=Ⓒ+Ⓓ 정산액Ⓒ 정산제외액Ⓓ

총 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5,200,000,000 4,900,000,000 300,000,000 -

국
고

소 계(b) 1,5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1,170,000,000 30,000,000 300,000,000 330,000,000

보조율(%) 30% 30% 30%

지
방
비

소 계(c) 3,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0 2,730,000,000 27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 국고부분을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의 국고가 추정사업비Ⓐ′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 국고= 지출액Ⓑ 국고

      - 4,2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6,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의 국고 120,000,000원을 초과, 지출액Ⓑ 국고는 120,000,000원으로 함

  □ 정산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 국고를 산출

    - 3,9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170,000,000원 산출

 ② 추정사업비Ⓐ´가 지출액Ⓑ, 정산액Ⓒ 보다 작은 경우

구   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

국고반납액
Ⓕ=Ⓓ+Ⓔ당초Ⓐ 재산정Ⓐ′ 계Ⓑ=Ⓒ+Ⓓ 정산액Ⓒ 정산제외액Ⓓ

총 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5,200,000,000 5,100,000,000 100,000,000 -

국
고

소 계(b) 1,5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 300,000,000 300,000,000

보조율(%) 30% 30% - - -

지
방
비

소 계(c) 3,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0 2,900,000,000 10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의 국고가 추정사업비Ⓐ′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 국고= 지출액Ⓑ 국고

      - 4,2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60,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의 국고 1,200,000,000원을 초과, 지출액Ⓑ 국고는 1,200,000,000원으로 함

  □ 정산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의 국고가 추정사업비Ⓐ′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 국고= 지출액Ⓑ 국고

      - 4,1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30,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의 국고 1,200,000,000원을 초과, 정산액Ⓒ 국고는 1,200,000,0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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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추정사업비Ⓐ′가 지출액Ⓑ, 정산액Ⓒ 보다 클 경우

구   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

국고반납액
Ⓕ=Ⓓ+Ⓔ당초Ⓐ 재산정Ⓐ′ 계Ⓑ=Ⓒ+Ⓓ 정산액Ⓒ 정산제외액Ⓓ

총 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4,900,000,000 4,800,000,000 100,000,000 -

국
고

소 계(b) 1,500,000,000 1,200,000,000 1,170,000,000 1,140,000,000 30,000,000 330,000,000 360,000,000

보조율(%) 30% 30% 30% 30% 30%

지
방
비

소 계(c) 3,500,000,000 2,800,000,000 2,730,000,000 2,660,000,000 7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의 국고가 추정사업비Ⓐ′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 국고= 지출액Ⓑ 국고

      - 3,9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170,000,000원

  □ 정산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 국고를 산출

      - 3,800,000,000원 * 30% = 1,140,000,000원

  □ 정산제외액Ⓓ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제외액Ⓓ 국고를 산출

      - 100,000,000원 * 30% =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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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고보조금 심사･확정(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부 작성)

○○사업 국고보조금 심사･확정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위    치: 

  다. 규    모: 

  라. 사업기간: 

  마.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민간자본:    백만원, 기타:        백만원)

  바. 국고보조율:

2.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보고내역

  가.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구  분 계 0000년 0000년 0000년

교부액 0

(단위: 백만원)

  ※ 년도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기재

  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보고 내역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0 0 0

국  고

지방비

(단위: 백만원)

3. 보조금 심사･확정

  가. 보조금 심사결과
  (단위: 원)

집행실적 보고금액 심사금액 심사의견

* 집행실적 보고금액 중 인정

받지 못한 항목 및 사유 기재

  ※ 세부심사내역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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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조금 확정

  1) 확정내역
(단위 : 원, %)

투자액 보조금
교부율

(B)

국고보조금
교부액

(C)

국고보조금
소요액
(A×B)

국고보조금
확정액

(D)

집행잔액
(C-D)집행실적

보고액
심사액

(A)

0

  2) 환수액 산정

  ○ 환수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총 발생이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원

  ○ 발생이자 계산: 다음의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발생이자를 반납한다.

  ① 보조금 교부로부터 집행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일까지의 발생이자

  ② 미집행액의 거치로 인해 발생한 이자

  ③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의 발생이자

    (간접보조사업자(위탁기관)의 발생이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율에 

해당하는 이자는 교부받은 부처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중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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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00000 00시설 설치사업

세부심사내역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채 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비 고

합 계

2017-08-06

공
사
비

건설공사 1차공사 1회 기성대가 0000 000,000,000 000,000,000

2017-12-20 전기공사 1회 기성대가 “

2017-12-21 건설공사 1차공사 2회 기성대가 “

2018-02-22 건설공사 1차공사 준공대가

2018-06-24 건설공사 2차 준공대가

2018-06-24 전기공사 준공대가

2018-01-25 한전수탁공사비 0000

2018-06-24 정보통신공사 준공대가

2017-11-09 폐기물처리용역 1회 기성대가 0000

2018-05-09 폐기물처리용역 준공대가 “

공사비  소 계

2017-04-28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재(이형철근) 조달대금 0000

2017-05-06 관급자재(H형강) 조달대금 “

2017-05-06 관급자재(철강빔) 조달대금 “

2017-06-01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08-06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09-02 관급자재(공기압축기 등) 조달대금

2017-10-13 관급자재(시멘트) 조달대금

2017-10-26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10-26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0-28 관급자재(스팀보일러) 조달대금

2017-11-08 관급자재(공기청정기) 조달대금

2017-11-25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2-02 관급자재(재처리반출설비)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AL창호)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연수화장치)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2-16 관급자재(공기압축기) 조달대금

2017-12-24 관급자재(재처리반출설비) 조달대금

2018-01-19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8-03-08 관급자재(공기청정기) 조달대금

2018-03-08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8-03-17 관급자재(시멘트) 조달대금

2018-03-22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8-03-22 관급자재(AL창호) 조달대금

2018-04-07 관급자재(냉난방기) 조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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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적 요 채 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비 고

2018-05-09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8-05-09 관급자재(컨베이어벨트) 조달대금

2018-05-09 관급자재(연수화장치) 조달대금

2018-05-12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조달대금 

2018-06-01 관급자재(컨베이어벨트) 조달대금

2018-06-02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조달대금

2018-06-03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관급자재비  소 계

2017-02-27

설
계
비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2017-12-17
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2017-02-27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설계비  소 계

2018-10-22 감
리
비

위탁수수료(1~3차분) 0000

2017-05-04 위탁수수료(4차분) 0000

2017-07-29 위탁수수료(최종분) 0000

소 계

2018-02-27

시
설
부
대
비

감독관 출장여비 0000

2019-02-02 공사 신문공고료 0000

2017-12-2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000

2017-08-22
소각시설설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달수수료 지급
0000

시설부대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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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Q &A

Q1 2개 이상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복합사업인 경우 사업별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턴키 공사 등 일괄공사로 사업이 진행되어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타 국고보조 사업과 통합 공사이므로 해당 공사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공사 원가계산서 등과 같이 설계내역서 상의 구분

내역을 근거로 계산된 공사비 비율 산출자료를 정산자료 제출 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출된 금액마다 집행금액과 각 사업별 금액을 

모두 구분하여 목록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정산예시입니다.)

일자 적요 채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2004.09.23
종합처리시설 설치

공사 (2차) 선급금
㈜○○

지급금액 912,620,000

766,899,148소각 766,899,148

재활용 145,720,852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 (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A/(A+B)

50억/60억=83.3%
B'=B/(A+B)

10억/60억=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A=A+A'×C

50억+20억×83.3%
=66.67억

DB=B+B'×C
10억+20억×16.7%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A=E×A'
2억×83.3%=1.67억

EB=E×B'
2억×16.7%=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A=F×A'
4억×83.3%=3.33억

FB=F×B'
4억×16.7%=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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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위탁사업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공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는 위ㆍ수탁 수수료가 표기된 협약서, 

위탁기관에서 집행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3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거나 준공시기가 오래된 사업의 제출 서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하여 정산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 

됩니다.

Q4 총사업비 결정통보 후 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 비목간 증감금액을 
조정하여 당초 총사업비와 다르게 집행금액을 정산해도 되는지요?

A 「총사업비관리지침」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Q5 시운전비로 사용된 공공요금은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시운전 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기타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유틸리티 비용은 증빙서류

(공공요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보고서 및 시운전결과보고서, 준공

내역서, 공공요금 납부 지출결의서 등)를 제출 시에는 공사비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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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와 다르게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어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아지고,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진 경우로,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을 때 국고 반납액은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지방비 추가투입으로 변경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에 따른 국고지원비율을 적용

하여 집행 잔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Q7 정산보고서 작성 시 정산반납액에 적용하는 국고지원비율은? 

A 정산반납액은 총예산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정산

대상이 아닌 보상비 등을 제외한 국고지원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

합니다.

<표> 정산보고서 중 국고지원비율 작성방법 (예시)

구  분 총예산 정산지출액 정산반납액

총계(a=b+c) 4,800,000,000 4,658,000,000

국
고

소계(b) 1,440,000,000 1,397,400,000 42,600,000
보조율(%) 30% 30%

지
방
비

소계(c) 3,360,000,000 3,260,600,000
시･도비 1,800,000,000
시･군비 1,560,000,000

Q8 준공금 인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A 준공검수조서, 최종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준공금에 대한 인정이 

불가합니다. 최초 선급금으로부터 기성금까지의 증빙서류(기성검사조서, 

계약서 등)이 완비된 경우에는 기성금까지의 지급액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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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설계 경제성(VE) 검토비용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 또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 2중으로 투입된 설계비는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설계 경제성(VE) 검토비용 및 변경된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되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Q10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감액정산을 

반영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공사로부터 반환된 지체상금이 

정산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감액정산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집행내역 중 위탁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분류됩니까?

A 위･수탁수수료의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 시 집행내역을 감리비(위탁수수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각각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12 기존 소각로 철거 및 폐자재 및 잡철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 정산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폐자재 및 잡철 감정평가용역에 따른 내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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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준공일의 기준은?

A 최종계약서(또는 준공검사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혹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Q14 정산보고서(지자체) 작성시 연도별 재원별 예산집행실적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작성하나요?

A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닌 연도별 교부된 국고 및 최종 편성된 지방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내역(국고교부통지서, 세입세출예산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15 총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대비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비율이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방법은?

A 예산집행실적은 실제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고보조율은 집행 연도 국고보조금결정통지서에 따른 보조율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  분 총예산
(A)

예 산 집 행 실 적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a=b+c) 231,000,000 221,936,480 120,000,000 75,200,000 26,736,480

국
고

소계(b) 69,300,000 66,580,944 36,000,000 22,560,000 8,020,944

보조율(%) 30% 30% 30.00% 30% 30%

지
방
비

소계(c) 161,700,000 155,355,536 84,000,000 52,640,000 18,715,536

시･도비 161,700,000 155,355,536 84,000,000 52,640,000 18,715,536

시･군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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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설치검사수수료와 사용 전 검사수수료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수수료는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전 검사수수료 또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결의서 및 수납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토지 매입과 보상에 관련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토지, 영농, 분묘 등의 보상금 및 관련 수수료, 농지･산림자원조성비, 감정평

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은 정산 제외 대상입니다. 보상비 지급 

용도의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또한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 시공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은 정산 인정 가능합니다.

Q18 자재대금 정산 시 계약서 및 검수조서 자료를 분실하여 조달청에서 
발생한 납입고지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가 지출결의서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계약서와 

물품검수조서를 대체하여 정산 인정 가능합니다.

Q19 시설 부대비용 중 방한화, 안전화 등 피복비, 사업관련 심의비용, 
회의비는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까?

A 감독 등 피복비와 심의 수당 및 회의 비용은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다만, 

사무용품 구입, 기공식 및 준공식 관련 비용, 법률 자문비용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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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장비구입비가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 아님. 단, 공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보험료, 등록비 등은 불인정
※ 공정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 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또는 

선별시설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등

구  분 정산 인정 정산 불인정

장비구입비

공정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선별시설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쓰레기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암롤BOX 
청소차, 법면이나 주변정리를 위한 

굴삭기 또는 불도저 등

Q21 모든 부담금 지출내역은 정산인정이 가능합니까?

A 모든 부담금이 정산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등과 같은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토지매입관련비용으로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전기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Q22 공사비 중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정산인정 가능한가요?

A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측량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국고
보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3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 정산 인정됩니까?

A 총사업비 결정통보 이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감되어 변경한 사항만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결정통보서 및 설계변경사유를 
포함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 조정결과 통보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공사완료한 사항은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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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재원협의 시 지방비로 지출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이 되는지?
(상･하수도 관로 인입, 진입도로 건설, 소각로의 압축포장설비, 
TMS 전광판 설치 등)

A 재원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산이 실시되므로, 재원협의 조건 및 

조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지출하기로 협의된 사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이 불가합니다.

Q25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제외한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재산정후 지원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10백만원)이 발생한 경우(예시)

사업비로 충당된 부담금을 우선순위로 집행(480백만원-210백만원)한 후,
지방비 보조율(70%) 금액 집행에 따른 국고지원금액 정산

구  분
총예산(A) 예산집행실적 국고

반납액
당초사업비 재산정사업비 정산지출액

총
사
업
비

총계(a=b+c) 480,000,000 270,000,000 268,000,000

국
고

소계(b) 144,000,000 81,000,000 80,400,000 63,600,000
보조율(%) 30% 30% 30%

지방비(c) 336,000,000 189,000,000 187,6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10,000,000 210,000,000 210,000,000

   ※ 증빙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대장, 특별회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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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정산사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정산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12년까지 232억원을 납부받고, 총사업비(719억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13년 정산 시 부담금(232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정산하여 감사 지적

구   분 총사업비 국고 부담금 민간투자비 감사시 지적

정  산
71,948,000

(①)
(100%)

26,533,000
(②)

(36.88%)
-

45,415,000
(63.12%)

과다교부
8,568,880
[산출식]
②-③

감사시 
재산정

71,948,000
(100%)

17,964,120
(③)

(①-④)×36.88%

23,238,345
(④)

30,745,535

Q27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 받아 특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 후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Q28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촉구 등 미조치 사례

A A시는 사업시행자인 ○○사가 주택조성사업(143만㎡)을 하면서 착공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착공전에 제출하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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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부과하여 
재정손실을 가져온 사례

A A시는 택지조성(114만㎡)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면제,

B시는 개발사업(52만㎡)을 ○○건설사와 공동시행자로 개발하면서 부담금을 면제,

C시 청소행정과는 개발사업(42만㎡)을 직접 시행하면서 부담금을 면제,

D시 청소과는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사업(40만㎡)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기관협의 시 부담금 해당 없음으로 회신, 미부과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75호) 별표 2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도시형공장 등 시설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로 분류

Q30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A A시는 관내 5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에서 정한 소각시설 부지면적 산정 기준인 1톤당 

200㎡을 따르지 않고 150㎡~300㎡까지 다르게 적용하여 불공정하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

※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4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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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민자사업에서 전체 집행금액이 국고 지원금액을 초과합니다. 
집행증빙내역은 국고 지원금액 부분만 제출해도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까?

A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방비)에 민간자본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총사업비의 지출증빙으로 정산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고 

지원부분 뿐만 아니라 민자 지출부분, 지방비 지출부분까지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SPC로 집행한 지출내역’이 아니라 

‘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2 민자사업의 경우, 최초사용료 산정 등을 위하여 지자체 사업비 
정산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이것과 국고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정지원금의 집행보고 및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해 사업비 정산을 시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아니므로, 국고보조금 정산에서는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3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금융부대비, 건설이자, 
영업준비금 등도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A 사업타당성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은 국고 인정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전액 민자 집행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민자에서 모두 집행

하였더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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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및 공사 진행 중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액 변동 과정 및 
최종 승인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총사업비 결정(조정) 통보 문서가 
필요합니까?

A 정산을 위하여 실시협약(최초 및 변경, 최종), 최초 총사업비 결정 통보, 

총사업비 조정 통보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②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35 소액의 물품구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승낙사항(「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 바, 그 승낙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내용으로 

작성하여 구비해 놓아야 하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36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함에 따라 검수(검사)조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의 경우, 검사담당자가 소액 또는 세부적인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집행내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한 근거가 되는 자료(내부결재문서 등)를 제출하셔야 정산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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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7 사업 목적에 맞는 여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여비의 정산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명 및 출장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장보고서, 결의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정산 인정 정산 불인정

시설부대비

(여비)

사업 진행을 위한 여비

자료수집, 시설견학, 물품검수, 

업무협의 현장감독 

해외출장, 

정산제외대상(용지보상비 등) 

관련 여비, 본 사업과 관계없는 

출장여비

Q38 시설부대경비의 요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정산 불인정이 
될 수 있나요?

A 시설부대경비의 요율산정항목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요율은 

해당연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르며 사업에 집행된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요율과 공사비의 곱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산 불인정됩니다. 

< 직 선 보 간 법 >

 

 y = y1 -  
(x-x 2 )(y 1-y 2)

(x 1-x 2)
    x: 당해금액           x1: 큰금액            x2: 작은금액
    y: 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신규사업 해당년도(’25년 신규사업은 ’25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요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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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 정산사례 : 시설부대경비 요율 초과

A 지자체 사업기간 공사비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A시
12.03.15~
18.11.15.

3,628,940,350원 192,907,000원 60,608,540원 34,103,740원

 ※ 시설부대비: 정산제외항목금액 21,043,000원 포함

 → 2012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요율 적용

<시설부대경비 요율> (단위:%)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0 억 원 까 지 1.79 3.16 1.66 0.63

20 억 원 까 지 1.45 2.91 1.53 0.36

30 억 원 까 지 1.40 2.80 1.48 0.36

50 억 원 까 지 1.37 2.75 1.45 0.27

100 억 원 까 지 1.34 2.67 1.41 0.25

○ 공사비: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x: 3,628,940,350원 ÷ 1.1 = 3,299,036,682원

○ 설계비: 실시설계의 경우 실시설계비 요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요율과 실시설계비 요율의 합계를 적용

  → x: 3,299,036,682원,    x1: 50억,        x2: 30억

  y1: 1.40 + 2.80 = 4.2%,  y2: 1.37 + 2.75 = 4.12%   ∴ y: 4.188%

    ∴ A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금액: 3,299,036,682 × 0.04188 × 1.1

= 151,981,420원까지 정산인정

    A시 기본 및 실시설계 정산제외 비용: 192,907,000원 – 151,981,420원

= 40,925,580원 정산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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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Q39 정산사례 : 시설부대경비 요율 초과 (계속)

A ○ 감리비 : “공사감리”란 비상주감리

  → x: 3,299,036,682원,     x1: 50억,      x2: 30억

                           y1: 1.48%,     y2: 1.45%     ∴ y: 1.476%

∴ A시 공사감리비 비용:          3,299,036,682 × 0.01476 × 1.1

= 53,545,539원까지 정산인정

  A시 공사감리비 정산제외 비용: 60,608,540원 – 53,345,423원

= 7,063,001원 정산불인정

○ 시설부대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공사감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x: 3,299,036,682원,    x1: 50억,      x2: 30억

                          y1: 0.36%,     y2: 0.27%      ∴ y: 0.347%

∴ A시 시설부대비 비용:      3,299,036,682 × 0.00347 × 1.1

= 12,575,851원까지 정산인정

  A시 시설부대비 정산제외비용: 34,103,740원 – 21,043,000원 – 12,575,851원

= 484,889원 정산불인정

※ 정산제외항목 금액(21,043,000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산

제외항목 금액(21,043,000원)을 먼저 제외하고 요율에 의해 산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Q40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않은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최초 중앙관서의 장과 총사업비를 55억원

으로 확정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면서 사업물량과 설계확정으로 총

사업비가 53억원으로 변경 되었음에도,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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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낙찰차액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은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발주금액을 156억원에 대한 계약금액 

125억원의 차액인 낙찰차액 31억원이 발생 하였는데도 총사업비 조정(감액) 

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총사업비 국고 낙찰차액 감사시 지적

정  산
156억원

(①)
(100%)

78억원
(②)

(50%)
-

과다교부
15.5억원
[산출식]
②-③

감사시 
재산정

156억원
(100%)

62.5억원
(③)

(①-④)×50%

31억원
(④)

Q42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공사비 낙찰차액이 10억이 발생되자,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6억원을 공사의 보상비나 관급자재비 

등으로 집행하여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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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 중앙관서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 부적정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주민의견 수렴여부 등 당해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연도 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K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연･중단이나 사업포기 등으로 보조금 

726억원이 장기간 사장되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여부,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Q44 중앙관서 국고보조금액 확정 정산지연 사례
(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A시가 ○○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로부터 4년 1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97개 보조사업(총사업비 830,063백만원, 보조금 552,532백만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4년 6개월여 동안 보조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

보고서를 받으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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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 지자체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지연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보조사업(총사업비 300,469백만원, 보조금 235,100백만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4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적

보고서(정산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Q4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A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을 반납되지 않고 있는 등 34개 지방자치

단체의 46개 보조사업(총사업비 716,742백만원, 보조금 493,749백만원)에 

대하여 총 112억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장기간 반납되지 

않고 있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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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위탁 대행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조치 부적정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위탁기관인 B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587,563,357원을 반납받고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는 등 69개 지방자치

단체의 9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추정액 

137억원을 반납하지 않아 감사지적

구 분 교부액 집행일 이자액 감사시 지적

A부처 ‘18.1.10

미반납 이자
46,986,293원

B지자체 25억 ‘18.2.15
4,931,500원
(1.10~2.14)

C위탁기관 25억 ‘18.7.10
19,863,013원
(2.15~7.9)

D시공사 25억 ‘18.12.20
22,191,780원
(7.10~12.19)

Q48 다음연도 완공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를 언제 하나요?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안신청 시 사업기간을 ‘14년부터 ~’18년

까지로 계획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총사업비 조정을 할 경우, 신청가능한 시기는 ’17년 

2월말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중앙관서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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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편익시설 설치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나요?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래사용 

목적으로 주민지원기금 46억원을 조성(예치) 하였다가 정산 시 국고보조금

(보조율 50%) 23억원을 반납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 한다.

Q50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에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한 국고보조금이 15억을 넘을 경우 개소당 15억 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총 지출금이 총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국고 반납액은 총 지출금액의 70%(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율)가 15억보다 적을 경우 반납액이 발생됩니다. 다만, 총 지출금액의 

70%가 이미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 지출금이 총 사업비보다 적더라도 

국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Q51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도 
정산 인정 대상인가요?

A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 선별토사 재사용을 
위한 운반비용

 - 가연성 폐기물 압축기
설치 및 포장

 - 매립지 정비사업(굴착·선별 후 이적)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용
(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지자체 직접 처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정산 불인정

 - 처리장으로 가는 가연성 압축포장물의 운반비, 
위탁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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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2014.12월 기준)

대권역 중권역 비 고

총  계 - 총 63개 중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ㆍ강화
-파주ㆍ김포ㆍ고양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이천ㆍ광주ㆍ하남ㆍ여주ㆍ양평
-평택ㆍ안성

-성남ㆍ용인
-수원ㆍ화성ㆍ오산
-과천ㆍ의왕ㆍ군포ㆍ안양
-부천ㆍ광명ㆍ시흥ㆍ안산
-연천ㆍ포천ㆍ철원*
-남양주ㆍ구리ㆍ가평

총 12개 중권역
(66개 지자체)

강원권
-강릉ㆍ동해ㆍ삼척ㆍ평창
-태백ㆍ정선ㆍ영월
-원주ㆍ횡성

-춘천ㆍ홍천ㆍ화천
-인제ㆍ양구
-속초ㆍ양양ㆍ고성

총 6개 중권역
(17개 지자체)

충북권
-충주ㆍ제천ㆍ단양
-음성ㆍ진천
-청주ㆍ청원

-증평ㆍ괴산
-옥천ㆍ영동ㆍ보은

총 5개 중권역
(12개 지자체)

대전
충남권

-대전
-천안
-세종
-아산ㆍ예산ㆍ홍성(충남신도청)

-서산ㆍ태안ㆍ당진
-공주ㆍ부여ㆍ청양ㆍ보령ㆍ서천
-논산ㆍ금산ㆍ계룡

총 7개 중권역
(21개 지자체)

전북권
-전주ㆍ김제ㆍ완주ㆍ임실
-익산ㆍ군산ㆍ부안
-남원ㆍ정읍ㆍ고창ㆍ순창

-장수ㆍ무주ㆍ진안
총 4개 중권역

(14개 지자체)

광주
전남권

-광주ㆍ곡성
-나주ㆍ화순
-목포ㆍ신안**
-무안ㆍ함평
-순천ㆍ구례

-여수ㆍ광양
-영광ㆍ담양ㆍ장성
-장흥ㆍ보성ㆍ고흥
-해남ㆍ강진ㆍ영암

총 9개 중권역
(26개 지자체)

대구
경북권

-대구
-김천ㆍ성주ㆍ고령
-구미ㆍ칠곡ㆍ군위
-안동ㆍ영주ㆍ예천ㆍ상주ㆍ문경ㆍ
봉화ㆍ영양ㆍ의성ㆍ청송
(경북신도청)

-울진ㆍ영덕
-경주ㆍ경산ㆍ청도ㆍ포항ㆍ영천
-울릉 총 7개 중권역

(30개 지자체)

부산
경남권

-부산
-울산
-창원ㆍ마산ㆍ진해
-양산ㆍ밀양ㆍ창녕ㆍ김해

-거제ㆍ통영ㆍ고성
-진주ㆍ사천ㆍ하동ㆍ남해
-합천ㆍ의령ㆍ함안
-거창ㆍ함양ㆍ산청

총 8개 중권역
(41개 지자체)

도서권
-제주(제주시,서귀포시)
-신안**
-옹진

-진도
-완도

총 5개 중권역
(6개 지자체)

* : 강원권의철원군은 지리적특성및 지역 간추진사업(상생협약등)으로 수도권의연천-포천권으로설정
**: 신안군 중 일부 도서지역은 도서권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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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최적화 권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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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화 추진현황 (누적 27개 중권역 협약체결)

협약년월 대권역 중권역 대상시설
용량

(톤/일,천㎥)
사업기간

’12.04 대구경북권
안동-영주-예천-상주-문경-

봉화-영양-의성-청송-군위-영덕

소각시설 390 ’14~’19

유기성 120 ’14~’19

’12.09 전북권 군산-새만금

생활자원 20 ’14~’20

소각시설 220 ’14~’20

매립시설(순환형) 645 ’14~’20

’12.11 대전충남권 서산-당진 소각시설 200 ’18~’21

’12.12 수도권 평택-안성 생활자원 70 ’15~’19

’13.05 충북권 괴산-증평
생활자원 30 ’14~’19

소각시설 40 ’14~’19

’13.06 대전충남권 아산-홍성-당진 소각시설 200 ’11

’13.07 부산경남권 양산-김해 매립시설(증설) 292 ’94~

’13.11 도서권 제주-서귀포
소각시설 500 ’15~’19

매립시설 1,848 ’15~’19

’14.05 강원권 춘천-화천-양구 음식물바이오 100 ’16

’14.08 수도권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서울 강동
소각시설 300 ’05~’09

’14.12 수도권 은평-양주-동두천 소각시설 200 ’06~’10

’15.04 부산경남권 해운대-기장 소각시설 190 ’16~’21

’15.05 전북권 남원-임실-순창 생활자원 12 ’16~’18

’16.03 강원권 강릉-평창 소각시설 190 ’19~’21

’16.05 강원권 태백-정선-삼척-동해-영월 음식물바이오 80 ’17~’20

’16.11 수도권 부천-서울 강서 소각시설 260 ’16~’20

’16.11 부산경남권 통영-고성 소각시설 130 ’18~’21

’17.01 충북권 옥천-영동 생활자원 10 ’17~’19

’17.06 도서권 제주-서귀포 유기성바이오 340 ’18~’21

’17.07 충북권 진천-음성 소각시설 50 ’18~’22

’18.02 광주전남권 목포-신안 유기성바이오 90 ’17~’22

’18.09 광주전남권 목포-신안 소각시설 220 ’18~’22

’18.11 강원권 강릉-평창 매립시설 900 ’19~’21

’19.05 부산경남권 하동-남해 소각시설 60 ’20~’22

’19.08 충북권 진천-음성 생활자원 40 ’20~’22

’21.03 수도권 광명-서울 구로 소각시설 380 ’21~’26

’21.08 수도권 구리-남양주
소각시설 100 ’22~’25

유기성바이오 10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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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 추진절차

(1)
예
산
안

신
청

및

편
성

(2)
예
산

교
부

(3)
예
산
집
행

및 

관
리

(4)
시
설
운
영

및

관
리

 

시ㆍ군ㆍ구 시ㆍ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기획
재정부

최적화

추진단

(시ㆍ도)순환경제
시행계획ㆍ집행계획

승인ㆍ통보

시행계획 
검토 지원

국고보조
업무처리지침 
작성ㆍ시달

기술 지원

사전예산협의

･재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이후 사전 

예산협의

(상시 신청하되, 해당사업 예산편성년도 1월말까지 제출)

사전검토결과서 포함
예산안
신 청

☞
신청내역 검토
및 예산안편성

관할청별 신청

☞
신청내역 검토

예산요구서
제 출

☞
신청내역 검토

예산요구서 
제 출

☞
예산요구액 검토

조정예산안
국회제출

(3.07까지) (3.15까지) (3.25까지) (5.30까지)

검토내역 확인

사업 시행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내역 검토

관할청별 신청
☞

신청내역 검토

교부(변경)결정

보조금 교부

재원협의

☜ 예산심사 및 재배정
재원협의

기술 지원･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 ☞ 교부결과 통보 ☞ 교부결과 통보

수행상황보고

추진실적보고
☞

신청내역 검토

관할청별 신청
☞ 보고내역

검 토

보조금액 확정

(필요시)
기술 지원

확정내역 확인 ☜ 확정내역 통보 ☜

시설운영 및
실적제출

실적 접수
↓

실적 분석
↓

결과피드백
(환경공단)

(매년 2월 말까지)

결과 검토
결과 확인
및 통보

기술진단
요 청

진단/지원
(전문기관)

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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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 체계

1. 목  적

○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추진 및 관리

2.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2011) 중 최적화 촉진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3. 구  성

○ 구 성: 10명(팀장 1명, 팀원 9명)

- 환경부(5): 팀장(폐자원에너지과 예산총괄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각과 폐기물처리시설 예산담당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4)

- 한국환경공단(5): 팀장 포함 5인

※ 필요시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

4. 추진단 역할범위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설정 및 조정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등 피드백

○ 최적화 성공사례 발굴・전파 및 추진과정 매뉴얼 마련

○ 최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5.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044-201-7402,7406), 한국환경공단(032-59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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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1. 관련근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4-3호)

2. 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 접속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및 회원가입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가. 회원가입 클릭

나. 약관 동의 내역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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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입력사항 및 담당 사용자시설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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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종류

가. 시군구 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군구 담당자(기초지자체).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나. 시도 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도담당자(광역지자체).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다. 환경청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환경청예산담당자.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라. 환경부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환경부예산담당자.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마. 시설업무담당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업무담당자(지자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바. 시설센터관리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센터관리자(위탁업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사. 시설직영관리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직영관리자(직영업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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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지자체 회원 ID 발급 기준

- 회원 ID 발급 기준은 가입 회원별 하나의 ID 발급을 기준으로 함

- ID: 6~16자 영문+숫자 조합

- PW: 6~16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 가입승인신청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시설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가입유형  

등 필수입력사항 및 담당 사용자시설정보를 등록하여 회원가입 승인신청

-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승인신청 정보 작성

나. 담당자 승인 처리 후 로그인하여 시스템 접속

다. 최초 접속 시 브라우저에 프로그램 설치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관련 실적 입력 및 결과 확인 방법

 시스템 메뉴 구성

가. 공지사항

나. 설문조사

다. 평가시설 기본정보

라. 운영실적 입력

마. 평가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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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가. ① 세부메뉴 [공지사항] 클릭하여 확인

나. ② 공지사항 게시물 확인(작성일 기한조정 따라 조회되는 게시물 다름)

-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결과보고서

- 평가계획

- 평가시스템 입력방법

- 강수량(매립시설 입력항목)



275 

Ⅶ. 관련 서식

 시설 기본정보

가. ① 세부 메뉴 [시설 기본정보] 클릭

나. ②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다. ③ 담당 운영기관 선택

라. ④ [조회] 버튼 클릭

마. ⑤ 기본정보내역(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소 등) 변동사항 수정 작성

바. ⑥ [저장] 버튼 클릭하여 완료

①

⑥

④
②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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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인허가 이력

가. ① 세부 메뉴 [시설 인허가 이력] 클릭

나. ②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다. ③ 담당 운영기관 선택

라. ④ [조회] 버튼 클릭

마. ⑤ 평가시설 인허가 정보 미입력 항목, 변동사항 등 작성

바. ⑥ [저장] 버튼 클릭하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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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 1 운영실적 입력 ( 1번 방법 )

가. ① 세부 메뉴 [운영실적 입력] 클릭

나. ② 해당시설구분 및 운영기관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다. ③ [신규] 버튼 클릭하여 시설 운영실적 정보 활성화

라. ④ [환경성], [기술성], [기술성(월별반입량)], [경제성], [공통평가항목] 탭 각각

클릭 후 2024년도 실적 입력 값에 작성

마. ⑤ 입력 값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 스캔파일 첨부

바. ⑥ [저장] 버튼 클릭

사. ⑦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 유의사항

- 입력 중간 [저장] 버튼 클릭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 저장

(10분 이상 상태 변경 없을 시 시스템 자동 로그아웃)

- 제출 이후에는 입력 값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단에 제출상태 변경요청(032-59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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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실적 입력 ( 2번 방법 )

가. ① 세부 메뉴 [운영실적 입력] 클릭

나. ② 해당시설구분 및 운영기관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다. ③ [신규] 버튼 클릭하여 시설 운영실적 정보 활성화

라. ④ 엑셀다운로드 후 엑셀시트작성 후 엑셀 업로드 (다음 장에 자세한 설명)

마. ⑤ 입력 값에 대한 증빙자료 스캔파일 첨부

바. ⑥ [저장] 버튼 클릭

사. ⑦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 유의사항

- 제출 이후에는 입력 값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단에 제출상태 변경요청(032-59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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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실적 입력 ( 2번 방법 자세한 설명 )

가. ① 엑셀다운로드를 하면 평가시스템상의 시트와 동일한 엑셀시트가 생성

나. ② 입력 값에 실적 입력

다. ③ 환경성, 기술성, 기술성(월별반입량), 경제성, 공통평가항목에 차례대로 입력

라. 엑셀시트 작성 후 엑셀 업로드(시스템)

※ 유의사항

- 1번 방법에 비해 시스템 자동종료로 인한 입력 데이터 삭제 방지

- 경우에 따라 서식 오류로 인해 엑셀 업로드가 불가능할 시에 공단에 요청(032-59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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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화 시설의 운영실적 분할방법

가. 집적화 시설에서 전기비, 연료비 등 통합으로 관리하여 분계가 안 되는 경우

나. ① [집적화 시설의 운영실적 분할방법] 클릭

다. ② 집적화 시설 각각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 기재

라. ③ 통합 관리되는 운영실적 탭 클릭하여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마. 오른쪽 시설 별 운영실적 분할 결과 확인 후 [운영실적 입력] 항목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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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평가결과 조회

가. ① 세부 메뉴 [평가결과조회] 클릭

나. ② 입력자료 기준 년도 선택

다. ③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라. ④ 담당 운영기관 선택

마. ⑤ [조회] 버튼 클릭하여 확인

바. ⑥ [보고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한글파일 등으로 출력 가능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 알림’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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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평가결과 조회

가. ①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탭 클릭

나. ② 평가결과 조회 클릭

다. ③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라. 담당 운영기관 선택

마. ④ [조회] 버튼 클릭하여 확인

☎ 운영평가시스템 문의처: 032-590-4548(소각), 4550(가연성), 4612(매립),

4545(음식물), 4571(유기성), 4603(생활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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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4. 2025년 사전예산협의(2026년 예산반영) 검토 요청서 작성 및 결과 조회

 사전예산협의 검토 요청서 작성

- STEP 1. 검토 요청서 작성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요청서 신규등록

가. ① 예산관리 –사전예산협의 - 검토요청서 선택

나. ② 해당 년도 선택

다. ③ 지자체 선택

라. ④ 조회사항 선택

마. ⑤ [신규] 버튼 클릭하여 요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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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검토 요청서에 필요한 일반현황 등 정보 입력

가. ① 일반현황 작성

나. ② 최적화 권역 선택 후 조회

다. ③ 정보 연계 선택

③-1 시설 정보 연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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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STEP 2-1. 검토 요청서에 필요한 일반현황 등 정보 입력

가. ① 입력 값 관련 첨부파일 첨부

나. ② ［저장］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정보 저장

다. ③ ［제출］버튼 클릭하여 작성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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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 조회

가. ① 예산관리 –사전예산협의 - 검토결과서 선택

나. ② 해당 년도 선택

다. ③ 지자체 선택

라. ④ 조회사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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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5. 2025년 예산안 신청(2026년 예산반영) 자료 작성 및 조회

 예산안 신청(시·군·구 또는 시·도 작성)

- STEP 1. 예산안 신청서 작성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신청서 선택

가. ① 예산관리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검토결과서 선택

나. ② ［신규］ 버튼 선택

- STEP 2. 예산안 신청서 작성(신규사업)

가. ① ‘신청사업내역’ 클릭 후 신규/계속  중 ‘신규’ 선택

나. ② ‘신규’ 버튼 선택 후 사전예산협의 완료/면제 대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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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1. 예산안 신청서 작성(신규사업)

가. ① 시설 기본 정보 내용 확인

나. ②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파일 첨부

다. ③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입력

라. ④ ［저장］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정보 저장

마. ⑤ ［제출］버튼 클릭하여 작성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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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1. 예산안 신청서 작성(계속사업)

가. ① ‘신청사업내역’ 클릭 후 신규/계속  중 ‘계속’ 선택

나. ② ‘계속’ 버튼 선택 후 생선된 팝업창에서 해당 시군구(사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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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2. 예산안 신청서 작성(계속사업)

가. ① 시설 기본 정보 내용 확인

나. ②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파일 첨부

다. ③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입력

라. ④ ［저장］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정보 저장

마. ⑤ ［제출］버튼 클릭하여 작성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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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6.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가. ① 예산관리 –예산 교부, 집행, 정산 - 정산실적보고서 선택

나. ② ［신규］버튼 클릭하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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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보고서 작성 방안

1. 사업명 찾기

1-① ‘돋보기’ 버튼을 누른 후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해당 사업 찾기

2. 교부내역 작성

3. 지출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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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라. ④ 총사업비 승인문서, 국고 교부 통지서, 지출 결의서 등 증빙자료 첨부

1. ［엑셀 업로드］ 및 ［행추가］버튼 선택하여 세부 집행내역 입력

2. 증빙자료 부분의 ‘돋보기’ 클릭하여 첨부파일 입력

☎ 예산관리시스템 문의처: 032-590-4603, 4612(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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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주요 질문모음 발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

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반납 이자 산정 사례 참고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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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15년 감사원 지적사항)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로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로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비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하고, 남은 금액은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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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7.9.):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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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지방재정영향평가

□ ‘신규 공모사업*’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할 

때에「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

②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시ㆍ도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 해당사업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서식 13]를 

작성하여 제출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평가 주체

○ 신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사업,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제외)

□ 평가 범위 및 항목

○ 범위: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평가

○ 항목: 사업기간별 재원(국비, 지방비)규모 및 지방비 용도 등

□ 평가 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

○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서, 서류 및 명세서를 제출

□ 제출 양식 및 증빙자료

○ [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예산요구서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동법 제51조 제2항의 서류 및 명세서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요구안

2) 예비비 사용 명세서 (사용이유 및 금액 추산 근거)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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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 유형 및 운영방법

□ 시설별 유형

유 형 주요내용

매립시설형
․ 태양열, 풍력, 매립지 내 지열,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전기․열을 마을 내 이용 또는 판매

소각시설형
․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하여 스팀․온수․전기를 생산․판매

․ 소각장 굴뚝을 활용한 전망타워(레스토랑 등) 설치로 관광객 유치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형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

리시설에서 혐기성소화 후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인근마을에

공급하거나 도시가스사에 판매 또는 전기를 생산․판매하여 

난방․전기 등 에너지비용 절감 및 마을 공동수익 창출

․ 찌꺼기 건조시설,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

재활용시설형
․공공열분해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에

서 발생된 에너지, 부산물 등을 이용 (업사이클링 연계 등)

혼합형
․ 매립시설형, 소각시설형,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형, 재활용시설형 

등을 집적화하여 생산된 스팀․온수․열․전기를 이용․판매

□ 사업주체별 유형

유 형 주요내용 

지자체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 퇴비화시설 등 기업성격의 수익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이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지자제의 지속적 지원 및 수익성 담보가 바람직 

․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위원회(지자체+주민+거버넌스)에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예) 홍천군 퇴․액비 제조시설

주민 주도형 

수익사업

․ 마을기업, 마을조합 성격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형 사업(현금․
현물 20%이상, 주민 토지제공)

․ 마을기업(조합 등) 이사회의 책임하에 자율적 운영 및 소유권 이전

․ 경제성 확보 가능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태양광 발전 등)
※ 예) 아산시 세탁공장․유리온실

주민 

공익시설 

중심사업

․ 마을 공익시설(목욕탕, 경로당 등) 설치, 개별가구 열공급 및 

바이오가스 공급, 개별 태양광 발전 등 주민 개별혜택 중심

․ 주민개별 만족도 높은 사업에 주력

※ 예) 양산시 마을 목욕탕 사업, 청주 열배관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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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설(예시)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 음식물류, 가축분뇨 등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

- 발전기, 보일러, 가스정제시설, 전력저장시설(ESS)

- 소화조 탈리액, 슬러지 등 퇴비․액비 자원화시설

-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공급시설(관로)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수력발전, 지열 등) 생산시설

- 태양광 주택, 태양광 가로등 등 에너지절약․효율화시설 등

◦ 주민소득․편의․복지시설

- 폐자원을 활용한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

- 에너지자립형 마을회관, 주민 공동이용 편의시설(체육시설, 경로당, 목욕탕,

휴게시설 등)

- 악취, 경관 등 기피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 마을하수도, 상수도 등 환경기반시설 등

◦ 기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문화관광 연계 개발사업

- 경관작물 식재, 생태체험 관광단지 등 

□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방법 등

◦ 설치 후 지자체가 운영, 지방공사 또는 마을기업(SPC) 등에 위탁 운영
※ 마을기업이 수탁받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시설의 운영에 자격, 면허,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조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가능

◦ 시설의 운영 시 특정인에게 혜택 또는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기업의 정관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분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는 수익에서 충당하되, 수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23.1, 환경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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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23.7.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1호, 2023.7.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33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824

200kg/h 이상 1,038

준연속식

200kg/h 미만 1,274

200kg/h ~ 2ton/h 1,779

2ton/h 이상 3,443

연속식

200kg/h 미만 2,471

200kg/h ~ 2ton/h 3,164

2ton/h 이상 9,166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599

200kg/h 이상 740

준연속식

200kg/h 미만 775

200kg/h ~ 2ton/h 1,170

2ton/h 이상 2,066

연속식

200kg/h 미만 1,301

200kg/h ~ 2ton/h 1,862

2ton/h 이상 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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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매립시설 정기검사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5,281

무 4,019

5,000㎡이상 ~ 10,000㎡미만
유 11,859

무 7,442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3,554

무 8,505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5,248

무 9,568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17,580

무 11,375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20,415

무 13,206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23,250

무 15,036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26,576

무 17,299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30,081

무 19,425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34,490

무 22,455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40,199

무 26,097

5,000,000㎡이상
유 47,661

무 30,801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5,851

무 4,557

5,000㎡이상 ~ 10,000㎡미만
유 14,338

무 8,749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6,214

무 9,574



302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7,799

무 11,349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20,589

무 13,102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23,588

무 15,169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27,613

무 17,238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31,495

무 19,986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35,016

무 23,572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41,254

무 26,775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48,174

무 31,802

5,000,000㎡이상
유 57,376

무 37,023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7,900

무 5,780

5,000㎡이상 ~ 10,000㎡미만
유 9,433

무 6,840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0,493

무 7,305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2,087

무 8,435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13,147

무 9,433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15,740

무 11,553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18,394

무 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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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20,986

무 15,205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23,640

무 16,800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26,233

무 18,928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28,887

무 20,986

5,000,000㎡이상
유 31,480

무 22,580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5,246

무 3,188

5,000㎡이상 ~ 10,000㎡미만
유 6,306

무 3,652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7,305

무 4,186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7,900

무 4,712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8,899

무 5,246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10,493

무 6,306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12,551

무 7,305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14,145

무 8,435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16,274

무 9,433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17,798

무 10,493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19,392

무 11,553

5,000,000㎡이상
유 21,521

무 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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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500kg/h 미만 692

500kg/h 이상 871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500kg/h 미만 548

500kg/h 이상 692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량(단위:톤/일) 수수료 (단위: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621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955

50톤/일 이상 1,657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302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815

50톤/일 이상 2,712

혐기성분해시설

5톤/일 미만 846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046

50톤/일 이상 2,216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520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762

50톤/일 이상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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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이상 2,797

준연속식
200kg/h ~ 2ton/h미만 4,214

2ton/h 이상 6,386

연속식
200kg/h ~ 2ton/h미만 6,998

2ton/h 이상 11,885

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2,233

200kg/h 이상 2,496

준연속식

200kg/h 미만 2,376

200kg/h ~ 2ton/h 3,417

2ton/h 이상 4,831

연속식

200kg/h 미만 3,057

200kg/h ~ 2ton/h 5,136

2ton/h 이상 7,711

구   분 용량(단위:톤/일) 수수료 (단위: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513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776

50톤/일 이상 1,299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087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517

50톤/일 이상 2,241

혐기성분해시설

5톤/일 미만 678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879

50톤/일 이상 1,906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434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635

50톤/일 이상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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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멘트소성로 설치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200kg/h 이상 ~ 2ton/h 미만 4,113

2ton/h 이상 8,904  

14. 시멘트소성로 정기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200kg/h 이상 ~ 2ton/h 미만 2,327

2ton/h 이상 4,758

비고 

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

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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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

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

13. 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열분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는 각각 제11호 및 제12호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3-31호, 2023.07.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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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11 '12~'13 '14~'15 '16~'17 '18 '19 ’20~’21 ’22 ’23~’24 비   고

소각시설

 ◦특별시 30 30 30 30 30 30 30 30 3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40 40 40 40 40 40 40 40

 ◦일반 시․군(광역시설)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도서지역 50 50 50 50 50 50 50 50 50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특별시 30 30 30 30 30 30 30 30 3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30 30 30 40 40 40 40 40 40

 ◦일반 시․군(광역시설) 30 30 30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도서지역 30 30 30 30 30 30 30 30 30

소각여열회수시설

 ◦특별시 30 30 30 30 - - - - -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40 40 40 - - - - -

 ◦일반 시․군(광역시설) 30(50) 30(50) 30(50) 30(50) - - - - -

 ◦도서지역 - - - 50 - - - -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 SRF 제조)시설

 ◦특별시 30 30 30 30 - - - - -
(’14년~)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40 40 40 - - - - -

 ◦일반 시․군(광역시설) 30(50) 30(50) 30(50) 30(50) - - - - -

 ◦도서지역 - - - 50 - - - - -

고형연료제품(RDF)전용보일러 설치사업

 ◦특별시 30 - - - - - - - -

 ◦광역시 40 - - - - - - - -

 ◦일반 시․군(광역시설) 30(50) - - - - - - - -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율(재정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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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11 '12~'13 '14~'15 '16~'17 '18 '19 ’20~’21 ’22 ’23~’24 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특별시 70 70 70 30 30 30 30 30 3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70 70 70 40 40 40 40 40 40

 ◦일반 시․군(광역시설) 70 70 70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도서지역 70 70 70 50 50 50 50 50 50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30 30 30 - - - - -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30 30 30 - - - - -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특별시 30 30 30 30 30 30 30 30 -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30 30 30 40 40 40 40 40 -

 ◦일반 시․군(광역시설) 30 30 30 30(50) 30(50) 30(50) 30(50) 30(50) -

 ◦도서지역 30 30 30 50 50 50 50 50 -

일반 공공선별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특별시 - 30 30 30 30 30 30 30 3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 30 30 40 40 40 40 40 40

 ◦일반 시․군(광역시설) - 30 30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도서지역 - 30 30 50 50 50 50 50 5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30 - - - - - - -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특별시 - - - - - 30 30 30 3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 - - - - 40 40 40 40

 ◦일반 시․군(광역시설) - - - - - 30(50) 30(50) 30(50) 30(50)

 ◦도서지역 - - - - - 50 50 50 50

공공 열분해시설 - - - - - - - 50 50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50 50 50 50 50 50 50 50 5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 - - 50 50 50 50 50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 - - - 50 50 50 50 50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 - - - - - 50 50 50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 - - - - - - - 50

매립가스자원화시설 3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 (~’22년) 15억원/개소까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액 정액 70 70 70 70 70 70 70 15억원/개소까지

Ⅶ.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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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율(민자사업) 연혁

사업명 ’19~’21 ’22 ’23~’24 비� � � 고

소각시설

� ◦� 특별시 50 50 50
공동시설만� 지원

� ◦� 광역시 60 60 60

� ◦� 일반� 시․군(광역시설) 50(70) 50(70) 50(70)

� ◦� 도서지역 70 70 70

매립시설(순환형�매립시설�포함)

� ◦� 특별시 50 50 50
공동시설만� 지원

� ◦� 광역시 60 60 60

� ◦� 일반� 시․군(광역시설) 50(70) 50(70) 50(70)

� ◦� 도서지역 30 30 30

음식물류폐기물�등�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 ◦� 특별시 50 50 50
공동시설만� 지원

� ◦� 광역시 60 60 60

� ◦� 일반� 시․군(광역시설) 50(70) 50(70) 50(70)

� ◦� 도서지역 70 70 70

일반�공공선별시설

� ◦� 특별시 50 50 50
공동시설만� 지원

� ◦� 광역시 60 60 60

� ◦� 일반� 시․군(광역시설) 50(70) 50(70) 50(70)

� ◦� 도서지역 70 70 70

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 ◦� 특별시 50 50 50
공동시설만� 지원

� ◦� 광역시 60 60 60

� ◦� 일반� 시․군(광역시설) 50(70) 50(70) 50(70)

� ◦� 도서지역 70 70 70

공공�열분해시설 - - 70

매립지정비(순환형�매립시설�포함) 70 70 70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70 70 70

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 70 70 70

해양폐기물�선별시설 - 70 70

폐비닐�전문�선별시설 70 70 70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정액 정액 70 (~’22년)� 15억원/개소까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90 90 90 15억원/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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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 제정(’11.4.20.)

○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예산 편성, 교부 등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전 주기(기획-편성-집행-평가-환류)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원칙 및 절차의 일원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과정(보조금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관리 등)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원칙 및 절차 규정

- (최적화 유도) 지역별･시설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를 유도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

- (기술검토 체계 구축)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단｣의 기술지원 및 검토 체계 구축

 1차 개정(’12.4.4.)

가. 폐기물처리시설 별 국고지원기준 구체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예: 소각여열 공급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연료화시설 지원 곤란)

○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대보수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 병합처리하는 시설의 최소 혼합비율 제시

나. 폐기물처리시설 내구연한 및 기술진단 시기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내구연한 설정

- 소각시설은 ① 2005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15년 ② 2005년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은 50톤/이하는 15년, 50톤/일 초과는 20년

- 소각시설외의 시설은 15년

○ 기술진단은 국고보조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각시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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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재원협의

○ 최적화추진단과 최적화반영여부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신청

라.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단가 현실화

○ 처리시설 지원 단가 조정

- 순환형매립시설의 정비(50%) 및 설치(30%)예산 지원 확정

○ ’13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환경부 주관, 한국한경공단 시행)

-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예산집행관리 강화 등

○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최적화추진단과 사전협의 후 협의결과를 

토대로 변경신청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 전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명문화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국고
지원
기준

소각시설

￭ 여열회수설비를 설치 후, 회수된 스팀∙전기 등의 이용∙공급∙판매가 가능한 

지역 우선지원

￭ 지역여건에 따른 소각방식 선정의 기준 명시
  ※ 소각방식 선정기준

   ① 상시 소각여열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전량 소각

   ② 계절에 따라 열 및 전기를 생산하여야 하는 지역 → 기본적인 기계적 처리 후 소각

   ③ 열 이용이 어려운 지역 → 기계적 처리 후 소각 또는 RDF 생산

￭ 소각시설의 용량은 ‘로’의 설계용량만으로 산정
예) 폐기물 발생량 45톤/일, 기계적 처리 70톤/일 소각로 46톤/일인 경우, 시설의 설계

용량은 46톤/일로 설계

￭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대보수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결과 첨부
※ 기술진단결과서의 인정기준

 ① ’05년 이전 설치･착공시설 → 50톤/일 이하는 10년, 50톤일 초과는 12년 경과 후 실시

   ② ’05년 부터 설계시설 → 50톤/일 이하는 12년, 50톤일 초과는 15년 경과 후 실시

소각시설 
대보수

￭ 대보수를 실시할 경우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 시설용량이 50톤/일 이하는 6년, 50톤/일 초과는 8년 이상 사용연한이 증가하는 경우

소각여열
회수시설

￭ 소각여열회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 제시
 - 증기발생량이 최소 3톤/h 이상인 지역(가동율이 대형 90%, 중소형 80% 이상인 경우)

 - 시설설치 후 최소 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지역/열, 전기의 공급, 매각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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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가연성폐
기물에너
지화시설

￭ 소각여열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RDF제조)시설 지원 불가
 - 소각여열의 상시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소각시설 설치 

권장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
스화시설

￭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음폐수 처리대책이 시급한 지역 

우선지원

￭ 병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혼입비율 제시
 - 음식물류(음폐수)와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경우 최소 혼입비율을 30%까지 유지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 매립가스 포집·이용 등에 경제성을 확보한 지자체 우선 지원
 - 『지자체 매립지 LFG자원화 사업 타당성조사(환경부, 2009)』를 통해 사업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매립지를 보유한 지자체 우선 지원

순환형
매립시설

￭ ´14년부터 지원이 가능
 - 순환형매립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폐기물을 지자체에서 보유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은 ’13년부터 지원 가능

농어촌폐
기물종합
처리시설

￭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을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지원
 - 단, 소각시설의 경우 도서지역만 지원 가능 

자원순환
종합단지

￭ 별도로 설정된 승인 우선기준에 따라 지원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환경부, 2010)』에 따른 승인 우선순위

공 통
￭ 연차별 보조금 지급기준의 예외조항 도입
 -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사업은 1차년도에 총 국고보조금의 최고 1/3까지 지원가능

예산안
신청･편성

단계

사전
재원협의 

실시

￭ 사업재원 등에 대하여 ‘최적화추진단’의 사전협의 후 예산 신청
 - 재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에 대한 MOU 체결 이

전에 ‘최적화추진단’으로 검토 요청

 - 시∙군∙구는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신청하며, 시∙도 

및 환경청은 사전검토내역을 ‘최적화추진단’에 확인 후 예산요구서 제출

 ※ 시∙군∙구의 ‘사전검토요청서’ 및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결과서’에 대한 서식 추가

예산신청
사전요건 

강화

￭ 재정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경우

￭ 민간투자사업은 PIMAC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산반영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

예산
교부
단계

교부결정
기술검토

￭ 환경청의 교부신청내역 검토과정에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 실시(필요시)

 - 보조사업내용의 기술적 부분(공정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검토요청 가능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 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별도계정 
설정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재원별
구분관리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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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개정(’13.2.19.)

가.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조정

○ ‘소각여열회수시설’ 지원대상

- 발전설비에 한하여 정액지원

- ´13년부터 신규 신청하는 시설은 동 시설 필요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소각시설에 포함하여 신청토록 명시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제조)시설’ 최소시설규모 상향 조정

- 80톤/일(가동일 260일/년) ⇒ 100톤/일(가동일 260일/년 이상)

○ ‘순환형매립시설’ 및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부분 보완

- 관련 지침(매립지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개정(´13.2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예산
집행･관리

단계

수행상황
보고강화

￭ 연중 총 4회(4월말, 8월말, 10월말, 12월말) 『수행상황보고』 실시
 - 12월말에는 당해년도 집행실적 및 다음년도 집행계획까지 포함하여 제출

 - 수행상황보고 관련 증빙자료는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과정에서 ‘최적화

추진단’의 기술검토 실시(필요시)

총사업비
변경절차 

강화
￭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최적화추진단의 사전협의 후 변경신청

시설
운영･관리

단계

시설운영
실적검토 

실시

￭ 시설운영실적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검토 실시
 - 최적화추진단은 제출(매년 3.31까지)된 운영실적을 집계, 분석, 평가한 후 피드백 실시

 ※ ’12년에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시범적용 실시(연중) 및 세부 보고서식 마련 후 

’13년부터 전 지자체 확대 적용 예정

기 타

시설별 
내구연한 
기준제시

￭ 시설 종류별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 명시
 - 소각시설: '05년 이전 설치 또는 설계한 시설 → 15년(모든 용량)

                '05년 이후 설계한 시설 → 20년(50톤/일 초과), 15년(50톤/일 이하)

 -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 15년

국고지원
비율변경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15억원/개소(정액지원)

￭ 생활자원회수센터(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광역화 시 50% 지원

설치비용
표준단가 

변경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설치단가 제시

￭ 현실여건을 반영한 표준단가의 산정을 위해 매 3년 마다(2012년 기준) ｢표준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후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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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안 신청 및 편성단계

○ ‘사전예산협의’로 명칭 일원화

- 사전검토, 사전재원협의 등 ⇒ 사전예산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보완

- 매립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수평증설과 수직증설로 세분화하여 단가 제시

- 표준단가 조정시기 변경: 매 3년 ⇒ 매 5년

다.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단계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 기간 변경

- 수행상황보고: 매년 4월, 8월, 10월말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사업의 경우 익년 1월 15일 ⇒ 1월 31일)

○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정산불인정대상 제외

라. 총사업비 관리단계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기준일 변경

-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일 ⇒ 공사착공일

- 재정사업(턴키사업): 일찰공고일 ⇒ 공사착공일

○ 사업유형별 주요 총사업비 변경시기 제시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이후 제3자 공고 이전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상기 변경시기가 아닌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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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개정(’14.3.4.)

가. 국고보조업무 관련법(지침) 개정사항 반영

○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13.11.)」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2.1.)」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필요

- 낙찰차액 조정 신청시기 조정(45일 → 10일)

- 폐기물처리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재부)｣ 제12조의 예비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 요구

○「폐기물 처리사업 및 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제도」도입(‘14.1.)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 및 기한 변경(매년 3월말 서류제출 → 요구 2개월 이내 시스템 입력)

나. 보조금 정산업무 효율 개선

○ 보조금 정산 간편화(지자체 요구사항)

-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결의서 등) 제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등)의

전산 출력자료로 대체

○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 기한 적용으로 정산업무 지연 방지

-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

다. 국고보조 지원 및 예산관리 강화

○ 국고보조 기 추진 중인 시설을 추가하여 국고보조 지원대상의 명확화

- ‘가연성폐기물가스화발전시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추가

※ 가연성폐기물가스화발전시설은 환경부「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발전시스템으로 시설규모 50톤∼100톤/일에 해당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 및 시행령 11조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매립시설(면적 15만㎡ 이상)

○ 국고 지원 후 2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경우 사업취소 및 환수 조치(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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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 부진사업의 감액기준 현실화(적정 소요반영 실집행률 기준: 90 → 80%)

○ 총사업비 변경사업 신청기간 완화(완공 전전년도 12월말 → 완공 전년도 2월말)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율 변경(15억원 정액/개소→ 70%(15억원 이내/개소)

 4차 개정(’15.2.11.)

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국고지원 반영(인정)

m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14.4.)에 따른 국고지원 인정범위 확대

- (기존)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 (추가) 문화재 발굴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사용역비, 준공도서전산화비용

등 기타 법정경비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전략, 소규모 포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비 등도 인정

m 예산안편성지침(기재부, ’14.4.)에 따라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변경요율 반영

m 건설공사 제경비(조달청, ‘14), 물가상승률(한국은행, ‘14) 등 반영

m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14.10.)에 따른 설계비 요율 구분·적용

- 매립시설: 건설부문 요율(기존 유지)

- 그 외 시설: 건설→산업플랜트 부문 요율로 변경

m 건설기술 진흥법(국토부, ‘14.12.) 개정에 따른 설계 경제성 검토비용(설계 VE) 반영

m 조경기준(국토부, ‘14.3.)에 따른 조경공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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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

m 관련법령(지침 등) 개정사항 및 각 시설별 변경된 표준공정 설치비* 반영

* (표준공정 설치비) 최근 5년이내 준공된 폐기물처리시설(196개) 설치비 현황을 분석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검토연구’(한국환경공단, ’14.1.∼11.) 용역결과 반영

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표준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합업무처리

지침에 반영

⇒ 설치비 표준단가: 공통사항(각종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 제경비, 물가상승률 등)

+ 시설별 표준공정 설치비

<시설별 표준공정에 반영된 주요사항>

◇ 소각(신규): 공통사항만 반영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탈취설비 반영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반영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반영

◇ 생활자원회수센터: 고효율 선별설비, 탈취설비 반영

◇ 매립(40만㎡이하 신규): 관리동 반영

◇ 매립(정비): 정비방법별 세분화(차수공 적용/미적용)

다. 국고보조 지원 및 예산편성 검토ㆍ기준 강화

m 실시설계 후(공사 계약 의뢰 전) 재원협의 단계를 의무화하여 총사업비를 

적정 관리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효율성 제고

※ 하수도, 생태하천복원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타 국고보조사업도 재원협의 기 운용 중

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

m 신규사업 선정 시 내구연한 내 증설 또는 대보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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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산율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산절차 및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정산 매뉴얼에 반영)

m 지출결의서 대체 가능한 자료로 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인정

- 사업비 집행지출결의서 이외에 예산지출 재정정보시스템(MIS 등 전산자료)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인정

m 정산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은 증거자료와 함께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체자료로 인정(‘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m 여비 증빙자료 제출 시 출장목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의 경우 출장

명령부, 영수증(통행료, 주유비 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생략 가능

- 단, 관내출장비 등 여러 출장 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5차 개정(’16.1.26.)

가. 폐기물처리 광역화 사업(최적화 협약)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50%)

m (기존) 소각시설 → (변경) 국고보조 대상 모든 폐기물처리시설로 확대

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예산지원 조건 강화

m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음식물, 음폐수와 가축분뇨 등 병합처리

시설 설치 시 음식물(음폐수)의 혼합비율 최소 50%이상 만족

m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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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m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군부대 발생 음식물폐기물 포함･반영

- 사전에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비는

군부대 물량 비율에 따라 필요시 지방비 일부를 군부대에서 부담

* 군･관 환경협의회 건의사항 반영

라.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보유･사용･정산 기준 구체화

m 총사업비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국고지원액 결정

* 사전 예산협의, 예산 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에 원인자부담금 보유현황 명시

m 광역시설 설치 시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

마.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m 지방재정법(행자부, ’14.11개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총사업비 500억원(지방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예산 신청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의무

m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정산인정 대상 확대(정산매뉴얼 반영)

m 공사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측량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정산 인정

m 인정ㆍ불인정 대상 세분화 및 감사사례를 반영한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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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개정(’17.1.10.)

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분석*을 통한 설치비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

m (신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현행 예산지원 대상 시설이지만 설치비 단가가

없는 가스터빈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 규모별 표준단가 신설

ㆍ4구간(0.3MWh이하, 0.3∼0.7, 0.7∼1, 1MWh초과), 37∼25억원/MWh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로 소형, 회분식 및 도서지역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소각 및 매립단가와 별개의 단가 신설

ㆍ소각시설(회분식): 3구간(1톤/일이하, 1∼3, 3∼5톤/일), 9.87∼6.05억원/톤

ㆍ매립시설(차단형): 4구간(0.2천㎥ 이하, 0.2천∼0.6천, 0.6천∼2천, 2천∼6천㎥),

1,427∼298천원/㎥

ㆍ매립시설(관리형): 2구간(2천㎥이하, 2천㎥∼10천㎥), 456∼379천원/㎥

m (세분화) 현행 단일 단가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표준단가를

각각 시설규모별로 3구간으로 세분화

ㆍ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1.7억원/톤 → 3구간(1.8∼1.5억원/톤)

ㆍ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 음폐수, 병합): 각각 2.4, 1.6, 2.0억원/톤

→ 각각 3구간(3.6∼2.0, 2.0∼1.4, 1.9∼1.3억원/톤)

ㆍ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건식, 퇴비화): 각각 1.3, 2.0억원/톤

→ 각각 3구간(1.3∼1.1, 1.8∼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제고방안 연구」(한국환경공단, ’16.7∼’17.1):

최근 5년 내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 설치비 현황조사

나. 기존시설 대보수를 위한 사용연한 증가 인정기준 현실화

m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8년(10년) 이상 사용연한의 증가효과가

기대될 때 대보수 사업 추진

* 6년(50톤/일 이하), 8년(50톤/일 초과) → 8년(50톤/일 이하), 10년(50톤/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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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m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16.8 제정)에 따른 보조금의 이월 및 

발생이자 산정기준 반영

- 이월(재이월)시 환경부 사전 승인, 발생이자 금리는 지자체-금융기관 간

약정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재이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m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라. 예산지원 기준 및 집행관리 합리화

m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고 우선지원

m 병합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시 음식물(음폐수)의 혼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반입비율에 따라 예산지원 분담

m 계속사업의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율 조정

- 2(3, 4)차년도 완공예정사업: 잔여보조금의 60(40, 20)% 이내 → 

잔여보조금의 50(30, 20)% 이하

*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지원율과 일치

m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 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2015년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마.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의무화

m 예산 신청, 집행, 정산보고시 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도 시스템으로 통지하여 신청-승인 이력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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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평가

시스템 내 예산관리기능 개발시스템 구축(’15)→시범운영(’16)→지자체 개방(’17)

* 입력대상사업(보고서): ’18년 신규ㆍ계속사업(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예산신청서),

’17년 완료사업(정산보고서) 문서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m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재부) 개통(’17.1)에 따라 국고

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이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입력 철저 관리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정산 인정범위 확대 및 시스템 활용(정산메뉴얼 반영)

m 기존 시설부대경비 항목으로 관리되던 조사용역비, 안전점검 및 

설치검사수수료, 공고료를 공사비 항목의 ‘조사용역비’로 구분하여 

정산범위 확대 인정

* 조사용역비 등이 시설부대경비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요율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출금액 인정

□8 7차 개정(’18.1.25.)

가. 기존 시설 설치비 분석*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한 표준단가 현실화

m (시설규모별 구간 세분화)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최적 표준단가 제시

-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설규모 최소구간 표준단가 축소조정

ㆍ음식물, 음폐수, 병합: 각각 3.6, 2.0, 1.9억원/톤 → 각각 2.65, 1.73, 1.73억원/톤

- (소각시설 등 6개 시설) 현행 3구간에서 최대 13구간까지 세분화

ㆍ소각시설(신규, 대보수), 매립지정비(굴착ㆍ선별후이적), 음식물(사료화): 3구간→ 4구간

ㆍ음식물(퇴비화): 3구간 → 6구간, 매립시설: 8구간 → 13구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제고방안 연구」(한국환경공단, ’16.7.∼’17.1.):

최근 5년 내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 설치비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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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물가상승률 반영) 소각시설 등 17개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반영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17년도 물가상승률 2.05% 반영

m (사업비 역전 해소)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하위구간 최대사업비를 적용하여 역전 해소

* (예) 소각시설 32톤/일의 사업비는 130.56억원(32톤/일×4.08억원/톤)이나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인 131.7억원 적용(30톤/일×4.39억원/톤)

나. 기존시설 대보수 후 내구연한까지 사용 의무화

m 대보수 후 내구연한 이전에 보수ㆍ폐쇄할 경우 소요비용 국고 미지원

- 공정ㆍ설비 전면교체로 신규시설과 동일한 내구연한 확보 가능

* 8년(50톤/일 이하), 10년(50톤/일 초과) → 15년(50톤/일 이하), 20년(50톤/일 초과)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m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집행)계획 수립 반영

- 사전예산검토 요청시 자원순환 시행(집행)계획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ㆍ증설ㆍ대보수 사업에 한해 예산지원

* (집행·시행계획시행전) 기승인된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반영(폐기물관리법부칙제4조)

m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라. 국고보조 지원대상 신설ㆍ확대 및 지원기준 강화

m (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신설

-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ㆍ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

재활용 및 열적재활용 하는 약 80톤/일 규모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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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도시가스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설기준 설계 반영, 생산된 에너지의 후처리 설비** 설치비 반영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 후처리설비: 가스정제, 발전

m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등에 따라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마. 예산 신청ㆍ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m 사전예산협의 상시신청으로 검토기간 확대(예산신청전 1월 말까지→연중)

- 연중 상시검토로 적정성ㆍ시급성ㆍ타당성 검토기간 확보 및 현장조사 실시

m (민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이후 사전예산협의 요청

* (기존) 민간제안 MOU체결 이전 → (변경)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판단 이후

m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자료 입력(계속)

- 예산 신청, 집행, 정산보고시 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도 시스템으로 통지하여 신청-승인 이력관리 실시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평가
시스템 내 예산관리기능 개발시스템 구축(’15)→시범운영(’16)→입력 의무화(’17)

* 입력대상사업(보고서): ’19년 신규ㆍ계속사업(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예산신청서),

’18년 완료사업(정산보고서) 문서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기준 강화 및 시스템 활용(정산매뉴얼 반영)

m 민간투자사업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 항목 및 국고 인정대상 명시

* 실시협약, 재무모델, 모든 지출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m 택지개발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국고반납액 산출방법 안내

*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추정사업비 재산출, 지출액에 따른 국고반납액 산정예시



326

□9 8차 개정(’19.1.18.)

가.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명확화

m (재정투자 방향)

(1)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설이나 계속사업에 한하여 투자

(2)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 또는 집적화 사업(최적화)

(3) 신도시 건설이나 관광객 급증 등 시급성이나 불가피성 고려

(4) 단순한 처리시설 설치보다는 에너지화 및 자원화사업 우선 투자

m (물가상승률 반영) 소각시설 등 17개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반영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18년도 물가상승률 1.27% 반영

m (주민의견 수렴) 사전예산협의 요청시 민원해소,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

- 입지선정ㆍ최적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나. 민간투자사업 지방비 부담 의무화

m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를 제외하여 국고보조율 적용하고, 지방비 부담

- 도로 등 타 민간투자사업은 국고 지원과 동시에 지방비 투입

-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자체 재정여력을 감안, 재정사업의 국고보조율에 

20%p 상향 지원 (다만, 국고보조금은 기존 재정사업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 (총사업비 – 민간투자비) × 국고보조율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m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19호,

’18.12)」에 따라 매립시설, 매립가스 저장시설 등 내진설계 포함하여야 함

- 기 설치된 매립시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예산지원

m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ㆍ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1380호, ’19.1.)」

개정에 따른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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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고보조 지원대상 신설ㆍ확대 및 지원기준 강화

m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국고지원 대상 신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을 보관ㆍ선별하는 시설 설치시 국고지원

-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및 불연성(폐콘크리트 등 폐재류)

폐기물을 선별하는 설비, 재활용 가능자원을 보관하는 시설 포함

* 불법폐기물 투기ㆍ방치 근절대책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8.11)

m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예산 신청ㆍ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m (사업 추진절차) 검토-입지선정-설계-공사-준공 단계별 예산편성 절차 안내

- 법적 필수 검토사항, 예산지원 신청시기, 절차별 소요기간 제시

m (재원협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및 단가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이행 후 재원협의 실시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시설계 완료 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VE시행

* (단가 적정성검토) 구조물신설ㆍ변경으로 50억원이상설계변경필요시조달청검토

m (정산매뉴얼 개정) 국고보조 대상에서 인정ㆍ제외되는 항목 명확화

구 분 개 정  사 항

국고지원 인정
법령 신설ㆍ개정에 의한 조사용역비 범위 확대
(지하안전영향평가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비 등)

국고지원 제외
비위생매립지 정비* 가연성ㆍ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 굴착ㆍ선별 후 이적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철거비, 주민친화시설(정자, 파고라 등)

- 정산보고서 양식에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추가하여 담당자 편의성 제고

* (제출 증빙자료항목확대)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등’ 예산관리시스템에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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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차 개정(’20.1.20.)

가. 법령 기준강화, 폐기물 성상변화 대응을 위한 설치비 표준단가 개정

m (통합환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기준 시행 사업비 반영 

처리시설 주요 개정사항 (설치비 표준단가 반영)

공통

•(근로기준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부대비 23.5% 상승 (68→52시간)

•(정부노임단가 반영) 노무비 7.53% 상승(’1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

•(물가변동률 적용) 소비자물가지수 0.75% 상승(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9.9 기준)

소각시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인허가 배출기준 25% 강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기총량제 실시

•(발열량 증가) 2,800→3,300㎉/kg에 따른 소각공정·대기오염방지설비 용량 확보

소각시설
대보수

•(기존 대보수 표준단가) 기계·전기·계측제어 공사비 = 소각시설 신규단가의 60%

+(건축물 개보수 공사비 증가) 기존 건축물 증축, 노후 건축물 개보수 비용 반영

생활자원
회수센터

•(재활용품 겉보기밀도 감소) 97→81kg/㎥로 기계설비 용량 · 적치면적 확보

•(수선별 작업자 근무여건 개선) 탈취·환기횟수 5회/hr 추가 적용, 악취설비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전처리 2계열 이상) 40톤/일 이상 고장발생 대비 용량별 최소 계열수 제시

구분 40톤/일 이하 150톤/일 이하 300톤/일 이하 400톤/일 이하 400톤/일 초과

전처리 계열수 1계열 2계열 3계열 4계열 5계열

•(악취저감·근무자 작업여건 개선) 탈취·환기횟수 5회/hr 추가 적용, 악취설비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료화 건조열원 LNG 사용에 따른 방폭기준 등 강화사항 준수

•(폐수처리시설 반영) 음식물탈리액 등 연계처리를 위한 1차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전처리 2계열 이상) 40톤/일 이상 고장발생 대비 용량별 최소 계열수 제시

구분 40톤/일 이하 150톤/일 이하 300톤/일 이하 400톤/일 이하 400톤/일 초과

전처리 계열수 1계열 2계열 3계열 4계열 5계열

•(소화조 여유율 반영) 소화조 준설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용량 확보

•(악취저감·근무자 작업여건 개선) 탈취·환기횟수 5회/hr 추가 적용, 악취설비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바이오가스의 저장·이송을 위한 방폭기준 등 강화사항 준수

•(시운전기간 확보) 성능보증을 위한 부하 · 무부하 운전 등 시운전 기간 10개월 반영

•(폐수처리시설 반영) 음식물탈리액 등 연계처리를 위한 1차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분석을 통한 표준사업비 산정연구’(한국환경공단, ’19.9∼’20.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업무지침및운영기준마련연구’(한국환경공단, ’19.2.∼12.) 용역결과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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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보

m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외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명시

*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및 찌꺼기, 대형폐기물 등

- (시설용량 산정) 반입대상 폐기물의 최근 5년간 발생량 추이, 예상

발생량의 합리적 예측 반영 필요

다. 처리시설 사업 구상시 고려사항 제시

m 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건강 및 환경권 보호,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방향

- 복합시설 조성 검토, 주민의견 선반영, 지하화 검토, 최적시설 설치,

에너지 활용 및 공급망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등 구상시 고려사항 제시

라.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국고지원 대상시설 신설

m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기계적 선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 국고지원 대상 신설

* 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협의 결과(’19), 환경부 지원 결정(국고 50%)

- (세척설비 포함)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

설비 등 선별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마.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m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개정사항 반영

- 교부조건 중 교부결정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중복수급, 전제조건 불만족, 부정수급 (제재·벌칙 부과사항 명시)

- 재정집행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부정수급 형사고발 의무

* 조치사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대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330

바. 국고보조 지원기준 강화

m 계속사업의 완공예정 연도별 잔여보조금 지원율 하향 조정

- (잔여 2년)50→40%, (잔여 3년)30→20%, (잔여 4년)20→10%

* 실집행률 추이에 따른 지원율 조정,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과 일치

m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지원기준 강화

-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비 부담

- 지자체 폐기물 직접처리시 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비 부담

* 매립지정비및순환이용사업업무지침, 사용종료매립지정비및사후관리업무지침과일치

사. 예산 신청ㆍ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m (재원협의) 검토기간(신청이후 3개월 이내) 및 검토사항 근거 마련

* 환경부 종합감사(’19.10.) 조치사항 반영

- (재원협의 검토사항) 사업내용ㆍ규모ㆍ기간ㆍ사업비의 변동사항 및 

사유, 국고지원 적합여부, 표준사업비 초과여부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표준단가(2억원/톤) 이내에서 신청, 재원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검토 가능

m (정산매뉴얼 개정)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

구 분 개 정  사 항

국고지원 제외

비위생매립지 정비* 가연성ㆍ불연성폐기물 처리비
* 굴착ㆍ선별후이적

지자체폐기물직접처리시발생되는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법이나지침에서 규정하는시설설치기준 외에환경부와협의
없이추가적인시설이나설비설치를위한비용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정산 Q&A 추가하여 담당자 편의성 제고

* 총사업비보다 총지출금액이 적지만 지출금액의 70%가 15억을 초과한 경우

국고반납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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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차 개정(’21.1.7.)
가. 지자체 담당자 편의를 위한 설치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설명

m 예산 사전협의부터 설치-준공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주요절차, 시기, 증빙서류 등 명시 

m 예산 교부・집행 관리자 위주의 지침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재정비

나.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외 반입 대상 폐기물의 종류 확대

m 재활용 잔재물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해양

폐기물 선별시설 잔재물 등

m 수해폐기물 → 태풍, 수해로 인한 하천 하구쓰레기 등

*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

다. 폐촉법 시행령 개정(’20.12.)*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확대

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 이내로 별도지원

- 폐촉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당초) 10% → (변경) 20% 이내

* 설치비용: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

※ ’20.12.10. 이후 폐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환경부 및 기재부 협의결과 승인된 사업계획에 한해 지원

라. 사전예산검토 정책방향 이행도 가점기준 신설

m 직매립 제로화, 실태평가 등 정책방향을 이행하는 지자체 가점 부여

- (주민 선호도 조사) 주민친화형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해 복합・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 (민간 재활용 잔재물) 생활자원회수센터와 민간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잔재물을 반입하여 안정적 처리를 도모한 지자체

- (불법 폐기물 처리)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및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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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행 부진사업 예산 감액 등 패널티 적용으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m 실집행률 80% 미만인 경우 예산편성액의 20~40% 감액 적용

- 실집행률 50% 미만인 경우, 예산 미반영

-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함

m 원인자부담금 누락・축소, 사업완료 후 정산 미이행 지자체 신규

사업 우선순위 하향조정

바.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m 매립시설 상부 시설물 등 계획시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12 11차 개정(’22.1.20.)

가. 하수찌꺼기 건조물 등 반입대상 폐기물 종류 및 시설용량 확대

m 하수찌꺼기 등 → 탈수건조(생활하수과) → 생활폐기물 혼합소각(폐자원에너지과)

- 건조물의 용량으로 산정(함수율 감소 이후 반입량 적용)

m 변동계수는 월별 실제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조정

m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가능

m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실시설계 및 환경부․기획재정부 재원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승인 및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 인정

※ 공사 착공 이후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편익시설의 설치비용 중 국고는 반환, 지방비에 한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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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부진사업 예산감액 및 패널티 등 예산집행관리 강화

m 실집행률 50% 미만인 경우 단계별 감액

m 원인자부담금 누락·축소하거나 사업완료 후 정산지연, 평가자료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최하위 시설일 경우에는 패널티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총 국고 10%p 감액 및 당해연도 예산 미반영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예산협의 시 우선순위 미반영

라. 정부정책방향 이행도를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반영

m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지역

m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 

m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열분해하여 연료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원료로 생산·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사전예산협의 등 검토결과서[서식2]에 검토기준 추가반영

□13 12차 개정(’23.1.5.)

가. 법령 기준 강화, 원자재 물가 급등 대응을 위한 설치비 표준단가 개정

m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등) 강화기준 시행 사업비 반영 

- 마감용 불연재료 사용 의무, 근무자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증가 등

- 대기ㆍ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상향 (매립, 바이오가스화)

m (재료비․경비 물가 및 노임단가 상승) 재료비 33.7%, 노임단가 13.6% 상승

- 소비자 → 생산자 물가지수(생산재건설용재료, 기계 및 장비) 적용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분야별 직종 검토를 통한 노무비 상승률 반영

m (최근 3년간 설계된 시설의 공사비 반영) 소각ㆍ매립ㆍ생활자원 등 7개 시설

- 신규시설 단가 제정 (3개 시설: 공공열분해, 직매립제로화 전처리, 해양폐기물 선별)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분석을 통한 표준사업비 산정연구’(한국환경공단,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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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 신청자 ․ 지자체 담당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개선 및 안내 

m ‘친환경에너지타운’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신청 절차로 통일 

- 공모선정 방식 종료→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로 사전예산협의 시행

* ’23년 신청 사업은 한시적으로 타당성조사 미 시행 사업도 예산검토 가능

m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지방비 부담에 따른 이행절차 안내

m 총사업비 조정 절차별 조항 및 주요사항, 조정 위반사례 명시

m 바이오가스화시설은 2종 이상 폐자원 통합 우선검토 및 신청 창구 단일화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환경부, ’22.9.)

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등 국고보조 대상시설 신설 및 지원 확대

m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 확대

- 기존 및 증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경우

m 운영 중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노후설비 교체, 가스 포집정ㆍ이송관로 증설 지원

m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 대상 확대

- 기존시설을 대체하여 시설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 

선별률 개선을 위해 기계적 처리설비(파쇄설비, 감용설비 등) 또는 

자동선별설비(플라스틱 광학선별기 등) 설치 ․ 교체 국고지원 확대

- 운영중인 일반 공공선별시설의 자연재해 유실, 설비 고장으로 인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국고보조 신설

※ 분리수거된 폐비닐 중 이물질 제거하여 선별률 제고ㆍ잔재물 처리비 저감

라.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

m 시설부대경비 요율 개정사항 적용

- 전면책임감리비 및 건축부문 설계ㆍ감리비 현행화

*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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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차 개정(’24.1.1.)

가. 총사업비 관리 효율화

m (표준공사비 적용)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공종별 사업비 

독립관리 필요성 요구 → 표준공사비 도입으로 예산신청 단계에서

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 분계기준 마련

- 표준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표준사업비 산출

* 산출된 표준공사비에「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m (표준사업비 가산 기준 명확화)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예산검토 및 예산신청 시 표준사업비에 가산기준을 적용하여 신청

- 지하화 시설의 경우 표준공사비의 1.4배 이내에서 공사비 산정

m (개별감리비 산정 기준 추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0조에 따라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나. 주민편익시설 설치관련 기준 명확화

m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계획은 최초 예산 신청 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협의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한 시설에 한하여 국고지원

(공사기간 내에 설치 완료)

다. 사전예산협의 및 집행률 관리 예산 패널티 기준 추가

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신규사업) 정부정책방향 이행도 부문 감점 및 우선순위 미반영

- (계속사업) 총 국고 10%p 감액 및 당해연도 예산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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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국고보조 대상시설 확대 및 기준 정비

m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시설 추가 

및 사업 범위 규정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식품용기로 재활용하기 

위한 무색 PET 별도선별시설 의무화 → 해당시설 지원근거 명시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기존시설의 공공선별률 개선을 위해 기계적 처리서설

(파쇄설비, 감용설비 등) 또는 자동선별설비(플라스틱 광학선별기 등)를

설치·교체하는 사업

마.「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일원화

- 정산매뉴얼을 업무처리지침[붙임4]로 포함하여 담당자 편의성 증가

□13 14차 개정(’25.1.1.)

가. 예산지원 확대

m (기술진단 대체) 48톤/일 이하 소각시설 한정으로 기술진단 결과 

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로 폐쇄 또는 대보수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 국고지원 검토

m (하수찌꺼기 건조물) 하수찌꺼기 건조물을 소각용량에 포함하는 경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국고 지원

m (한도액 상향)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한도액을 기존 시설당 

15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액

m (단가 개정) 공공열분해시설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표준공사비 세분화(단일 단가→구간별 단가)

m (기준 확대) 매립시설 및 순환형 매립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연한 7년 내외(기존 5년)로 임박한 경우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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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련 서식

나. 예산지원 절차 및 시점 정비

m 사전예산협의 요청 시기 기준 및 사전 절차 명확화

- (사전예산 신청) ~전년도 12월 말

- (사전절차 이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절차 완료 필요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에 

따라 지방비 매칭의무 폐지

라. 집행 부진 사업 패널티 강화

m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진 사업 감액비율 10%p 증가

마. 총사업비 관리 체계 효율화

m (위임사업) 총사업비 관리 비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청에서 총사

업비 조정 후 환경부로 결과 통보

m 환경부 자율조정 대상과 기획재정부 검토 대상 명확화

- (환경부 자율조정 대상)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제출

- (기획재정부 검토 대상)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제출

바.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류 재정비

m 일반 공공선별시설의 법적 준수사항 명시

m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폐지하고 유사 사업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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